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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인구의 고령화,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저부담-저급여 시스템을 갖

고 있기 때문에 보장수준이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민영 보충건강보험시장

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건강보험상품은 종

신보험 등 일반 사망보험상품에 비해 위험의 크기가 크고,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된 상품 개발과 계약인수를 하고 있어

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향후 의료시장 개방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기법이

낙후되어 있으면 건강보험 분야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됨은 자명하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현행 우리 나라 보험사의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현

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선진 외국사의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민영 건강보

험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선진적 언더라이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

을 제기하며, 이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감독당국, 보험산업, 보험

회사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우리 나라 보험사의

건강보험 관련 리스크관리와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선진적 언더라이팅 인

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

용은 연구담당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3년 3월

보험개발원

원장 임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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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서론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 단계에서 건강보험(특히 질병

보험)이 기존 상품에 비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

해서는 언더라이팅 기능의 제고가 요구됨을 주지시키고, 이를 위한 선진

적 언더라이팅 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역선택의 위험이 높은 건강보험의 경우 실제위험을 예정위험률로 수렴

시키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의 기능이 필수적임.

선진 외국사의 언더라이팅 사례를 정보원, 정보평가시스템, 조직 및 인

력, 의료정보교환체제 등으로 나누어 조사·연구한 후, 현재 우리 나라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선진 수준

으로 개선되어야 할 항목을 도출하고, 각각에 대해 선진화 방안을 제시

함.

2. 건강보험시장 현황 및 언더라이팅의 중요성

□ 건강보험 현황

우리 나라 보험사의 건강보험은 암 보험, 특정질병보장보험 등 정액보상

형 질병보험, 상해보험 위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손보사의 경우 의료비

실손보상 상품도 병행하여 판매하고 있음.

현재 판매하고 있는 질병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상품 중

심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판매초기인 현 시점에서 이에 따른 위험관리

에 주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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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별 손해율

손해율 실적을 직접적으로 언더라이팅 체계와 연계하기는 어렵지만, 선

진적 언더라이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손해율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제

기하기 위해 손해율 실적을 살펴보았음.

FY2000 이후 암 진단 급부와 암 수술 급부의 손해율은 100%를 초과하

여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역선택, 의료기술의 발달, 질병발생 추이의 변화 등으로 인

해 실제 위험률이 예정 위험률을 상회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건강보

험은 철저한 언더라이팅 과정이 요구됨을 시사함.

전반적으로 현재 손보사가 판매하고 있는 질병보험상품은 손해율이 양호

한 입원 급부, 사망 급부와 손해율이 높은 암 진단, 암 수술 급부간 포트

폴리오를 통해 전체 급부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건강보험 분야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험통계, 물가변

동, 의료기술발달, 기타 위험요인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여 위험률을

산출하고 상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실제 위험률을 예정 위험률로 수렴시키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임.

□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의 중요성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은 생명보험과 절차 및 기본원리, 수단 등은 동일

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측면에서 건강보험 언더라

이팅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동일하고, 생존급부이며, 반복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비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매우 높으며 언더라

이팅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통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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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진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사례

□ 의료정보 교환제도

미국 및 캐나다의 생명(건강)보험사들은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업계 공동으로 의료정보교환시스템을 구축하

고 보험사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에서 보험의 언

더라이팅과 관련하여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소비자의 신용정보

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계약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보험사간 효율적인 정보교환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다음과 같음.

청약자의 정보를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언더라이터

의 잘못된 위험분류를 감소시킴으로써 역선택과 보험사기를 예방함.

이는 종국적으로 계약자간 공평한 보험료 부담 및 보험사의 재무건전

성 제고와 같은 순기능으로 연결됨.

□ 언더라이팅 정보원

선진 보험사에서는 보험종목별로 서로 다른 청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사항 에 피보험자의 인적 특성에 관한 사항 및

건강상태와 관련된 질문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임.

청약서를 통해 획득한 정보가 미진할 경우 보충적인 질문서를 요구하는

데, 주로 위험한 취미활동, 질병, 알콜 및 약물남용, 재정상태 등에 관해

과거 및 현재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함.

청약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언

더라이터는 의사소견서나 병원의 진료기록서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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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연령·가입금액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보험사별 건

강진단 기준에 따라 준의료검진, 정밀검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가입금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모집인 보고서, 재정상태보고서, 회계사보고

서 등 상세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위험평가

선진 보험사는 경험데이터를 토대로 언더라이팅 매뉴얼을 작성하여 위험을

분류·평가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변동요인을 수정하고 있음.

매뉴얼에서는 언더라이팅 요건 및 기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

며, 질환의 정도에 따라 기본요율을 부과한 후 여러 가지 위험인자에 따

라 할인·할증 요율을 부과함.

선진 보험사의 경우 위험인수기법이 발달하여 6∼9등급으로 위험을 분류

하며 우량체에 대해서는 할인, 표준미달체에 대해서는 할증요율을 부과함.

미국 생보사의 경우 총 사망지수 500점까지 인수하고 있음.

□ 조직 및 인력

미국 대형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조직은 상품유형별·종류별로 분리되어

전문 언더라이터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고도의 의료지식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언더라이터의 역할이 중시되어

평균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의료 관련 지식이 매우 풍부함.

전문성 유지 및 보수교육으로서 LOMA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ALU 자

격증 취득, 회사 내 교육제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경력연수에 따라 직급이구분되며 계약인수 금액 및 난이도등이차등 적용됨.

보험사 내에 의사, 사정계리인 등 언더라이팅과 관련된 전문 인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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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라이터에게 자문활동을 하고 있음.

4. 국내 보험사의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현황

□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보원

우리 나라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을 위한 청약서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및 과거의 질병에 대해서는 최근 3개월, 과거 5년간 특정 질

병에 대해서만 알리도록 함.

청약서를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급부내용이

간단하고, 청약자가 복잡한 내용의 작성을 기피하기 때문으로 조사됨.

현재 청약서상 질문 내용 이외에 과거의 모든 질병에 대한 고지, 가족력,

자각증상과 같은 항목 등을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언더라이팅 정보 평가

암 보험, 특정질병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 중 생보사는 자사나 외

국사 기준을 준용한 언더라이팅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으며, 손보사는 대

부분이 생보협회 언더라이팅 기준집을 참고로 심사하며 자체적으로 정리

한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위험분류는 표준체, 표준미달체, 거절체와 같이 3등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일부사가 일반사망 급부에 대해 우량체를 두고 있음.

표준미달체의 인수는 대다수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거부감이 적고, 판매

가 용이한 보험금삭감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할증보험료 부과는 없음.

우리 나라 보험사는 언더라이팅 기법의 낙후로 인해 총 사망지수 150점(2

개사 300점)까지만 인수하고 있어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인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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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라이팅 인프라

경험통계의 집적 연도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신뢰성 측면

에서 본다면 체계적 관리는 2000년 이후 대형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모든 보험사에서 미국의 MIB와 같은 정보교환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였

으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정보교환제도는 계약정보의 범

위를 확충하고, 정보교환의 실시간화, 손보의 정보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됨.

언더라이팅 관련 전문 인력 측면에서 우리 나라 보험사는 언더라이터의

평균 근무연수가 5년 이하로 매우 짧고, 관련 자격증 소지비율 측면에서

미진하여 전문 언더라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5.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법률 및 제도적 차원

언더라이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보험업법 내에 근거규

정을 마련해야 하며, 언더라이팅에 결과에 따라 차등조건으로 보험을 인

수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홍보·교육해야 할 것임.

□ 보험산업 차원

손·생보사의 건강보험 통계 집적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집적·관리

하고, 경험위험률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임.

경험통계의 정확성을 높여 잘못된 위험률 산출로 인한 리스크를 감소시키

기 위해서는 개별 보험사가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손·생보사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약자 건강관련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해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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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차원

일차적으로 보험사는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에 필요한 정보원을 충실히 확

보해야 함.

건강보험에 적합한 청약서 사용, 필요할 경우 모집인보고서, 질문서 등

을 보완하여 사용하고, 연령별·금액별 기준을 설정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가입자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확한 경험통계의 집적을 통해 언더

라이팅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선진 언더라이팅 기법을

습득해야 함.

정확한 경험통계의 집적과 선진 언더라이팅 기법을 통해 보험인수의 폭

을 현재 표준체 중심에서 점차 표준미달체로 확대하도록 함.

질병보험 관련 언더라이팅 매뉴얼을 구(정)비하고, 질병 발생과 관련이

높은 직업적 위험에 대한 심사기법도 선진화해야 할 것임.

언더라이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측면에서 본다면 전문 직군으로서

언더라이터 인정 및 양성, 자격증 취득,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언더라이

터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교육을 실시해야 함.

언더라이터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정계리인 확보 및 건강보험

의 규모가 일정 정도 달했을 경우에는 사내 의사의 보유도 필요함.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모집인에 대해 현장 언더라이팅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 관련 지식이 풍부한 유휴 간호사를 건강보험

전담 모집인으로 양성하는 것도 바람직함.

건강보험 상품에 대해 언더라이팅 기능을 강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안정

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사 전체적으로 상품개발, 마케팅, 보험

금 지급 심사 부서 등과 보완적인 업무프로세스를 확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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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1. 연구 목적

최근 들어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기

본적으로 민영건강보험 상품의 급부 내용 및 형태, 언더라이팅 수준 등은 공

적건강보험과 역할분담이라는 큰 틀 내에서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 우리 나라

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급부의 충

실도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건강보험이 총 의료비의 50% 정도만을 부담하고

있어 나머지는 개인이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비로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험사 입장에서 민영건강보험시장은 매력적인 시장임

에 틀림없다. 특히 최근 종신보험시장의 정체가 예상되면서 건강보험상품이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대안상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성장성 측면에서도 최

근 5년간 연평균 수입보험료가 26%나 증가하여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주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상품은 인수하는 위험의 성격이 기존 보험상

품과 다르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더라

이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간과되기 쉽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생

명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역선택, 도

덕적 해이 및 보험사기의 위험이 더 높다.

현실을 돌아보면 언더라이팅의 기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

라 보험사의 경우 전통적으로 영업우위의 관행 및 언더라이팅 기능이 부재한

저축성보험 위주의 상품포트폴리오로 인해 이러한 중요성이 간과된 상태로

건강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물론 현재 생보사 및 손보사에서 보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 암 및 특정질병 위주의 질병보험은 급부형태가 정

액보상형이며 가입금액도 크지 않아서 언더라이팅 기능이 크게 중요하지 않

았다고 볼 수도 있다1).

1) 이들 상품조차도 언더라이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불량계약자의 유

8



서론

손보사에서는 이미 실손보상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역선택의 위험이

높은 고액계약자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법의 부재로 보험가입금액을 일정금액

이하로 통제하여 제한된 인수를 하고 있다. 생보사 역시 가까운 장래에 실손

보상형 건강보험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에는 보장하는 급

부 내용도 특정질병 위주에서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보험가입금액 역시 고액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피보험자의 위험상태

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위험수준에 적정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선진 언

더라이팅 기법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의 성

패가 좌우될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언더라이팅의 중요성은 평균보험료가 표준체 위험에 대한

지표 성격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언더라이팅 절차를 통해 위험에 상응한 할

인·할증요율을 부과함으로써 실제위험률이 예정위험률에 수렴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언더라이팅 기능이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위험단체는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불량계약자들만 남게 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고 이

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폐

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기존 상품에서의 수익성 확보뿐만 아니라 실

손보상형 상품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지금 언더라이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우리 나라의 건강보험

실적에 대한 분석, 선진사의 사례 및 실제 우리 나라 보험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수준 등을 비교하여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을 제

시하는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현재 건강보험을 판매하거나 향후 시장진

입을 예정하고 있는 보험사 모두에게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여 수지가 악화될 소지가 높다. 또한,
보장기간이 10∼30년의 장기상품이며 이에 대해 평준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위
험률을 부적정하게 설정하거나, 질병 발생 추이가 급격히 변화하여 예정위험률과
실제위험률간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결국은 보험사의 손익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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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방법 및 구성

이 연구는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의 성과측정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보험사의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에 있기 때문에 실증분

석 방법을 배제하고 선진 언더라이팅 제도 및 관행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선진 외국사의

언더라이팅 체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우리 나라 보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제도적 측면, 보험업계 측

면, 개별 보험사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진 외국사에 대한 조사·연구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이 단체 위주로 판매되고 있으며 단체보험에 대해

서는 연방정부 및 주(州)정부에서 단체에 속한 개인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금

지하는 규제를 두고 있고, 단체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법은 우리 나라에서 실

시하고 있는 피보험자 개인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

하기 때문에 미국 건강보험사와 우리의 현황을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

다. 독일 역시 우리 나라보다 공적건강보험의 급부 충실도가 높고, 민영건강

보험 역시 실손보상 위주이며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규제가 상당수준 존

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이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의 건

강상태에 대한 위험인자를 평가하여 분류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선적으로

개인에 대한 언더라이팅 시스템이 우수한 미국의 생보사를 중심으로 하고,

미국에서 피보험자 개인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회사2)

및 독일 민영건강보험사의 사례를 적절히 부가하기로 하였다.

우리 나라의 언더라이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는 질병보험의 시장점유율

이 일정 수준 이상인 보험사를 선정하여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담당 언

더라이터와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조사 대상 보험사가 생보사와 손보사를 모

2) 캘리포니아주, 미주리주, 일리노이주 등에 소재한 보험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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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포괄하여 11개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증분석보다는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선진 외국사의 언더라이팅 체제와 우리 나라의 현황을 비교하여 우리가

언더라이팅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수정·보

완해야할 사항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선진화 방안을 위한 세부전략을 제시하

고자 하였는데,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장기손해보험 중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최

근 5년간 실적을 보험료 및 급부 종류별 손해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를 통해 정확한 경험통계 집적의 중요성, 급부 포트폴리오 구성의 중요성 및

장기적인 위험관리의 중요성 등을 지적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언

더라이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Ⅲ장에서는 미국 생보사 및 건강보험사, 독일 건강보험사 등의 선진 언더

라이팅 사례를 소개한다. 미국 및 캐나다의 생명(건강)보험사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의료정보공유체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미국 생명(건강)보험

사의 언더라이팅 절차,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보원, 위험평가시스템, 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Ⅳ장에서는 우리 나라 6개 생보사 및 5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현재 판매하

고 있는 암 보험, 특정질병보험의 언더라이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보원, 정보평가, 인프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 나라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Ⅴ장에서는 Ⅱ장 및 Ⅳ장에서 지적된 우리 나라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상

의 문제점을 Ⅲ장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선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다.

마지막으로 Ⅵ장 결론에서는 결론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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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민영건강보험 시장 현황 및 언더라이팅의 중요성

현재 우리 나라에는 보험업법 상 건강 관련 보험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으로 구분되어 정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질병, 사고, 장기간

병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를 담보하는 모든 보험상품을 건강보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①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의료

비를 보장하는 질병보험(disease insurance)3)과 상해보험(accident insurance)4),

② 간병비, 간병시설 이용료 등을 보장하는 장기간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5), 그리고 ③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하는 소득보상

보험(d isability incom e insurance)을 모두 포괄하여 건강보험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1. 상품종류 및 특징

우리 나라 건강보험의 역사는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부

인병보험 과 성인병보험 등과 같은 질병보험이 판매되었으나, 언더라이팅

기법 부족 등 제반 여건의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1980년 말 암보험이

도입된 이후 질병보험이 본격적으로 판매되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암보험, 남성건강보험, 여성건강보험 등 질병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1997년 7월에 생보사 및 손보사에 대해 보험업법

상 제3분야(질병 및 상해보험)에 대한 겸영 허용으로 상품개발이 촉진되는 계

3)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는 질병보험 을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의 위험(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는 상해보험 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5)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는 장기간병보험 을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
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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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건강보험 시장 현황 및 언더라이팅의 중요성

기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공적건강보험의 재정불안 및 담보급부 제한 등으

로 인해 2000년 말부터 건강보험상품에 대한 니즈가 크게 증대하고 있다.

가. 질병보험

현재 우리 나라 보험사가 판매하는 질병 관련 상품은 암 및 특정질환을

중심으로 진단자금, 입원 및 수술자금 등을 정액보장하는 급부가 주종을 이

루고 있다.

1) 암 보험

우리 나라 인구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이라는 단일 질병을 보장하

는 암 보험의 보장급부로는 암 진단급여, 암 입원급여, 암 수술급여, 암 요양

급여, 암 통원치료비, 암 사망급여 등을 정액 지급하고 있다. 보험기간은 60

세, 70세, 80세 만기를 선택할 수 있는 초장기상품이며, 보험료는 납입기간

동안 동일한 평준보험료를 납부한다.

암 보험의 경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90일간의 면책기간을 두고 있다.

<표 Ⅱ-1> 암보험의 급부 내용

구분 급부 내용

암진단자금
책임개시일(계약일로부터 91일째) 이후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시 지급

암입원비
암치료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입원시, 일정 기
간 초과 1일당 입원비 지급

암수술비
암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수술비
를 각각 지급

암요양비
암치료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입원후 생존하여
퇴원한 경우 요양비 지급

암통원치료비
암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
우, 통원 1회당 통원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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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질병보험

암 이외에 우리 나라 인구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으로 현재 생보사 및 손보사에서는 이를 포함한 특정질환(3대 질병보장, 7대

질병보장 등)6)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이들 상품의 급부 내

용 역시 진단자금, 입원비, 수술비, 요양비 등을 정액 지급하고 있어 암보험

과 매우 유사하다.

이 밖에도 남성건강보험, 여성건강보험, 어린이건강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질병보험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급부 내용은 유사하며 대부분 암 및

특정질환으로 인한 진단급부, 수술 및 입원비를 정액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

들 건강보험상품은 주계약 이외에 특정 질병으로 진단 확정시 지급하는 진단

생활비 특약, 항암치료 특약, 장기간호 특약,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입원 특

약, 사망보장 특약 등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Ⅱ-2> 특정질병보험의 급부 내용

구분 급부 내용

질병진단자금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시 각 질병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진
단자금 지급

입원비
주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입원시, 일정 기간 초
과 1일당 입원비 지급

수술비
주요 질병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수
술비를 각각 지급

2002년 하반기부터 치명적 질병보험(Critical Illness: CI)상품이 개발·판매

되고 있는데, 동 상품은 중대한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질병으로 고액의 치

료비가 요구되는 질병에 대해 질병발병시 보장금액의 일부(50∼100%) 또는

일정 금액을 생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망시 지급하는 상품이다. 따

6) 특정질환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대표적인 질병으로서, 3대 질병보장
이란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질환을 말하며, 7대 질병이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 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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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급부 내역은 이전 상품과 크게 차별화되지는 않지만, 담보하는 질병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약관에 명시하거나, 위험이 높을 경우 할증보험료를 부

과하는 등 이전 언더라이팅 관행과 차별화된 건강보험상품이라고 볼 수 있

다.

3) 실손보상형 질병보험

손해보험사에서는 정액보상형 외에 실손보상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동 상품은 입원 및 통원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급여로 지급

한다. 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MRI, 초음파, 특진비, 상급병실

이용료7) 등 고가장비 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며, 본인부담금의 일정비

율(예를 들면, 70%)을 일정 한도액(예를 들면, 500만원)까지 보상해 주기 때문

에 공적 건강보험의 보충의료보험으로 볼 수 있다.

실손보상보험 역시 3대질병치료보험, 상해 및 질병 사망 등 각종 특약을 선

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손보상의 특성상 보험료는 변동된 의

료수가에 따라 매년 갱신8)되며, 보험기간은 3년, 5년, 10년 등이 가능하다.

<표 Ⅱ-3> 의료비보장보험의 급부 내용

구분 급부 내용

입원의료비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
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 보상
·진찰료, 상급병실이용료, 식대, 검사료, 특진료, MRI, 수술비 등

통원치료비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
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일정비율을 보상
·진찰료, 검사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통원수술비 등

주: 통원치료비의 경우 매회 자기부담금이 존재하여 본인부담금에서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지급함

7) 상급병실이용료를 보장하는 상품과 보장하지 않는 상품이 공존하여 판매되고 있다.
8) 회사별로 매년 보험료를 갱신하는 상품과 평준보험료 방식을 적용하는 상품이 공
존하여 판매되고 있다.

15



나.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질병보험과 달리 일상생활,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

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후유장해, 상해사망시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손보사의 경우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보

상하고 있다. 골절이나 화상을 당하여 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

는 특약을 두는 보험사도 있다.

<표 Ⅱ-4> 상해보험의 급부 내용

구분 급부 내용

상해사망금
상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
액을 지급

후유장해금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사망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

상해의료비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일정기간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보상

골절수술비 골절을 당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

화상수술비 화상을 입어 수술을 받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다. 장기간병보험

현재 생보사에서는 주보험으로 장기간병 상품을 판매하지는 않지만9), 특

약으로 장기간병상태10)를 보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생보사에서 암보험, 질병

9) 특정 생보사가 장기간병보험을 판매하다 중지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 상품개발 중
이다.

10) 생보사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간호상태 에 관한 정의는 신체적 부상·쇠잔 등으
로 인하여 일생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상태를 말한다.

1. 질병이나 신체적 부상 등으로 상시 누워 있는 상태로 아래 항목 중에서 (가)를
포함하고, (나) 내지 (마) 항목 중에서 2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어 타인의 간호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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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또는 종신보험에 장기간병보장 특약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3대질병을 보장하는 질병보험에 장기간호상태

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매년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확정 지

급11)하도록 하고 있는 방식이다.

손보사의 경우 2001년 이후부터 장기간병상태를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

여 판매 중인데, 주보험에 활동불능 또는 치매급부를 정액으로 설계하여 의

료비실손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거나, 3대질병을 보장하는 질병보험상품에

특약형태로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다.

보험가입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매상태 로 진단확정되고 180일 이상 치

매상태 가 계속되었을 경우 치매간병비용을 지급한다.

라. 소득보상보험

소득보상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취업불능 상태로 판정되었을 경우

상실소득의 일정 금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서, 주로 단체보험으로 판매되

기 때문에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의 핵심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동 상품은 가입자의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현재 우

리 나라에서 독립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없으며, 특약형태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정액급부를 지급하는 상품만 일부 존재한다12).

요한 상태

2. 기질성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의식장해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장해가 있고, 또한
아래 항목의 (나) 내지 (마) 항목 중에서 2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어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

(가) 침상주변의 보행을 혼자 할 수 없음 (나) 의복을 입고 벗는 일을 혼자할 수 없
음 (다) 목욕을 혼자할 수 없음 (라) 음식물의 섭취를 혼자 할 수 없음 (마) 용변을
혼자볼 수 없음

11) 예를 들면 연 200만원씩 20회 지급, 또는 연 300만원씩 10회 지급 등
12) 선진국에서 판매하는 소득보상보험의 보험급부액은 국가, 기업 등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고려하여 역선택의 소지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는데, 미국의 경우 이전
소득의 55∼65%, 영국 75% 등 대체적으로 80% 미만 수준으로 결정된다.

17



2 .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 실적 13)

가. 수입보험료 및 계약 현황

생보사에서는 1990년대 이후 암, 특정질병 등과 관련한 건강보험상품을 본격

적으로 판매한 반면, 손보사에서는 상해보험을 제외한 질병보험의 경우 2000년

이후에야 활발한 상품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입보험료 규모 및 보험금 지

급과 관련된 자료의 안정성 측면에서 생보사의 통계자료가 신뢰성이 높을 것이

다. 그러나,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주계약과 각종 특약이 혼재되

어 있어 보험료를 사망보장부문과 건강보장부문으로 분해하는 작업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특약으로 암보험이

나 질병보험을 부가하는 세트형 상품이 많기 때문에 질병보험만을 구분하여

그 규모를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생보사에서 판매되는 보장성보험의

20% 수준을 건강보험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14),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15) 본고에서는 손보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기손해보험 중 건강

보험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장기질병과 장기상해보험에 한정하여 최근 실

적 및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규모

손해보험사의 경우 2000년 말부터 건강보험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관련 통계자료도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FY2001 손해보험

13)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되는 건강보험상품은 장기손해보험의 상해 및 질병보험, 특
종보험의 상해보험 등이 있지만, 일반상해의 경우 수입보험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2002년 4∼10월 수입보험료 규모는 일반상해가 장기
상해의 5.0%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14) 박홍민·김경환(2001), p . 48.
15) 2001년 12월부터 생보사의 경우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월말보고서를 통해 질
병보험의 수입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관련 통계를 보고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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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건강보험 관련 수입보험료는 2조 714억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초년도 보

험료가 8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기상해보험이 1조 1,716

억원을 차지하여 비중이 56.6%이며, 장기질병보험은 8,967억원으로 43.3%, 장

기간병보험은 32억원(0.2%) 순으로 나타나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건강보험의

경우 상해보험의 비중이 질병보험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16).

<표 Ⅱ-5> 건강보험 수입보험료 내역(장기손해보험, FY2001)

(단위 : 억원, %)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 합계

초회보험료
649

(5.5)
502

(5.6)
20

(63.5)
1,170
(5.7)

초년도보험료
10,452
(89.2)

7,677
(85.6)

32
(100.0)

18,160
(87.7)

2년이후보험료
1,264
(10.8)

1,290
(14.4)

-
(0.0)

2,554
(12.3)

전체
11,716
(100.0)

8,967
(100.0)

32
(100.0)

20,714
(100.0)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2) 경과기간별 수입보험료

2002년 3월 말 기준 장기손해보험의 건강보험 관련 수입보험료를 경과기

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년 이하 30.5%, 1∼3년 이하 46.3%, 3∼5년 이하

16.4%로 나타나, 전체 수입보험료의 93.2%가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인 보험계

약으로부터 거수되었다. 특히 질병보험의 경우 1년 이하 31.3%, 1∼3년 이하

52.5%, 3∼5년 이하 16.2%로 나타나, 모든 계약의 경과기간이 5년 이하이며,

장기간병보험은 1년 이하 계약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장기손해보험 상품은 보험기간이 3년 이상 15년 이내로 설

계되는데, 질병보험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16) 생명보험사의 경우 2002. 4∼10월 실적에 의하면 상해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이
24.3%, 질병보험의 비중이 75.7%로 나타나 질병보험의 비중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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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기간이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Ⅱ-6> 경과기간별 건강보험 수입보험료(장기손해보험, FY2001)

(단위 : 억원, %)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 합계

1년 이하 3,476
(29.7)

2,805
(31.3)

32
(100.0)

6,312
(30.5)

1년 초과
∼3년 이하

4,877
(41.6)

4,709
(52.5)

-
(0.0)

9,585
(46.3)

3년 초과
∼5년 이하

1,951
(16.7)

1,453
(16.2)

-
(0.0)

3,404
(16.4)

5년 초과
∼7년 이하

1,095
(9.3)

-
(0.0)

-
(0.0)

1,095
(5.3)

7년 초과 316
(2.7)

-
(0.0)

-
(0.0)

316
(1.5)

전체 11,715
(100.0)

8,966
(100.0)

32
(100.0)

20,713
(100.0)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3) 가입금액별 계약 건 수

2002년 3월 말 기준 가입금액별 계약 건 수 현황을 살펴보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사이가 전체 계약의 35.5%를 차지하여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5천만원

초과∼1억원이 26.6%로 나타났다. 전체 계약의 65.6%가 1억원 이하의 계약이며,

1억원 초과 계약은 3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보험의 경우 1천만원 초과∼5천만원 계약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1천만원 미만의 계약도 3.0%로 나타났다17) . 장기간병보험 역시 계약 건수의 59.0%가

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5천만원이며, 5천만원 초과 계약은 41% 정도에 불과하다.

17) 기본적으로 질병보험의 경우 타 보험에 비해 건강진단 실시 등 가입에 따른 비용
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입금액이 낮은 소액계약에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손해보험사의 경우 역선택의 위험이 높은 고액계약을
심사할만한 선진 언더라이팅 기법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병보험 상품을 판

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금액의 한도를 3천만원∼5천만원 정도로 제한하는 방법으

로 계약을 인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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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가입금액별 건강보험 계약 건 수(장기손해보험, FY2001)

(단위 : 건, %)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 합계

1백만원 이하 44,943
(1.7)

23,203
(0.9)

-
(0.0)

68,146
(1.3)

1백만원 초과
∼5백만원

19,989
(0.8)

10,821
(0.4)

-
(0.0)

30,810
(0.6)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35,195
(1.3)

42,104
(1.7)

1
(0.0)

77,300
(1.5)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665,163
(25.0)

1,151,019
(46.7)

14,930
(59.0)

1,831,112
(35.5)

5천만원 초과
∼1억원

719,014
(27.0)

646,914
(26.2)

6,612
(26.1)

1,372,540
(26.6)

1억원 초과 1,178,903
(44.3)

590,551
(24.0)

3,757
(14.8)

1,773,211
(34.4)

전체 2,663,207
(100.0)

2,464,612
(100.0)

25,300
(100.0)

5,153,119
(100.0)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4) 보험기간별 신계약 건 수

FY2001 기준 보험기간별 신계약 건 수를 살펴보면, 전체 신계약 중 보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비중이 42.2%이며, 7년 초과∼10년 이하 비중이

37.9%, 3년 초과∼5년 이하 9.5%, 3년 이하 9.4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보험의 경우 신계약 중 보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비중은

54.9%, 7년 초과∼10년 이하 비중이 35.6%로 나타났으며, 장기간병보험의 경

우에도 10년 초과 비중이 99% 이상이나 된다.

이와 같이 질병보험을 보장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상품으로 판매하였을

경우, 판매 당시 할증 위험률 부과 등 보수적으로 위험률을 산정하였다 하더

라도 질병 발생율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리스크18) 등 제

반 위험이 따르게 되므로 보험사는 이에 대해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

18) mis-estimation of the trend in mor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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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보험기간별 건강보험 신계약 건 수(장기손해보험, FY200 1)

(단위 : 건, %)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 합계

3년 이하
174,627

(15.6)
13,126

(1.5)
-

(0.0)
187,753

(9.4)
3년 초과
∼5년 이하

123,689
(11.1)

65,682
(7.7)

-
(0.0)

189,371
(9.5)

5년 초과
∼7년 이하

18,611
(1.7)

2,235
(0.3)

1
(0.0)

20,846
(1.0)

7년 초과
∼10년 이하

451,597
(40.4)

304,620
(35.6)

225
(0.9)

756,442
(37.9)

10년 초과
348,119

(31.2)
469,225

(54.9)
25,075
(99.1)

842,419
(42.2)

전체
1,116,643

(100.0)
854,888
(100.0)

25,300
(100.0)

1,996,831
(100.0)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나 . 사고보험금 지급유형별 손해율

건강보험의 급부 내용 역시 생명보험사의 경험데이타가 손해보험사에 비

해 통계량도 많고, 안정적인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한 통

계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급부 지급 측면 역시 장기손해보

험에 한정하여 FY1997∼FY2001 5년 동안 건강보험의 손해율을 급부 유형별

로 분석하여, 보험금 지급 측면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암 진단 급부금

암 발생에 대한 진단 급부금은 사고건수 측면에서 FY2000의 2,841건에서

FY2001에는 5,300건으로 1.87배 증가하였으며, 손해액 역시 동 기간 동안 197

억원에서 409억원으로 2.08배 증가하여 급격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손해액을 경과위험보험료로 나눈 손해율은 FY1997에는 46%, FY1999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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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를 기록하였으며 FY2001에는 113%로 높아져, 암 진단 급부에서 손해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암과 관련된 진단 급부금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전 건강검진제도의 활성화로 인해 초기 단계에서

암 발생 진단율이 높아졌으며,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전보다 암의 조기

진단이 훨씬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립암센타의 암등록 통계를 살펴 보면, 2001년의 경우 134개 병원에 등록

된 악성종양 건 수가 전년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

동안 연 평균 암 발생 증가율이 5.7%로 나타났다1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

표자료20)에 의하면 2001년 전체 암환자 25만명 중 신규환자가 10만명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신규 암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 Ⅱ-9> 암 진단 급부의 손해율 추이(손보사)

(단위: 건, 천원)

연도 경과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손해액 손해율

FY1997 1,023,083 9,118,796 684 4,229,282 46%

FY1998 2,190,639 9,248,430 1,274 7,790,838 84%

FY1999 3,288,916 14,758,004 2,296 12,920,448 88%

FY2000 5,132,997 24,757,447 2,841 19,703,069 80%

FY2001 7,759,357 36,058,647 5,300 40,878,870 113%
주: 손해율=손해액/경과위험보험료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19) 암 발생 증가율은 1997년 9.0%, 1998년 1.6%, 1999년 6.9%, 2000년 1.4% 등이다.
1990년대 이후 전체 암 발생자 중 70세 이상 고연령 계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
아지고 있으며, 전체 발병 중 위(24.1%), 폐(16.0%), 간(160.0%), 대장(10.5%) 순으로

높다(http :/ / www .ncc.re.kr).

20) 2002년 11월 14일 보도자료. 2001년 암 치료에 소요된 진료비는 특진료, 초음파,
MRI, 병실료차액, 식대 등 비보험 부분을 제외하고 총 8,764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3%에 해당하는 6,414억원을 부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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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암 진단 급부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2) 암 수술 급부금

암으로 인한 수술 급부금은 사고 건 수 측면에서 FY2000의 1,068건에서

FY2001에는 1,697건으로 1.59배 증가하였으며, 손해액 역시 동 기간 동안 37

억원에서 58억원으로 1.56배 증가하였다. 손해율은 FY1998의 94%에서

FY2000에는 111%로 증가하였고, 다시 FY2001에는 124 %로 높아졌다.

<표 Ⅱ-10> 암 수술 급부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단위: 건, 천원)

연도 경과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손해액 손해율

FY1997 171,124 114,940 - - -
FY1998 797,985 865,370 181 815,855 94%
FY1999 1,283,204 1,966,243 535 1,902,269 97%
FY2000 1,799,069 3,366,916 1,068 3,735,681 111%
FY2001 2,340,194 4,723,441 1,697 5,833,778 124%
주: 손해율=손해액/경과위험보험료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이와 같이 암 수술과 관련한 급부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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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바와 같이 암 발생에 대한 진단률이 높아지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암

환자에 대한 수술 건 수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암 보험의 가격책정뿐만 아니라 언더라이팅 측면에서도 이러한 손해율의 악

화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Ⅱ-2> 암 수술 급부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3) 입원 급부금

입원급부금의 세부 내역은 암으로 인한 입원,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상해

로 인한 입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암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급부금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손해율을 보이고 있어 동 부문의 급

부와 관련해서는 손보사가 이익을 시현하고 있다.

질병으로 인한 입원 급부금의 손해율은 FY2000 36%, FY2001에는 40% 수

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암으로 인한 입원 급부금의 손해율 역시 동 기간 동

안 각각 66%, 70%를 기록21)하여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 암 발생과 암 수술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암 입원 급부의 손해율이 크
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는 통계 자
체의 신뢰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통계작업 과정에서 암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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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상해로 인한 입원시 일당을 지급하는 상해 입원 급부금은 FY1998

182%, FY2000 190%를 기록하였으나, FY2001에는 높은 손해율을 보전하기 위

해 손보사가 위험률을 급격히 인상 조정하고, 인수제한을 통해 동 부문의 손

해율을 120% 수준으로 낮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로 인한 입원급부금

은 여전히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는 분야이다.

<표 Ⅱ-11> 입원 급부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단위: 건, 천원)

연도 경과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손해액 손해율

암

입원

FY1997 680,554 913,927 - - 0%

FY1998 3,078,286 1,177,749 276 539,262 46%

FY1999 4,466,196 2,758,360 885 1,813,038 66%

FY2000 5,730,142 4,672,889 1,671 3,100,366 66%

FY2001 6,820,221 6,410,158 2,690 4,466,330 70%

질병

입원

FY1997 111,543 1,195,554 1,694 180,178 15%

FY1998 185,207 1,970,362 4,211 569,605 29%

FY1999 439,292 6,133,153 19,061 4,083,200 67%

FY2000 838,448 13,331,878 28,225 4,820,608 36%

FY2001 1,402,643 23,138,921 49,912 9,335,680 40%

상해

입원

FY1997 1,541,356 15,298,295 42,278 26,262,010 172%

FY1998 2,080,116 21,946,501 74,400 39,915,551 182%

FY1999 2,799,915 30,024,910 122,875 56,212,092 187%

FY2000 3,779,825 43,275,608 195,164 82,059,257 190%

FY2001 4,522,424 64,496,777 226,012 77,153,609 120%
주: 손해율=손해액/ 경과위험보험료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급부금의 지급 통계를 암 발생 급부금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을 지적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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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입원 급부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4) 사망 급부금22)

사망 급부금 역시 입원급부와 마찬가지로 암, 질병 및 상해로 인한 급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 모두 전반적으로 양호한 손해율을 보이고 있다.

암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손해율이 FY1999 37%, FY2000 39%, FY2001

40%를 기록하여,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질병으로 인

한 사망보험금 역시 손해율이 FY2000 42%, FY2001 33%를 기록하여 매우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금23) 관련 급부의 손

2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9조에서는 장기손해보험의 질병보험 개발은 보장성
보험에 한하며, 질병보험은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 입원 및 수술 등
의 위험(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감독규정으로 인해 손보사에서는 질병보험의 주계약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담보하지 않지만,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23) 상해 사망보험금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하였을 때 지급하며, 후유장해보험금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
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 보
험가입금액에 일정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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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율 역시 FY1998 66%에서 FY2000, FY2001에는 각각 63%, 56%로 낮아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과 관련한 급부의 손해율은 매우 양호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경험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사망 관련 위험률이 크게 악화될 소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렇지만, 암이나 질병발생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의료기술의 발달로 발병 후

생존기간이 증대하고 있을 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보험기간이 5

년 이상 장기인 현행 상품 특성상 결국 손해율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

사에서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 Ⅱ-12> 사망 급부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단위: 건, 천원)

연도 경과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손해액 손해율

암

사망

FY1997 206,319 894,243 1 40,000 4%

FY1998 961,778 3,018,032 57 584,504 19%

FY1999 1,303,739 5,462,717 170 2,036,063 37%

FY2000 1,527,911 9,071,222 281 3,532,783 39%

FY2001 1,638,883 11,483,899 290 4,607,539 40%

질병

사망

FY1997 173,253 2,863,785 199 908,042 32%

FY1998 241,614 2,487,585 160 943,800 38%

FY1999 479,071 10,409,358 307 1,867,766 18%

FY2000 821,749 9,317,701 562 3,880,373 42%

FY2001 1,352,675 20,078,667 805 6,528,534 33%

상해

사망

후유

장해

FY1997 26,047,080 152,083,612 13,022 140,738,303 93%

FY1998 33,316,319 186,717,931 14,113 123,247,137 66%

FY1999 41,038,491 222,640,185 17,074 144,990,507 65%

FY2000 49,104,579 270,094,779 19,626 169,148,076 63%

FY2001 62,950,374 293,146,737 26,084 163,400,308 56%
주: 손해율=손해액/경과위험보험료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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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사망 급부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5) 상해로 인한 의료실비 급부금

상해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 통원과 관련된 의료비를 실손보상하는 상해 의료

비 급부의 경우 FY1997에 171%이었던 손해율이 FY1999, FY2000에는 각각 192%,

218%로 급증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율조정에 기인하여 FY2001에는

176%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보험사가 큰 폭의 손해를 기록하고 있다.

<표 Ⅱ-13> 장기상해 관련 의료비 실손보장 급부의 손해율 추이

(단위: 건, 천원)

연도 경과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손해액 손해율

FY1997 4,776,275 49,669,953 138,443 84,976,353 171%
FY1998 6,533,648 63,626,976 199,087 108,286,747 170%
FY1999 8,040,965 85,192,796 311,169 163,399,935 192%
FY2000 10,071,033 110,897,491 458,713 241,750,010 218%
FY2001 12,224,480 132,158,434 482,051 232,202,727 176%
주: 손해율=손해액/ 경과위험보험료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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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장기상해 의료비 급부의 손해율 추이

6) 종합

이상과 같이 각 급부별로 세분하여 살펴본 장기손해보험의 건강보험 급부

관련 실적을 발생 위험요인이 서로 다른 질병 관련 급부와 상해 관련 급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병 관련 급부의 손해율 추이는 FY2000의 60%에서 FY2001에는 70%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질병보험상품은 손해율이 양호한 수

술, 입원 급부, 사망 급부와 손해율이 높은 암 진단, 암 수술 급부간 포트폴

리오를 통해 전체 급부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가 질병보험 분야에서 지속적인 이익을 시현하기 위해서는 질병 발

생 추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위험24)을 감안하고, 각 급부별 적절한 포트폴

리오 구성을 통한 상품개발 등 제반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도구

로 철저한 언더라이팅이 요구된다고 본다.

24) mis-estimation of the mortality level

30



민영건강보험 시장 현황 및 언더라이팅의 중요성

<표 Ⅱ-14> 질병보험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단위: 건, 천원)

연도 경과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손해액 손해율

FY1997 2,365,876 15,101,245 2,578 5,357,502 35%

FY1998 7,455,491 18,767,528 6,159 11,243,864 60%

FY1999 11,260,418 41,487,835 23,254 24,622,784 59%

FY2000 15,850,316 64,518,053 34,648 38,772,880 60%

FY2001 21,313,973 101,893,733 60,694 71,650,731 70%
주: 1) 손해율=손해액/ 경과위험보험료

2) 질병사망+질병입원+암발생+암사망+암수술+암입원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그림 Ⅱ-6> 질병보험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장기상해로 인한 손해율은 FY1997의 116%에서 점차 하락하여 FY2001에는

92%로 낮아졌는데, 낮은 사망급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실손보상 부문

의 손해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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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5> 장기상해보험의 손해율 추이

(단위: 건, 천원)

연도 경과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손해액 손해율

FY1997 32,442,366 219,517,476 196,939 254,009,575 116%

FY1998 42,095,015 275,909,401 295,762 275,372,447 100%

FY1999 52,465,076 347,189,653 482,642 375,129,986 108%

FY2000 64,378,078 452,970,102 771,557 518,653,910 115%

FY2001 82,056,183 568,474,462 905,738 523,257,417 92%
주: 1) 손해율=손해액/ 경과위험보험료

2)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의료비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그림 Ⅱ-7> 장기상해보험의 손해율 추이

질병 및 상해 급부를 모두 합산한 장기손해보험 전체 건강보험의 손해율

은 FY1999, FY2000에는 각각 103%, 108%로 높았으나, FY2001에는 89%로 낮

아졌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 전체 손해율이 낮아진 이유는 앞서 각 급부별로 세분

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암 및 질병 관련 입원 급부, 사망 급부 관련 위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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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을 시현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질병, 암, 상해 등과 관련된 사망 급부 측

면에서 양호한 손해율에 기인한 바 크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향후에도 건강보험 분야에서의 위험률 차익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가변동, 의료기술발달, 기타 위험요인 변화 등을 상

품개발 및 언더라이팅 측면에 적절히 고려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표 Ⅱ-16> 건강보험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단위: 건, 천원)

연도 경과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손해액 손해율

FY1997 34,808,242 234,618,721 199,517 259,367,077 111%

FY1998 49,550,506 294,676,929 301,921 286,616,311 97%

FY1999 63,725,494 388,677,488 505,896 399,752,770 103%

FY2000 80,228,394 517,488,155 806,205 557,426,790 108%

FY2001 103,370,156 670,368,195 966,432 594,908,148 89%
주: 손해율=손해액/ 경과위험보험료
자료: 보험개발원, 장기손해보험 요율검증보고서 , 각호.

<그림 Ⅱ-8> 건강보험의 손해율 추이(장기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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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의 특성

가. 사망보험 언더라이팅과의 비교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서 언더라이팅은 특정한 개인을 보험으로 보장하는 것

이 타당한지, 만약 타당하다면 가망피보험자(proposed insured)에게 어떠한 위험

분류를 적용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대사망율(mortality) 또는

기대이환율(morbidity)을 평가하는 과정이다25). 따라서 언더라이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위험분류 기준을 세워야 하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 집단이 고유하

게 갖는 위험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보험계약은 언더라이팅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적절하게 요율

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은 종신보험과 같

은 사망보험의 언더라이팅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인 원리와 수단의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26). 또한 언더라이팅시 고려하는 요소도 일반적

으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은 사망보험의 언

더라이팅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은 생명보험 언더라이팅과 달리 사망률보다는

이환율에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진다는 점에서 구별된다(표 Ⅱ-1 참조). 즉,

건강보험은 부보 대상이 질병과 상해라는 점에서 개인 또는 특정집단의 사람

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을 확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둘째, 사망보험의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계약에 따른 피보험

이익의 수령자가 피보험자와 분리되는 데 반해,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

자가 보험이익을 직접 받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을 수령하기 때문에 실손보상형 의료비보장보험의 경

우 환자 또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과잉진료 등을 행할 유인이 존재하게 된

25) Bailey, Richard (eds.) (1990), p . 1.

26) Bailey, Richard (eds.) (1990), p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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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증가시켜 손해율을 높여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므로 언더라이팅 과정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Ⅱ-17> 사망률과 이환율의 비교

사망률 이환율
- 일반사망 보장
- 보험금 지급 1회 발생
- 고액 급부
- 비교적 낮은 보험료
- 다수의 연구수행
- 낮은 도덕적 위험
- 소수의 면책 조건

- 의료비 보장
- 보험금 지급 수회 발생
- 상대적으로 낮은 급부
- 비교적 높은 보험료
- 소수의 이환율 연구
- 높은 도덕적 위험
- 많은 면책 조건

자료: 박성수(2000), p . 13.

셋째, 일반사망보험의 경우 면책기간(w aiting p eriod)을 두지 않으나 건강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후로 미룰 수 있는 치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

해 상품에 따라 일정기간의 면책기간을 설정한다27).

넷째,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은 생명보험 언더라이팅에 비해 보험을 판매하

는 모집인 또는 대리점의 현장 언더라이팅이 더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보다는 좋지 않은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욕구가 강

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

망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모집인 또는 대리점

의 현장 언더라이팅이 더 중요하게 된다.

다섯째, 건강보험은 언더라이터가 사망보험과 달리 특정의 계약에 대해 갱

신의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개인건강보험계약의 갱신규정

(renew al provision)에는 보험회사가 계약내용을 갱신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요율을 인상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다28).

27) 외국에서도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면책기간을 운영하여 역선택을 방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성수(2000), p . 14 참조.
28) 건강보험계약은 다음의 다섯 가지 갱신유형, 즉 ①취소가능, ②선택적 갱신, ③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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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을 위한 리스크 분류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언더라이팅에서 리스크 분류는 보험의 가망고객에

관한 여러 항목의 정보를 분석하여 보험의 수락 여부, 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금액과 보험료의 결정 등과 같은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개의 집

단으로 분류하는 것을 뜻한다29). 보험회사가 위험분류를 하게 되는 것은 가

망고객의 위험에 따라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여 가입자의 역선택을 방지

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요율체계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이 기본적인 원리와 수단의 측면에서 생명보험 언

더라이팅과 동일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리스크 분류시 고려해야 할 요소

는 생명보험에서 리스크 분류시 고려해야 할 요소와 동일하다. 다만 사망률

평가와 이환률 평가의 차이로 인하여 몇몇 요소들은 다르게 고려되거나 또는

건강담보를 언더라이팅하는 심도가 다양하게 고려된다30).

이러한 점에서 건강보험은 언더라이팅시 리스크 분류가 생명보험과 같다

고 할 수 있으며, 다만 각각의 리스크에 대해 어떠한 가중치를 주어 평가하

는가가 중요하게 된다. 즉, 건강보험을 언더라이팅 할 때는 사망보험을 언더

라이팅 할 때 상대적으로 중요시하지 않는 병력에 더 많은 주의가 기울여지

게 된다31). 다만 사망률을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 문제는 사망보

험과 건강보험 모두에서 같은 정도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32).

건부갱신, ④보장갱신, ⑤취소불가 중의 하나에 속하게 된다. Bailey Richard (eds.)

(1990), p . 221.

29) 김두철(1994), p . 237.

30) Bailey, Richard (eds.) (1990), p . 208.
31) 예를 들어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지 않으나 자주 사고를 일으켜 치료를 받은 경력
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진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망보

험에서는 별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는 데 반해 건강보험에서는 주의가 기울여지

게 된다.
32) 예를 들어 간질, 현기증, 청력장애 등과 같은 경우 사고확률을 높여 사망률을 높
일 수 있으므로 사망보험과 건강보험 모두에서 같은 주의가 기울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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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건강보험 시장 현황 및 언더라이팅의 중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리스크 분류는 생명보험의 리스크 분류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다. 즉, 연령, 성, 체격(신장과 몸무게), 현재의 신체상태,

병력, 생명보험 가입과 관련된 경력(운전경력, 보험가입 경력), 가족 질병내력,

직업, 해외거주 및 해외여행, 항공탑승활동, 위험한 취미활동, 주거지, 약물남

용, 피보험이익, 재무정보 등과 같은 요소를 기준으로 리스크를 분류하고 평

가하게 된다. 그런데, 의료비보상 유형의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에서는 병력,

가족 질병내력, 직업 및 근무환경, 약물남용 등에 대한 정보가 특히 중요하

다. 그리고 소득보상보험 유형의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에서는 도덕적 해이, 건

강, 직업 및 고용의 안정성, 재무상태 등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

다.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절차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절차는 생명보험의 언더라이팅과 마찬가지로 일반

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제1단계에서는 영업종사

원이 모집단계에서 청약서 작성, 면접 등을 통해서 언더라이팅 정보를 수집

한다. 제2단계에서는 추가적인 정보수집, 건강진단 또는 간이진단을 통해서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진다. 이 때는 피보험자가 서류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의(社醫) 또는 촉탁의를 통해 건강진단 또는 간이진단을 받아

언더라이팅을 위한 건강 관련 정보를 보완한다. 제3단계는 제1단계와 제2단

계에서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계약 적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보험회사는

건강상태 이외에도 직업, 재무상태, 취미생활 등 포괄적인 위험도를 확인한

다. 제4단계에서는 언더라이터가 위험도를 고려하여 계약을 인수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제5단계에서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한 조사를 한다33).

33) 이 단계는 언더라이팅의 한 단계라기보다는 보험금지급심사단계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사고내용과 보상에 관한 자료의 축적은 향후 보험요율 산
정과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 내용 보강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언더라이팅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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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의 중요성

보험사는 건강보험상품을 판매하여 위험률차익, 사업비차익, 이자율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중 위험률차익은 보험수리적으로 예측된 손해액과 실제

손해액의 차이에서 확보될 수 있는데, 실제 손해액이 예측 손해액보다 작으

면 이익이 발생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다. 그런데, 건강보

험의 경우 사망보험과 달리 생존시 급부가 지급되고,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역선택이란 보험료 산정시 가정한 평균적인 예정위험률보다 높은 손해 가

능성을 갖고 있는 피보험자가 평균 보험요율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성향

을 말한다. 만약 보험사가 역선택을 방지하지 못하면 위험단체에 대해 보험

수리적으로 예측된 보험금지급액 이상의 지출이 발생하여 보험사는 손해를

입게 된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역선택 가능성을 언더라이팅 기능으로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예정 손해보다 높은 손실을 초래하여 수익구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고, 종

국적으로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귀결된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의 수익성 확보는 언더라이팅의 질적 수준에 의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은 상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언더라이팅

과 관련된 기준을 확립하고,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정책 및 원칙에 따라 리스

크(피보험자)를 분류하고 선택해야 한다. 보험사가 건강보험에 대한 언더라이

팅 정책 및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면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정책은 상품개발 및 마케팅과 같은 건강보험 전체적

인 업무 관행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상품개발시 언더라이팅의 기능을

고려하여 예정위험률의 적정성, 보장내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해야 하는데, 언

더라이팅 기준이 엄격하게 확립되어 있으면, 상품개발시에도 이를 고려하여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성수(2000), p .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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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위험률을 적용하고, 역선택을 유발하는 급부를 자제하게 된다.

또한 언더라이팅 부서에서는 우량한 피보험자의 유입을 도모하고, 불량한

계약자를 차단하여 신계약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 마케팅 활동

을 견제하게 된다. 불량한 피보험자를 아무런 조건없이 표준요율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만한 마케팅 활동은 필연적으로 재무건전성 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험사 전체적으로 수익확보를 위해서는 언더라이팅 기능과 마케팅

기능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언더라이팅 기준의 설정 및 언더라이팅 실

시는 보험사의 이미지 제고, 홍보와도 관련된다. 언더라이팅 단계에서 역선택

을 통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고지의무위반이나 보험사기 등과 같은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데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 이럴 경우 소비자의 민

원을 초래하여 민원발생지수가 높아져 보험사에 대한 경영평가점수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가 추락하여 마케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정확한 언더라이팅을 통해 역선택을 방지

하고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적정요율을 부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Ⅱ-9> 건강보험의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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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선진 언더라이팅 사례

1. 조사의 전제

일반적으로 언더라이팅은 판매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그 기준도 달리

적용되는데, 이론적으로는 건강보험 역시 보험사가 인수하는 피보험자의 위

험이 일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과 다르기 때문에 타 보험상품과 차별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 민영건

강보험의 상품1) 및 언더라이팅 관행에 대한 규제가 사전적으로 결정되기 때

문에 국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제도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전

국민을 포괄하는 공적건강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주가 지원

하는 건강보험(em ployer-sp onsored p lan)이 민영보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

지만, 가입대상 선정 및 언더라이팅 측면에서는 공적건강보험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민영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미국 전체 인구의

72.4%가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14.2%는 공적건강보험, 나머지

17.5% 정도는 무가입 상태에 있다. 민영건강보험 가입자 중 92%가 고용주가

지원하는 단체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9%만이 개인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민영건강보험 언더라이팅과 관련된 규제의 수준은 단체보험과 개인보

험으로 구분되어 주별로 상이하다.

1) 미국, 독일 등에서 판매되는 민영건강보험은 실손보장 위주의 상품이며, 우리 나라
에서 판매되는 암, 특정질병과 관련된 정액형 건강보험 유형은 거의 없다. LIMRA
International(2001) 조사에 의하면 치명적 질병(CI)보험의 경우 2000년 현재까지 캐
나다에서 판매된 계약 건 수는 21,000건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약 35개 생
보사가 동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500건 이상 계약건수를 가진 보험사가 6개사
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실정이다. 독일 역시 특정 질병 발생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유형의 건강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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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언더라이팅 사례

<표 Ⅲ-1> 미국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

(단위: 명, %)

구분
1998 1999

가입자 비중 가입자 비중
민영보험 174,145,130 72.4 170,317,241 71.4
단 체 160,472,373 66.7 157,058,238 65.8
기 타 15,780,576 6.6 15,525,423 6.5
공적보험 34,086,514 14.2 34,188,078 14.3
무 보 험 42,131,483 17.5 43,920,458 18.4
전 체 240,688,167 100.0 238,609,671 100.0
주: 중복가입으로 인해 전체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자료: Cu ster an d Ketsche(2000), p . 5.

가. 단체건강보험(group hea lth pla n)

사업체, 노동조합, 각종 협회 등에서 단체자격으로 가입하는 단체건강보

험2)에 대해서는 모든 주에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차등을 금지하고

보험사업자의 거절을 금지하는 비차별조항(n ondiscrimination)을 적용하고 있

다. 즉, 이들 단체보험에서는 특정 개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단체 전체에 대해서만 거절 또는 인수하도록 규제하고 있

다. 따라서 보험사업자의 단체에 속한 피보험자 개인에 대한 언더라이팅은

금지되며, 단체의 위험(산업, 연령분포·부양가족 등 인적 구성,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해서만 언더라이팅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종업원 규모가 크고, 업종의 성격이 양호한 대규모 그룹(large

group)은 보험요율이 낮고, 급부조건이 유리한 반면, 50인 이하의 소규모 그

룹(sm all grou p)은 보험요율도 높고, 급부조건에 대한 제한도 많다. 예를 들

면, 대규모 그룹의 경우 가입전 기왕증 조항(p re-existing condition)에 대한

2) 보험료 부담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보험계약자가 전액 부담하거나, 피보험
자인 종업원이 갹출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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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0인 이하 소규모 단체에 대해서는 역선

택 방지를 위해 최저참가율(minimu m p articip ation rate) 조건을 부여하거나

기왕증 배제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다.

나. 개인건강보험(individua l he a lth ins urna ce)

개인건강보험의 경우 주에 따라 규제의 수준이 달라서 단체건강보험과 마

찬가지로 개인별 언더라이팅을 금지하는 주3)도 있으며, 일반 생명보험과 마

찬가지로 보험사업자의 자유로운 언더라이팅을 허용하는 주4)도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사가 가입조건을 달리할 수 있는 주의 경우

피보험자 개인별 청약과정을 거쳐 보험사가 언더라이팅을 실시한 후 가입조

건을 결정한다. 이럴 경우 단체에 속하지 못한 개인은 영세자영업자, 농민,

무직자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개인자격으로 건강보

험에 가입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5).

이상을 요약하면, 미국의 민영건강보험은 단체보험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보험사는 단체단위별 위험을 평가할 뿐, 단체에 속한 개인의 위험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피보험자 개인의 위험을 평가해야 하는 우리 나라의 건

강보험 언더라이팅과 많은 차이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 뉴욕주, 메사추세츠주, 펜실베니아주, 뉴저지주 등에서는 개인건강보험에 대해서도

단체보험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조건을 달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4) 캘리포니아주, 미주리주, 일리노이주 등에서는 개인건강보험의 경우 개인의 건강상

태에 따라 가입조건을 달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5) 실지로 북미 생명(건강)보험사의 정보교환제도인 MIB(medical information bureau)
를 통해 청약자 정보를 교환하는 종목은 개인생명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

험 위주이며, 개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교환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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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미국의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규제

이에 비해, 독일의 경우 우선적으로 공적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공적건강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급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도 민영건강보험이라 할지라도 가입대상, 면

책기간 설정 등과 관련하여 정부규제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6).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경우, 우리 나라와 민영건강보험상품이 차지하는 전

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의 위치 및 역할이 똑같은 국가의 선진보험사 사례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충방법을 선택하였다.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

하여 언더라이팅을 하는 인(人)보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언더라이팅 관련

제반 시스템이 우수한 미국 생보사를 중심으로 선진 언더라이팅 현황을 소개

하고자 한다. 그리고 피보험자에 대한 개별 언더라이팅을 실시하는 미국 개

인 건강보험 및 독일의 사례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추가하기로 한다.

6) 독일 내에서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에게 Terms & Conditions"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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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진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시스템

가. 언더라이팅 절차

1) 1단계 : 청약서를 통한 정보 수집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역시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의 위험을 평

가하는 데 필요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공식적(비공식적)인 청약서의 제출 및

이에 대한 조사·검토로 시작된다. 청약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는 건강검진기

록, 혈액검사, 소변검사, 특별검사, 의료서비스 공급자로부터 획득한 건강 관련

기록, 운전기록, 적부조사보고서 등으로 구성되는데, 언더라이터는 청약서상의

정형화된 내용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한다.

만약 보험요율, 위험평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m aterial

facts)7)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답변했을 경우 언더라이터는 청약자에게 직접

팩스나 편지를 송부하여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한다.

2) 2단계 : 추가 정보 수집 및 확정

언더라이터는 청약서의 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진단내용, 발병일, 치료 내

역, 투약, 예후(p rogn osis), 진행상황, 회복 여부 등 위험평가에 사용할 모든

정보를 확정(clarify)하게 되는데, 만약 청약서상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추

가적인 정보8)를 요구할 수 있다. 질병에 따라 청약자에게 추가적인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의사 소견서(medical report), 병원 소견서(hospital report),

건강검진(medical examination), 진료기록서(medical records)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사간 의료정보교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미국 생명보험(건강보

7) 주로 건강상태와 관련된 질문이 해당된다.
8) 추가적인 정보는 보험사의 특정 양식을 통해 작성되어 입수되며, 해당 양식이 송
부될 경우에는 청약자 및 모집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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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사의 경우 이 단계에서 보험사간 정보공유시스템인 MIB9)를 통해 정보조

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이 청약서상의 고지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

우 상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3단계 : 건강 관련 위험의 평가

평가할 위험의 종류 및 범위를 확정한 후, 언더라이터는 본격적으로 피보

험자의 위험을 평가하게 된다. 모든 질병의 위험 평가에 대해 언더라이팅 매

뉴얼이나 위험평가시스템의 도움을 얻어 평가하게 되며, 질병의 종류 및 경

중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의사(m edical advisor)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치명적 질병보험(CI)의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인자를 고려하여

위험을 평가하게 된다. 핵심적 위험요인(m ajor risk factors)으로는 진성(眞性)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흡연, 신진대사이상, 가족력 등을 고려하며, 부

수적 위험요인(minor risk factors)로서 과체중, 지(脂)단백질, 고(高)요산혈(尿

酸血)증, 과신장(過伸長), 알콜중독, 운동부족, 건강이 손상되는 직종 등을 감

안하여 평가한다.

4) 4단계 : 보험가입여부 결정

위험평가 과정이 끝나면, 언더라이터는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 특별한 조건 없이 보험가입을 승낙하거나, 특정 조건을 부과하

여 가입을 승낙, 또는 거절하게 된다. 대다수의 계약은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

약관의 규정에 의해 적격하다고 인정되어 특별한 조건 없이 청약한대로 승낙

되는데 이럴 경우 보험증권이 바로 발급된다.

그러나 보험요율을 할증하거나 특정위험을 인수하지 않는 부담보 조항 등을

부과하여 가입을 승낙할 경우에는 일정 양식을 작성하여 계약자의 동의를 구하

는 절차가 필요한데, 만약 청약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

9) 이에 대해서는 이 장의 3절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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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거절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청약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

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의신청에 대해 청약자의

건강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의사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언더라이터가 승낙할 수 없는 위험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입을 거절하는데,

예를 들면, CI 보험의 경우, 핵심적 위험요인 및 부수적 위험요인 이외에도

CI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청약자가 이러한 요인을 갖고 있

을 경우 언더라이터는 보험인수를 거절하게 된다10).

나. 정보원(information source s)

1) 청약서

대부분 선진 보험회사는 보험종류별로 각기 다른 청약서를 사용하고 있으

며, 청약서에 따라 계약전 알릴 사항 에 관한 질문내용에 차이가 있다. 청약

서의 질문내용은 언더라이팅 관련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야 하는데, 청약서상에 건강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

이 언더라이팅 과정의 성공에 매우 결정적 영향을 준다.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생명(건강)보험 청약서의 내용은 Part Ⅰ과

Part Ⅱ로 구분된다. Part Ⅰ에서는 피보험자의 신상정보와 비의료 관련 정보

를 담고 있는데, 보험청약자, 수익자, 위험한 취미, 비행, 직종, 자동차운전기

록, 약물남용 및 알콜중독 등과 같은 생활습관에 관한 질문과, 이런 질문과는

별도로 독립된 양식을 사용하여 피보험자의 정보교환에 대한 설명 및 동의를

받고 있다. Part Ⅱ에서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매우 상세한 질문을

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거 건강관련 기록, 현재 건강상태 및 가족력 등에

10) 특히 관상동맥, 진성당뇨병 유형Ⅰ, 동맥경화증, 말초혈관질환 등의 질환이 있을
경우 거절하는데, 이는 동 질환이 심장병,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신장질환 등을 유
발할 수 있으며, 종양 및 장기이식이 필요한 상태로 진전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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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가) 피보험자의 인적 특성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의 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명, 사회보장번호, 주소, 성, 결

혼상태(기혼/ 미혼/ 이혼/ 별거/ 사별), 출생일, 연령, 출생 주, 키, 체중, 주거형

태, 이전 주소(2년 내에 이사했을 경우), 운전면허번호, 직책 및 정확한 직무,

고용주 성명 및 주소, 입사일 등에 관한 질문항목을 두고 있다.

(나) 건강상태와 관련된 사항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에 대한 질문 내용은 거의 모든 질환을 포괄하여 매

우 상세하며, 알려야 할 기간도 특정 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과거의 모든

병력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 생보사인 Sun Life Financial의 알릴 의

무 중 과거병력과 관련된 질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혈압, 흉부 질환, 뇌졸중, 순환계, 심장 관련 질환을 앓았거나, 의사로

부터 판정 또는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가

② 당뇨, 갑상선, 내분비 관련 질환을 앓았거나, 의사로부터 판정 또는 치

료받은 경험이 있는가

③ 신장, 방광, 요, 생식기, 전립선 관련 질환을 앓았거나, 의사로부터 판정

또는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가

④ 뇨단백, 혈뇨, 성병을 앓았거나, 의사로부터 판정 또는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가

⑤ 암, 종양, 폴립, 피부 혹은 유방 질환을 앓았거나, 의사로부터 판정 또

는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가

⑥ 천식, 폐렴, 폐기종, 기타 호흡기 또는 폐 질환을 앓았거나, 의사로부터

판정 또는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가

⑦ 심장발작, 경련, 졸도, 의식상실, 진전(震顫), 마비, 기타 신경계통의 질

환을 앓았거나, 의사로부터 판정 또는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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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 또는 정신과 계통의 질환을 앓았거나, 의사로부

터 판정 또는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가

⑨ 관절염, 장, 요통, 뼈 골절, 근육 관련 질환을 앓았거나, 의사로부터 판

정 또는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가

⑩ 빈혈증, 출혈, 방혈(防血) 관련 질환을 앓았거나, 의사로부터 판정 또는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가

⑪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앓았거나, 의사로부터 판정 또는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가

⑫ AIDS 양성반응을 판정받은 경험이 있는가

위에서 언급된 항목 이외에 추가적으로 과거 5년 동안 의사의 진단, 입원,

수술 및 진료를 받은 경험 및 과거 5년 동안 심전도검사, X레이, 혈액검사,

기타 진단테스트(d iagnostic test)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독일의 민영건강보험 상품에 대한 청약서의 질문 유형은 생명보험 계약과

유사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좀 더 중요하게 수집·분석해야 할 건강 및 생활

습관과 이들이 잠재적으로 장래 보험금청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이 중요

한 항목으로 취급하는데,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과거 5년간 질병,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신체적·정신적 장애 관련 사항

② 과거 5년간 규칙적인 약물복용 여부

③ 진단을 권고 받았거나, 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가 여부

④ 불임치료 여부

⑤ 알콜중독 기타 약물중독 치료 경험 등

(다) 생활습관(Life S tyle)

청약서상 생활습관과 관련해서는 주로 흡연 및 음주 습관, 위험한 취미활

동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① 과거 12개월 동안 흡연 여부(흡연 경험이 있을 경우 흡연 형태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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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파이프/ cigarette/ 기타), 1일 흡연량 및 흡연기간 등

② 마리화나, 코카인, 헤로인 등 약물복용 여부

③ 알콜중독 및 약물남용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는가, 알콜 섭취를 줄이도

록 조언을 받았는가 여부, 1일 음주량 및 음주기간 등

④ 약품 복용 여부(약물 종류 및 복용 기간)

⑤ 과거 3년간 위험한 스포츠 경험

(라) 가족력

미국 생보사의 경우 보장하는 급부와 관련하여 가족의 과거병력을 알리도

록 하며, 만약 가족력이 있을 경우 언더라이팅에 이를 고려하고 있다. 부모,

형제, 자매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질환의 발병 연령, 상태, 사망 연령 등에

대해 알리도록 하는데, 특히 당뇨, 심장혈관질환, 암, 고혈압 등은 유전적인

소인이 많기 때문에 이들 질환과 관련하여 가족력의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언더라이팅에 고려한다.

<표 Ⅲ-2> 가족력 고지 내용

만약 생존해
있다면 연령은?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 연령

건강상태/ 사망원인

부친
모친
형제
자매

(마) 자각증상 및 타 사 거절·연기

미국 생보사의 경우 경우에 따라 자각증상이나 타 보험사에 대한 청약 결

과 거절·연기된 사실에 관한 질문항목을 두고 있다. 의사의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발열, 이유 없는 체중감소, 식욕상실, 통증 또는 종기 등

을 경험하였는가를 질문하는 데 이를 통해 건강상태가 불량한 가입자의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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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막는 sentin el effect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타 사에 보험계약을

신청하여 거절 또는 연기된 경험이 있는가, 만약 거절·연기되었을 경우 해

당 보험사 이름과 날짜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바) 정보교환에 대한 설명 및 동의

미국 생보사의 청약서에는 보험사가 의사, 의료서비스공급자, 병원, 의료

관련 시설, 전문클리닉, 정신치료 관련 시설, 이전에 청약한 경험이 있는 보

험사, 소비자신용조사회사(con sum er rep orting agencies), 자동차운전 관련 기

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만약

청약자가 이 항목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면 보험사는 의료기록 및 진행사항을

포함하여 언더라이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MIB 회원사인 미국·캐나다의 생보사는 청약자의 동의하에 보험사와 재

보사는 청약자로부터 수령한 정보를 MIB에 보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보험

사간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2) 질문서

청약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보충적인 질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사소견서, 건강진단 등 의료 관련 정

보를 입수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질문서 작성은 꼭 필요한 항목은

아니다.

그렇지만, 미국 생명(건강)보험사의 경우 질문서 작성을 병행하여 사용하

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질문서는 주로 위험한 취미활동, 질병, 알콜 및 약물,

재정상황 등과 관련하여 작성된다. 만약 청약자가 청약서에 위험한 취미와 관

련하여 비행사실을 고지한다면, 언더라이터는 해당 청약자로 하여금 면허 종

류, 비행시간, 비행목적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묻는 질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청약자가 비행과 관련한 취미활동을 고지했다면 보험회사는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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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 Ⅲ-3>과 같은 질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동 질문서에서는 비

행 관련 자격증 종류, 비행시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며, 과거 24개월, 과

거 12개월 및 향후 12개월 동안의 비행기 탑승 활동에 관해 묻는다.

<표 Ⅲ-3> 비행 관련 질문서(S un Life Fina ncia l)

1. 자격증 유형: [ ] 학생 [ ] 개인적 有視界비행* [ ] 상업적 목적
[ ] 군 [ ] 교관 [ ] 운송

2. 비행 자격증 번호 운전자의 면허번호
a) 만약 자격이 기간만료 되었거나 정지되었다면 갱신할 의향이 있는가? 예 [ ]
아니오[ ]

3. 비행 자격이 건강상 문제, 규정위반, 기타 다른 이유로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험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 만약 예 에 응답하였으면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시
오.

4 . 자격증을 높은 등급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는가? 예[ ] 아니오 [ ] 만약 예
에 응답하였으면 등급을 기술하시오.

5. 조종사로서 비행한 총 시간

6. 연방비행회(FAA)** 건강검진자의 이름과 주소

7. 연방비행회 건강검진 날짜와 결과

8. 조정하는 항공기 유형에 대해 기술하시오.

9. 동승한 조종사 없이도 비행할 수 있는가? 예[ ] 아니오 [ ]

아래 표에 조종사나 승무원으로 비행한 시간이나 비행해야 할 시간을 작성하시오.

유형
과거

24개월
과거

12개월
향후

12개월
승객으로
참여

개인적 취미
개인비행기에 고용
항공사의 조종사
기타 상업적 목적(자세히)
비행 교관
특정 용도(식량살포, TV뉴스,
소방활동 등)
군대

기타
주: *) VFR=Visu al Flight Ru les

**) FAA =Federal Aviation Ad m inistr 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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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청약자가 특정 질병에 대해 고지한다면, 해당 질문서에서는 동 질병

에 대한 진단일, 증상, 관리 상태, 합병증세 등에 관해 상세 내용을 묻고 있

는데, 예를 들어 당뇨병에 관해 고지했거나 당뇨 관련 질환이 의심된다면 <

표 Ⅲ-4>와 같은 질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표 Ⅲ-4> 당뇨(의심) 관련 보충 질문서(S un Life Fina ncia l)

신장 1년 전 체중 현재 체중

진단 내용 예
아니
오

예 인 경우
자세한 내용
기술

당뇨 진단일은?
당뇨 진단시 체중
진단전에 자각증상이 있었는가?
[ ] 갈증 [ ] 소변횟수 [ ] 체중감소 [ ] 시력문제

관리
a) 정기적으로 건강검사를 받는가?(횟수 및 가장 최근 날짜)
b) 정기적으로혈당검사를하는가?(최근두번검진일과결과)
c)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가
d) 구강약물치료를하고있는가?(결과, 테스트횟수, 최근날짜)

a) 인슐린을 복용하고 있는가?( 예 일 경우 아래 응답)
b) 종류, 복용 양, 복용기간, 복용한 양의 변화는?
c) 인슐린 부작용이 있었는가?(그렇다면 횟수, 심각성, 날짜,
이유 등을 기술)

d) 혼수 상태나 혼수 상태 직전 또는 고혈당을 유발한
경험이 있는가

합병증
a) 시력 장애, 심장 장애, 고혈압, 요단백, 다리통증을
경험하였는가?

b) 운동부하심전도검사 또는 다른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가?(받았다면 진단자, 진단일시, 진단결과는?)

c) 음주량

주치의의 이름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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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언더라이팅 사례

음주 및 알콜 소비에 관한 질문서에서는 <표 Ⅲ-5>와 같이 과거 5년간 복

용여부, 양, 횟수, 가장 최근에 복용한 시기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표 Ⅲ-5> 알콜 및 약물 복용 관련 질문서(S un Life Fina ncia l)

1. 아래 사항을 자세히 작성하시오.

종류
과거 5년간
복용여부

복용한 양 복용 횟수
가장 최근
날짜

알콜

마리화나(hashish, cannabis)

코카인(crack, ice)
Amphetamines(Benzedrine,
Dexed rin e, Methedrine)
헤로인 기타 아편 관련물

Barbiturates(Amytal, Seconal,
Nembutal, Phenobarnital)
정맥 주사용 마약 사용

기타 처방되지 않은 약제

2. 위에서 언급된 약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사, 진료소, 의료기관의 진료
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만약 예 에 응답하였으면 날
짜, 관련 의사, 진료소, 의료기관의 이름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하시오.

3. 직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약물이나 알콜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가? 예[ ]
아니오[ ] 만약 예 에 응답하였으면 날짜와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시오.

4. 의사, 기타 의료 관련자 또는 가족이 알콜소비를 줄이도록 권고한 경험
이 있는가?만약 예 에 응답하였으면 날짜와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시오.

5. 알콜,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해 체포, 벌금을 부과받은 경험이 있는
가? 만약 예 에 응답하였으면 날짜와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시오.

미국 생보사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일정 금액(예를 들면, 1백만 달러)을

초과하는 고액계약일 경우 모집인 보고서(agen t' s rep ort), 재정상태보고서

(confidential financial statem ent)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집인 보고서는 청약서 패키지에는 포함되지만 계약의 일부

는 아니며, 모집인이 청약과정에서 획득한 청약자의 비의료 정보 및 재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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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관한 내용11)을 담고 있다. 개인의 재정상태와 관련한 질문서에서는 보

험가입목적, 피보험자의 총소득(급여, 보너스, 이자 및 배당, 기타 소득), 자산

및 부채 상황을 자세히 작성하도록 요구하는데, 가입금액이 수 백만 달러에

달해 매우 높을 경우 개인의 재무상태표뿐만 아니라 회계사 보고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표 Ⅲ-6> 재정상태 관련 질문서(S un Life Fina ncia l)

참고사항
이름: 회계사
은 행
변호사

전화번호

보험가입목적
소득대체[ ] 상속 목적[ ] 신탁 목적 [ ] 기타 [ ]

소득 상황
임금
보너스
이자/ 배당
기타

순자산가치 추정
자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보험의 해약환급금
소유권(p ersonal prop erty)
신탁수익
동산
총자산
순자산(자산 - 부채)

부채
신용거래구좌
개인채무
모기지

기타

총부채

11) 보험가입목적, 타 보험가입상황, 소득·순자산, 모집인이 청약자를 알고 지낸 기

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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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언더라이팅 사례

3)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서

청약서상 보험사는 의사나 병원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 동 자료는 청약자의 고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험이 높

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용된다.

의사소견서는 과거병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과 연령별 가입금액

과 관련하여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고연령 계층이 높은 보험금액에 가입할 경우 과거 병력이 없더라

도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의사소견서는 의사 및 병원 관계자로부터 언더라이팅 부서의

담당자나 외부 용역(vend or)회사에 직접 송부된다.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2∼

4주 정도로 언더라이팅에 필요한 정보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과거 병력이 복잡한 피보험자에 대해 특정 요율을 부과하기 위한 상세한 자

료로서는 매우 귀중한 정보원이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지역 및 제공하는 정보 주체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미국의 경우 보통 $25∼$200 수준12)이다. 의사소견서 내

용은 피보험자의 과거 건강상태 및 병력,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것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를 예시하면 <표 Ⅲ-7>과 같다.

독일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13) 때문에 미국만큼 의사소견서나 병원소견서

를 빈번하게 활용하지는 않지만, 보험사가 의사나 병원에게 동 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청약자가 직접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하거

나, 주치의 및 가정의를 통해 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나 가

장 최근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12) Bergstrom & Schmidt(2000), p . 13.
13) Allianz Private Krankenversicherung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독일의 경우
의사소견서에 대한 비용은 보통 보험사가 부담하는데 20∼40 EURO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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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의사소견서(S un Life Fina ncia l)

생년월일 연령
모집인 이름 영업소

검진 장소: 본인 사무실 청약자의 직장 시간 오전
청약자 주거지 기타 오후

아래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세요.

1. 청약자를 전문적으로 진찰한 경험이 있는가? 그렇다면 날짜와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
시오.

2. 신장 피트 인치 몸무게 온스
청약자의 신장을 이전에 측정한 경험이 있는가 예 아니오
청약자의 체중을 이전에 측정한 경험이 있는가 예 아니오
체중 변화 없음 증가 감소 온스 체중변화 이유:
가슴 둘레: 들이 마실 때 내쉴 때 복부 둘레

3. 혈압. 만약 최초 혈압이 140/ 90
초과시, 다시 측정 후 모두 기록

확장 (1) (2) (3) 고혈압경험
예 아니오

맥박

수축

4. (a) 청약자가 흡연을 하는가? 예 아니오
(b) 만약 흡연을 한다면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시오.

5∼7은 검진이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답하시오.

예 아니오 예 에 응답한 경우내용을 자세히 기입
5. (a) 충치, 눈, 귀, 피부에 이상이 있습니까?

(b) 림프절, 갑상선에 이상이 있습니까?
(c) 가슴, 척추, 사지에 이상이 있습니까?
(d) 폐 청진에 이상이 있습니까?
(e) 심장 크기와 소리에 이상이 있습니까?

6. (a) 발목 부종이 있습니까?
(b) 복부 내 장기에 이상이 있습니까?

(간 비대, 손으로 만져지는 비장/큰 덩어리)
(c) 수술흉터가 있습니까?
(d) 탈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술하시오.
(e)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습니까?

(완력, 반사작용 등)
(f) 대퇴부, 척추박공의 박동이 부적절합니까?

7. (a) 원기, 건강, 안색, 병약 등 일반적인 외관을 기술하시오. a .
(b) 모든 용모를 감안할 때 판단: b. 건강하고 손상없음 기타(명확히)
주의: 만약 추가적인 사실이 발견된다면 보험회사의 의료담당 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주의: 만약 우리 회사의 정규적인 검진자가 아니라면, 다음을 작성해 주세요:
의료 또는 준의료 검진자 서명 소견서 작성 수수료 $
의과대학(가능하면) 검진자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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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검진

언더라이터가 위험을 평가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의 적격성(eligibility)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건강검진 결과, 실험실 검진 결과 등 건강검진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런 검사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타액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는

데, 혈액검사에서는 AIDS, 당뇨, 신장, 간 기능, 간염, 콜레스테롤, 기타 테스

트 등을, 소변검사에서는 당뇨, 신장기능, 약물남용, 니코틴 검사 등을 실시한

다. 건강검진은 반드시 인가 받은 기관이나 실험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

과는 곧바로 보험사로 송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은 피보험자의 연령·가입금액에 근거하여 실시되는데,

언더라이팅에 사용되는 건강검진은 정밀검진(fu ll m edical exam), 준의료검진

(param edical exam)으로 구분된다. 정밀검진은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검

진자가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에 대해 질문을 하고, 신장, 체중, 혈압, 맥박, 심

장박동, 기타 계통을 점검하고, 만약 보험계약금액이 높다면 심전도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비해, 준의료검진은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등의

임상검사기사, 간호사 등에게 간이진단서 작성을 의뢰하는 제도이다. 검진자는

과거 병력 관련 질문을 하고, 신장, 체중,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하며, 필요할 경

우 심전도 검사, 혈액 및 소변검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의를 통한

진단에 비해 검사비용을 대폭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경험상 진단결과

의 정확성이 높아 미국의 많은 생보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생보사의 경우 계약금액이 5백만 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의, 가정

주치의 검사가 필요하지만, 5백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의 검사가 요구

된다. 반면, 독일의 경우는 신뢰성이 높은 정밀진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이 많

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강진단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보험사의 비용 역시 지역 및 계약건 수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큰데, 미국의 경우 준의료검진이 $70∼$80, 의사가 실시하

는 건강검진은 $75∼$125, 전문의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175∼$180 수준으

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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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미국 생보사)

구분 금액

준의료검진(과거병력, 진단검사) $70∼$80

의사에 의한 건강검진(과거병력, 진단검사) $75∼$125

전문의(board certified M.D .)에 의한 건강검진 $175∼$180

자료: Rich ard L. Bergstrom, Lif e Insurance Underwriting Tools: A n Overview of
the Purpose, Costs, and Benef its of Current Risk Selection Tools, Ju ly 2000.

미국 생보사의 경우 대부분의 피보험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데, Sun Life Financial의 예를 들면 16세 이상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건강검진

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령별·가입금액별 진단기준은 <표 Ⅲ-9>와 같다.

<표 Ⅲ-9> 연령별·가입금액별 건강진단 기준(S un Life Fina ncia l)

가입금액

$0 ∼
$99,999

$100,000∼
$249,999

$250,000∼
$5,000,000

$1,000,001∼
$5,000,000

$5,000,001∼
$7,000,000

$7,000,001
이상연령

0 ∼14 A A F F F F

15∼19 B B B D G G

20∼39 B C D D H H

40∼50 B C E E H H

51∼60 D E E E H H

61∼75 E H H H H H

76∼85 H H H H H H

주: A=무진단, B=무진단, 혈액 및 요검사, C=무진단, 혈액 및 요검사(HGT,WGT 및 BP), D=
준의료검사, 혈액 및 요검사, E=준의료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및 심전도검사, F=건강검
진 및 APS, G=건강검진, 혈액 및 요검사, H=건강검진, 혈액, 요 및 심전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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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언더라이팅 사례

20∼39세 연령층이 25만 달러∼5백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의료검사, 혈액 및 요검사를 받아야 하며, 20세 이상 청약자가 5

백만 달러 이상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강검진(혈액, 요 및 심

전도검사)을 받아야 하며, 61세 이상 고연령층은 보험가입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즉, 가입연령이 낮고 계약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검사항목이 비교적 단순하고 간단한 반면, 연령이 높고 계약금액이

높을수록 정밀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것이다.

5) 적부조사

경우에 따라서는 언더라이팅의 일부로서 적부조사보고서가 요구될 수도 있는

데, 이러한 정보는 청약자, 친구, 이웃, 관련 인사들과의 개별적 인터뷰를 통해 획

득된다. 주로 피보험자의 직종(직무, 주요 활동), 성격, 평판, 개인적 특성, 생활양

식, 주치의의 이름 및 주소, 보장하는 급부에 대한 과거 병력 등을 조사한다.

다. 위험평가 시스템

1) 위험 평가방법

건강과 관련된 위험을 분류하기 위해서 선진 보험사들은 자사의 경험통계

를 활용하여 건강상태, 직종, 위험한 취미활동 등과 같은 위험인자(risk

factors)별로 위험평가를 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

적으로 판단사정법(judgement method of rating)과 숫자사정법(numerical rating

system)으로 구분된다.

(가) 판단사정법

판단사정법은 언더라이터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위험을 선택하는 방법

으로서 고려해야 할 위험인자가 단일하거나, 표준 요율로 인수하거나 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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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자택일의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다. 따라서, 고려해야할 요소가 복수일

경우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정확한 위험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숫자사정법이 개발되었다.

(나) 숫자사정법

숫자사정법은 위험선택 기준으로 채택된 복수의 위험인자에 대해 표준체

위험을 100으로 하고, 각 요소별로 양호·불량한 상태에 따라 감점·가점을

부여하여 합산한 평점을 기준으로 위험을 분류한다. 즉, 모든 위험인자들에

대해 심도기준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포인트 점수(debit p oin ts)를 부여하는데,

여기서 각 위험인자에 배분된 점수는 질병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급부 지급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반영하여 가중치를 둔 것이다. 이 방법은 보험수리 측

면에서 가중치를 산정할 경우 적절하고 충분한 경험데이터의 수집이 요구되

고, 각 위험인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한 기법이다.

이 방법은 복수의 위험인자를 평점화하여 수량화하기 때문에 언더라이터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대량의 표준적 계약에 대해서는 자동

화시스템의 도입 등을 통해 신속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

수결함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문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2) 위험등급분류

피보험자의 위험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후 위험수준이 비슷한 구간으로

위험등급을 분류하는데, 언더라이팅 기법이 발달한 미국 생보사의 경우 매우

상세한 위험분류체계를 갖고 있다. 위험등급은 크게 우량체, 표준체, 표준미

달체, 거절체 등으로 구분되며, 우량체, 표준체 및 표준미달체에 대해서는 다

시 상세 분류되는데, 보통 6∼9등급의 분류체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예시하

면 <표 Ⅲ-10>과 같다. 보험사는 청약자의 총 사망지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

하면 가입을 거절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생보사가 500점까지 인

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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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0> 위험등급분류(미국 푸르덴셜)

초과사망지수 인수등급 사망지수

0∼29 표준·우량체 100∼129

30∼50 표준·우량체 A 130∼150

51∼75 표준·우량체 B 151∼175

76∼100 표준·우량체 C 176∼200

101∼150 표준·우량체 D 201∼250

151∼200 표준·우량체 E 251∼300

201∼250 표준·우량체 F 301∼350

251∼300 표준·우량체 G 351∼400

301∼400 표준·우량체 H 401∼500
자료: 생명보험협회·생명보험언더라이팅회(2001), p . 66.

1980년대 이후 우량체 보험이 여러 나라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거의 모든

선진보험사에서는 표준보다 우량한 피보험자에 대해 표준체보다 낮은 보험요

율을 적용하는 우량체 등급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개인건강보험을 판매하는

회사 역시 불량위험과 우량위험을 선별하는 기법을 발달시켜 왔다. 과거 건

강상태가 양호하고, 생활습관이 건전한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보험요율을 할

인하고, 그렇지 못한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보험요율을 할증한다. 이와 같이

우량체 등급을 둠으로써 우량한 피보험자에게 보험가입의 유인을 제공하며,

피보험자의 위험에 보다 적정한 보험요율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등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우량체 보험에 있어 우량체의

판정은 ① 열거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인정(all or n othing 방식),

② 숫자사정법에 의한 포인트 점수가 기준 점수보다 낮을 경우 인정하는 방

법 등이 있다. 판단사정법의 경우 1990년대 초까지 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

에도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예시하면 <표 Ⅲ-11>과 <표 Ⅲ-1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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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우량체 조건(a ll o r nothing 방식, S un Life Fina ncia l)

① 모든 측면에서 표준체위험일 것
② 고혈압 경험이 없고, 혈압이 140/ 90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당뇨 기록이 없을 것
④ 악성종양 기록이 없을 것
⑤ 위험한 취미가 표준체 요율 내에서 인정될 것
⑥ 운전기록이 양호할 것
⑦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실험실 검진결과가
정상 범위 내에 있을 것
⑧ 영구적으로 미국내에 거주할 것

<표 Ⅲ-12> 우량체의 체격 조건(S un Life Fina ncia l)

키(cm) 몸무게(kg) 키(cm ) 몸무게(kg)
154.9 71.7 180.3 98.4
157.5 73.9 182.9 100.7
160.0 76.7 185.4 103.4
162.6 78.9 188.0 106.1
165.1 81.6 190.5 108.9
167.6 86.2 193.0 111.6
170.2 88.5 195.6 114.3
172.7 90.3 198.1 117.5
175.3 93.0 200.7 120.2
177.8 95.3 203.2 123.4

이에 비해 숫자사정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표 Ⅲ-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연, 직종, 가족력, 체격 등 각각의 위험인자에 대해 할인·할증 점수를 부

여하고 이들 모든 요소에 대한 할인·할증 점수의 합계가 기준이 되는 특정

점수보다 낮은 피보험자에 대해서만 우량체 등급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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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3> 우량체 조건(포인트 점수 방식)

위험인자 구분 할인/ 할증
흡연 금연 -20%
최근 5년간 금연 -10%
최근 2년간 금연 0%
1일 10개 이하 +20%
1일 10개 초과 +30%

직종 전문직 -7.5%
고용주 -2.5%
숙련공 0%
반숙련공 +2.5%
미숙련공 +7.5%

가족력 양친 모두 60세 이상이며 가족력 없음 -2.5%
없음 0%
1건 이상 +20%

체격(BMI) 20∼25 -5.0%
10% 이하 0%
10∼20% 이하 +2.5%
20% 초과 +5.0%

주: BMI=Body Mass In dex
자료: 박성수, 우량체 보험의 위험평가 (h ttp :/ / w w w .un derw riter .or .kr)

언더라이팅 기법이 발달한 선진 보험사의 경우, 표준미달체의 인수도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을 인수하는 방법은 할증보험료 부과, 보험금삭감

법, 일정기간 할증보험료 부과, 연증법 등이 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에서

는 할증보험료 또는 일정기간 할증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인수하고 있

으며, 개인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경우에도 국지적인 위험에 대해서

는 특정 진단·신체부위를 담보하지 않거나 광범위한 위험에 대해서는 할증

요율을 부과하여 인수한다. 이와 같이 할증보험료 부과를 통해 표준미달체까

지 인수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험사의 위험 인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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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더라이팅 매뉴얼

선진 생명보험회사 및 재보험사들은 축적된 경험데이타를 토대로 회사별

건강 관련 언더라이팅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 기준에 의해 위험을 분류·평가

하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있다.

독일 보험사의 경우 주로 생명보험과 관련된 매뉴얼을 중심으로 위험평가를

하고 있는데, 독립적으로 의료 관련 위험을 평가(m edical risk assessm ent)하

기 위해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매뉴얼(h ealth un derw ritin g)을 활용하고 있다.

선진사의 매뉴얼은 각 질환별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일반적 증상 및

원인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요율 부과를 위한 분류, 주치의 진단

서 및 건강검진 결과와 같은 언더라이팅에 필요한 정보 등 언더라이팅 요건

등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질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단일요율로 언더라이

팅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범위구간을 두어 판단하도록 하는데, 건

강보험이 담보하는 질병의 유형에 따라 위험인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모든 매뉴얼에서는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에 대해 가중치를 두

고 있다.

예를 들면 당뇨와 관련된 질환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당뇨에 대한 정

의, 유형, 진단, 치료방법, 위험평가에 필요한 정보원(의사소견서, 건강검진,

당뇨 관련 질문서, 심전도검사 등)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이어 보험요

율 결정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당뇨유형별·연령별·치료방법별로 기본 요

율을 결정한 후,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별로 보험료 할증·할인을

부과하는 방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생명보험, 소득보상보험 및 치명적 질병보험 언더라이팅시 당뇨에 대한 기

본요율 결정,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하여 매뉴얼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표 Ⅲ-14>, <표 Ⅲ-15>와 같다. 동 매뉴얼에 의하면 치명적 질병보험 청약자

가 보험약관 발행시 당뇨를 발견하였는데 피보험자의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

우 보험인수를 연기하도록 결정한다. 만약 보험약관 발행 이전에 제1형 당뇨

를 진단받았을 경우 피보험자 연령에 상관없이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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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언더라이팅 매뉴얼 예시(당뇨 관련: 기본요율)

위험인자 및 분류 생명보험 소득보상 치명적 질병
보험약관 발행시 당뇨 발견

29세 이전 ................................... 연기 연기
30세 이상
H b A1c≤8.0%, 과당 ≤2.6mm ol/ L,
혈당 ≤160mg/ dL(≤8.8mmol/ L)
치료를잘받을것으로기대............. 당뇨 관리 상태 양호 요율 적용
기타 ............................................. 연기 연기
보험약관 발행 이전 진단, 제 1형(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10세.................................................... 거절 거절
11∼19세*...................................... $7.50** 거절
20∼29세........................................ $5.00 거절
30∼39세........................................ +100 거절
40∼49세........................................ +75 거절
≥50세............................................ +50 거절
제 2형(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약물치료 중
≤10세.................................................... 거절 거절
11∼19세*...................................... $7.50 거절
20∼29세........................................ $5.00 거절
30∼39세........................................ +100 거절
40∼49세........................................ +75 +100
50∼60세........................................ +50 +75
> 60세............................................ +50 +50
제 2형: 식이요법에만 의존
≤10세.................................................... 의사소견 거절
11∼19세*...................................... 의사소견 거절
20∼29세........................................ +75 거절
30∼39세........................................ +50 거절
40∼49세........................................ +25 +100
50∼60세........................................ +25 +75
> 60세............................................ +25 +50

IGT
≤10세.................................................... 의사소견 거절
11∼19세*...................................... $5.0 거절
20∼29세........................................ +75 거절
30∼39세........................................ +50 거절
40∼49세........................................ +50 거절
50∼60세........................................ 표준요율 +100
> 60세............................................ 표준요율 +50
임신 중 당뇨
현재 임신 중............................... +75 거절
산후 3개월, 무증후성................ 표준요율 표준요율
주: * 진단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연기, ** 보험가입금액 $1,000당 $7.5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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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5> 언더라이팅 매뉴얼 예시(당뇨 관련: 할인·할증)

위험인자 및 분류 생명보험 소득보상 치명적 질병
요율 조정: 제1형, 제2형(식이요법에만 의존하지 않는 경우)점수가 사망률 150% 이

하로 낮아질 수 없음
당뇨 관리 상태
우수(excellent)........................... 25∼50점 차감 거절
양호(good).................................. 초과사망지수 가산 없음 거절
적정(fair)..................................... 50∼100점 가감 거절
불량(poor).................................. 100점까지 가감 거절
지속기간
제1형, 제2형(약물 투약 중)........ 최초발병후매년 2.5가산(최대50) 거절
제2형(식이요법에만 의존)........... 초과 사망률 가산 없음 거절
흡연
distinct pricing................................ +25
aggregate pricing............................ +50
체격 요율합산 CI요율합산
가족력
양친 모두 60세 이상이며, 60세 전에 관
상동맥관련 질병이 없음....................... 25점 차감 거절

60세 전에 2명이 관상동맥관련 질병
경험 있음.......................................... 50점 가감 거절

60세 이전에 3명이 관상동맥관련 질
병 경험 있음.................................... 75점 가감 거절

심전도 검사
60세 이상 & 심전도 검사 정상......... 25점 차감 거절
40세 이상 & 최근 3년내 운동부하
심전도검사 정상.............................. 50점 가감 거절

관상동맥 질병, 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 거절 거절
고지방
초과사망률 75 이하........................ 초과사망률 합산
초과사망률 75 초과........................ 거절 거절
고혈압
초과사망률 55 이하.............................. 고혈압 초과사망률을 2배하여, 요율에 합산
초과사망률 55 초과....................... 거절 거절
망막증
미량, 2년간 안정적........................ +50 거절
안정성 알 수 없음......................... +100 거절
증식성 망막증................................. 거절 거절
신경계통
정상.................................................... 초과사망률 가산 없음 거절
기타.................................................... 거절 거절
신장병............................................... 거절 거절
주: 당백뇨에 대해서는 화학미량검사결과에 따라 연령별로 표준체요율, 할증, 거절
등의 요율조정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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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보험사의 경우 의료 관련 언더라이팅 매뉴얼뿐만 아니라 직업별 위

험도를 분석하여 직업별 언더라이팅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동

일 직업에서도 근무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세분화되며 직업적 표준미달체에

대해서는 할증보험료를 부과하여 인수하고 있다.

라. 기타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대부분 대형 선진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조직은 상품별 언더라이팅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우선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으로 구분한 후 각

각에 대해 생명, 소득보상보험, 질병보험, 치과보험 등과 같이 보험종목으로

세분되는 체제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보험영역별로 언더라이팅 부서를 두고, 전문 언더라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각 보험종목별로 상이한 위험분류 체계를 따르며, 각기

전문적인 언더라이터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조

직운영을 하는 것을 볼 때 대형 선진보험사들이 언더라이팅 업무의 전문성

및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 수 있다.

(나) 인력

언더라이터는 청약서 검토, 위험의 확정, 위험평가, 데이터 입력, 청약자

및 계약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약관발행과 같은 일련의 계약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위험에 부합된 적절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위

험을 평가하는 최종 권한과 책임이 있다. 선진 보험사의 경우 과거 경험자료

에 근거하여 정교하게 작성된 언더라이팅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

얼로 모든 질환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질병 발생 추이가 변하기 때문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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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요율을 부과하는 재량 및 책임은 언더라이터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더라이터의 숙련된 경험과 판단이 매뉴얼에

기초한 특정 위험을 평가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된다.

언더라이터가 정확하게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언더라이팅 업무와 관

련된 타 부서14) 전문인력과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이들로부터 필요할 경

우 적시에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독일 건강보험사의 경우 현장에서 청약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모집인

에 대해 청약자에게 보험계약 내용 및 조건에 대한 설명 및 계약전 알릴 사

항을 정확히 작성하도록 유도하며, 현장 경험을 살려 청약서 개발에도 참여

시키고 있다.

의료전문 인력의 경우 ① 위험평가 전략에 대한 개념(concep t) 개발, ②

위험을 확정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세스 개발, ③ 표준체 위험 평가방법 개발,

④ 표준체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의 개별적 평가, ⑤ 기타 계약조건, 의료 관

련 문서 작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언더라이터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위험의 성격이 복잡하거나 질환 정도가 심각하여 매뉴얼

사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언더라이터는 의사에게 문의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언더라이터가 구분한 위험등급에 적정한 보험요율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계리

인의 도움이 필수적인데, 선진보험사는 사정계리인(underwriting actuaries)을 두어

표준체 보험료 계산, 보험금 지급내역 분석을 통해 보험종류마다 할증·할인요율

을 계산하여 언더라이팅기준을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2) 언더라이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언더라이터가 위험평가의 최종판단자로서 피보험자의 위험을 정확하게 평

가하기 위해서는 청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여기서 발견되지 않은

14) 언더라이팅 업무는 계약심사와 관련된 언더라이팅 부서뿐만 아니라 마케팅, 계리,
상품개발, 지급심사 등 타 부서와도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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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이나 실제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에 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료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

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실손보상형 건강보험의 경우 청약서상 피보험자가 고

혈압을 고지했다면 언더라이터는 이것이 약제 관련 보험금 지급과 향후 심장

병 관련 보험금청구 등을 야기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검토는 피보험자의 주관적·객관적 상태에 대한 위험분석 및 건강

상태에 대한 의학적 분석을 요구하므로 언더라이터의 다양한 경험 및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독일 보험사의 경우 언더라이터 채

용시 보험 및 의료 관련 경험자(예를 들면, 간호사)를 선호하고 있다.

미국 생보사의 경우 의사가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언더라이터의 의료

지식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의의 비중이 감소하고 점차 준의료검사제도(간호

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15). 이러한 언더라이터의 전문성은 전문직

으로서의 경력관리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교육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 생보

사의 언더라이터 평균 경력은 10년 이상으로 전문성이 매우 높으며, 경력이

나 업무처리능력에 따라 언더라이터를 구분을 하여 각 단계별로 계약인수 범

위가 차등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선진보험사가 거의 유사한 언더라이터 양성체계를 가지고 있는

데 일반적으로 경력연수에 따라 체계적인 언더라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입사 후 처음 3개월간은 교육기간이며, 이후 6개월간은 경험이 풍부한 언더

라이터의 지도를 받으며 업무를 익힌 후 9개월 이후에도 다양한 언더라이팅

이슈에 대해 정규코스를 이수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훈

련16)을 받고 있다.

미국 생보사의 언더라이터는 유지·보수 교육으로서 LOMA (Life Office

15) Sun Life Financial 언더라이터와의 인터뷰 내용. 반면 고용주가 지원하는 단체건
강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경우, 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보
험금 청구를 심사하여 이를 조정하기 때문에 의사 비중이 높다.

16) 언더라이터의 의료 관련 전문지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회사내 의사를 중심으로 세

미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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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agem ent Association)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관련 과목을 이수하거나, 자

체 회사에서 실시하는 언더라이터 교육과정(Un derw riter Training Manu al)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있다.

독일, 미국 등의 선진보험사는 언더라이터 채용 이후에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기적 세미나, 워크샵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언더라이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취득17)제도로서 미국내 언더

라이터 조직인 ALU (Academ y of Life Un derw ritin g)에서 실시하는 언더라이

팅에 관한 교육과 전문자격시험제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LU에서 실시하는 자격제도는 하나의 코스를 마치면 다음 코스로 나아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학위개념에 더 부합된다. 각 단계별로 LOMA나

CLU (Ch artered Life Und erw riter)에서 주관하는 과목에 합격하고 ALU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ALUⅠ, ALUⅡ, ALUⅢ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가) ALUⅠ

ALUⅠ 과정에서는 해부학과 생리학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생명보험 언

더라이팅에 대한 기초지식을 평가하며 ALUⅠ 시험과 별도로 LOMA에서 실

시하는 FLMI 3개 과목18)에 합격해야 한다.

(나) ALUⅡ

ALUⅡ 과정에서는 의료 관련 지식에 대해 평가하며, ALUⅡ 시험과 별도

로 LOMA에서 실시하는 FLMI 2개 과목19), CLU에서 실시하는 소득세, 자영업

자를 위한 기획 과정(planning for bu siness owner and professional)에 합격해야

한다.

17) 생명보험협회·생명보험언더라이팅회(2001), pp . 56∼60.
18) 보험원리, 보험회사 경영, 생명·건강보험의 법적 측면
19) 생명·건강보험 마케팅, 경영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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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LUⅢ

의학용어, 약어, 검사 결과 해석, 질병 및 결함 등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

며, LOMA에서 실시하는 FLMI 1과목20), CLU에서 실시하는 상속 기초이론

과정에 합격해야 한다.

3) 자동언더라이팅 시스템

건강 관련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은 전문가의 지식에 기반한 방법

과 과거의 보험금 지급 내역에 기반한 방법이 있는데, 선진사의 경우 보험금

지급 심사 경험에 기초한 위험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하

는 경우가 있다. 독일 알리안츠의 경우 과거 10년 동안의 보험금 지급내역에

기초하여 진단 코드별로 위험을 자동 계산하도록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활용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경험데이터가 없거나 위험이 매우 높은 질병의 경

우에는 전문 언더라이팅 매뉴얼이나 의료진의 자문을 받아 개별적 평가를 하

게 된다. 뉴욕 생명 역시 피보험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언더라이팅 시스

템에 의해 1차적으로 청약의 승낙여부가 결정되며, 동 시스템에서 청약을 보

류한 계약에 대해 MIB의 정보나 외부조사기관을 통해 추가자료를 획득하여

평가한다.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에 의해 승낙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전체 계약

건수 대비 15% 정도이며, 보험가입금액 150만 달러 이하는 대부분 동 시스템

에 의해 승인되고 있다21).

4) 역선택 방지 방안

원활한 언더라이팅을 위해서는 상품개발 단계에서부터 역선택이나 보험사

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대부분 선진보험사

는 공제제도, 자기부담비율, 면책기간제도, 부담보 조항 등을 두고 있다.

20) 생명·건강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수익 관리
21) 생명보험협회·생명보험언더라이팅회(2001), p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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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제제도(deductible )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소손해 발생에 따른 제반 경비를 절감하고, 가벼운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보험가입자가 특정 한도까지

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본인이 부담하는 공제금액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공제금액은 연간 단위로 부과되며, 전형적인 예는 $200, $400,

$500 등이며, 공제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진다.

(나) 자기부담비율(co ins ura nce)

실손보상형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비용이 연간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

험회사는 의료비의 특정 비율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입자가 부담하도

록 하는 자기부담비율 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 건강보험에서 대부분의 자기

부담비율 조항은 보험회사가 80%를 부담하고, 가입자가 20%를 부담하는 형

태이며, 자기부담비율의 조정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다) 면책기간(wa iting pe riod)

가입전 질병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막기 위해 면책기간을 두고 있

다. 독일의 민영건강보험의 경우 일반적인 면책기간은 3개월이며, 분만, 정신

과 치료, 치과치료, 치열교정 등과 관련한 급부에 대해서는 8개월의 면책기간

을 설정하고 있다.

(라) 부담보(exclus ion)

선진보험사의 경우 담보제외는 시장상황이나 언더라이터의 철학에 따라

사용하는데, 주로 영구장해보험(total p erm an ent d isability)·보험료납입면제

급부(w aiver of premium ), 치명적 질병과 관련해서 활용하기도 하지만, 가급

적 이러한 평가방법은 배제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담보 중 한 가지를 제외

하고 인수하는 것이 계약 전체를 거절하는 것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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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방법을 사용한다.

이밖에도 독일의 민영건강보험회사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단일위험(예를 들

면, 치과 치료, 1일 입원비 급부 등)만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복수의 급부를 조합해서 가입하도록 급부 포트폴리오를 제한하고 있다.

3. 의료정보 교환제도: MIB(Medical Info rmatio n Bure au) 사례

가. 연혁

언더라이팅의 성패는 언더라이터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얼마나 정확하

게 파악하고 있느냐에 의존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의료정보를 보험사간 공

유할 수 있다면, 언더라이팅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 착안

하여 미국에서는 1902년 생명보험회사의 의무 담당 의사들을 중심으로 피보

험자의 의료정보교환 시스템인 MIB를 설립하여 언더라이팅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MIB는 설립 이후 회원사가 증가하여 현재는 미

국, 캐나다에 소재하는 600여 보험회사가 가입하고 있으며, 주로 생명보험회

사 및 건강보험회사가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다.

나. 운영 현황 및 기능

1) 정보검색 서비스

MIB의 핵심 서비스는 보험사간 청약자의 건강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정보를 검색해 주는 것이다. 회원사 소속 언더라이터가 청약자의 언더라이팅

평가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에 관해

MIB에 자료를 제출하여 정보가 집적되는데, MIB에 집적되는 건강관련 정보

항목은 1∼230여 개로서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중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신장/ 몸무게, 혈압, 심전도검사기록, 실험실 진단검사 결과(laborator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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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 lts) 등 건강이나 수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보험가입적격판정

(insu rability)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의료(non-m edical) 정보인 운전기록, 위

험한 스포츠, 비행(aviation) 등에 관한 기록 등이다.

보험사가 모든 청약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며,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보험사가 청약자의 건강상태, 검진결과 또는 건강상 영향을 주는 기타 정보

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만22) 청약자에 대한 정보를 MIB에 보고하며, 의사 또

는 병원의 진료기록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료정보는 보고하지 않는다.

관련 기록의 보유기간도 7년으로 제한되며 이후에는 자동 삭제된다.

계약자가 MIB 회원사에 청약할 경우 보험사는 MIB에 해당 청약자와 관

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가 존재할 경우에는 MIB가 코드화

된 양식으로 정보를 요구한 회사에 송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언더라이터가

청약자의 의료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심장질환을 발견하였

을 경우, MIB에 관련 기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더라이터는 MIB의 기록

을 검색할 수 있는데, 만약 이와 관련된 내용이 MIB의 기록에 없다면 동 언

더라이터가 청약자의 심장질환 관련 정보를 MIB의 데이타베이스에 새롭게

추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흉부 X-ray 검사 결과 의심스

런 반점이 발견된 사람이 보험사에 동 사실을 고지하고 청약한다면, 보험사

는 확정진단이 나올 때까지 보험가입을 연기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데, 동 보

험사가 MIB 회원사라면 언더라이터는 흉부 X-ray, 폐 질환 을 의미하는 코

드를 삽입하게 되고, 이것은 이런 상황에 봉착한 다른 언더라이터에게 경

고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위 사람이 타 보험사에 흉부 X-ray 결과

이상소견이 있음을 누락시키고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을 받은 보험사는 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언더라이터는 청약

자의 고지내용이 중요한 것인가 아닌가에 관해 결정을 내려야 하며, MIB의

기록은 언더라이터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요한다는 경고(red flag) 의 의미를

갖고 있을 뿐 언더라이팅에 관한 최종 판단자료는 아니다.

실제 정보를 검색하는 예를 보면, <그림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보

22) 평균적으로 청약 100건당 15∼20건 정도가 MIB에 제출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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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 이름을 입력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코드화된 정보가 검색되며, 보험

사는 MIB에서 작성한 코드 해설서(cod e translator)23) 내용을 참고하여 정보

를 해석하게 된다. 그림에서 340은 병명이며, MRN은 건강 관련 정보로서 심

장병과 관련하여 어떤 치료를 받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그림 Ⅲ-2> MIB의 코드화된 정보(예시)

MIB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보험사는 MIB의 정보와 청약자가 고지한 고지

내용을 비교하여 MIB의 정보와 청약자의 고지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선

23) 의료기술의 발전, 의학 관련 용어의 변화 등에 따라 코드 매뉴얼도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MIB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는 3천 2백만건의 코드화된 정보가

있으며, 1천 3백만명 이상의 개인에 관한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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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청약자에게 추가적으로 간단한 질문을 해서 사실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동 방법의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언더라이터는 MIB에 상세요구서

(requ est for details)를 제출하여 MIB의 협조24)를 구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

로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2) 기타 서비스

MIB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기본적인 질의, 정보검색서비스

(Checking Services) 이외에 위험선택, 역선택 방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점차 제공되는 서비스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1) 계약 후 추적 서비스(Follow-up S e rvice s)

계약 후 추적 서비스는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보험사가

계약성립 후 2년 이내(contestable p eriod)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동 기간 동안 청약자에 관한 후속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언더라이팅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치명적 정보가 계약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2년 이내에 타사에 가입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중

요한 정보가 MIB에 보고될 경우, MIB는 회원사의 요청과 관계없이 동 정보

를 최초 회원사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2) 보험청약지수(Ins ura nce Activity Index)

보험청약지수는 1988년 도입된 제도로서, 정밀 언더라이팅을 실시하는 가

24) 문제가 된 청약자에 대해 기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가 나중에 정보 확
인을 요청한 보험사에게 청약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MIB가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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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도 조건 미만의 소액으로 다수의 보험사에 중복 청약하는 가입자를 탐지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청약활동은 보험사기의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것으로, 특정 청약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보험사 이름과 요청 일자에 관한 기록을 모두 추적하여 개인 단위로 과거 2

년간 MIB에 질의된 사항을 보고한다. 따라서 미국 및 캐나다의 생보(건강보

험)사들은 동 서비스를 통해 잠재적 초과보험을 사전에 탐지하여 보험사기나

역선택을 감소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

(3) 소득보상보험 관련 서비스(Disability Ins urance Record Se rvice : DIRS)

소득보상보험의 초과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언

더라이터는 위험을 정확히 평가, 분류하여 도덕적 해이를 회피하거나 최소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 서비스는 초과보험 및 소득보상보험의 투기성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25)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과거 5년간 소득보상보험 청약자

및 계약자에 관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초과보험과 관련된 사항(가입금액, 청

약일자, 급부유형 등)을 알려준다. 소득보상보험을 취급하는 대다수의 보험사

는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검색 결과 중복가입이

확인되면, 중복 가입된 보험회사간에 직접 연락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4) 소득보상보험의 보험금청구관련 서비스(Health Claims Index Service : HCI)

1988년부터 소득보상보험의 보험금 청구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

해 H CI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동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가 타 보험사에 청

구한 소득보상보험의 보험금 청구내역(급부유형, 청구일, 손실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동 제도는 소득보상보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정산소(clearinghou se) 기

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투기적 요인에 의한 초과보험 가입 가

능성, 기왕증에 대한 불고지 등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한다.

25) 최근 분석에 의하면 동 시스템상 36% 정도의 청약자가 타 보험사에도 소득보상

보험을 청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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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교환제도의 기능

미국의 생명(건강)보험사들은 보험사간 피보험자의 의료정보를 교환함으로

써 청약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험분류가 가능하도록 하여 언

더라이팅 과정에서 역선택과 보험사기를 감소시키고 있다. 기존 계약자와 보

험청약자간 공평한 보험료 분담을 위해서 보험사는 정확하고 비용효율적이며

신뢰할만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언더라이팅에 중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

써 보험사는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하려는 청약자를 배제

시킬 수 있고, 언더라이터의 잘못된 위험분류(risk m is-classification)를 감소시

키는 긍정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

종국적으로 위험이 높은 청약자에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계약자간 공

평한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역선택 및 보험사기를 사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또한 보험산업 전체적으로는 보험료 인하, 보험사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같은 순기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사생활보호 문제

1) 정보교환을 허용하는 법률적 근거

미국 보험사들이 청약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법률은 공정

거래위원회(Fed eral Trade Comm ission)가 입법하는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 it Rep orting Act) 에 기인한 것이다. 공정신용보고법 §604에서 신용정

보기관(consum er rep orting agency)이 소비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예외적

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한 항목으로 보험의 언더라이팅과 관련하

여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미국에서 보험청약자의 건강(비의료) 관련 정보는 일반적

으로 신용정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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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MIB의 규정

미국에서도 각종 사회단체 및 압력 단체들은 청약자의 정보교환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으며, 그 본래 목적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청약

자를 거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MIB의 활동이 사생활보호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MIB는 정부의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법적 규제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준수하고

있다. 회원사의 CEO, Chief Un derw riter, Medical Un derw riter는 매년 MIB

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하며, 사생활보호를 위해

코드정보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MIB 정보는 단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MIB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전동의 , 사후통지 , 정보이용자의 제한

등과 같은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 사전동의(Pre -Notice )

정보교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자가 사전에 이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

는데, 보험사는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정보교환에 대해 설명하며, 피보험자가

정보제공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는다. 이와 같은 사전동의 조항은 정

보교환에 대한 동의 이외에도 청약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가 교

환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부실고지를 막는 1차적 감시기능(sentinel

effect)의 효과가 있다.

청약자의 사전동의를 획득하였을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만약 청약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은 거절된다. 청약자가 정

보교환에 동의할 경우, 보험사는 MIB 코드 매뉴얼에 있는 질병, 기타 의료기

록, 공식적 의료기록, 청약과정에서 청약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등을 공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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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후통지(Post-Notice)

회원사가 MIB를 통해 청약자의 의료관련 정보를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반

드시 청약자에게 사후통지를 해서 개인 정보가 활용된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

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가 MIB로부터 청약

자에 관한 어떤 정보라도 취득했을 경우, 둘째, MIB로부터 획득한 정보가 청

약자의 보험가입적격판정에 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필요로 한다는 의사결정에

사용되었을 경우, 셋째, 추가조사 결과 보험청약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

로 거절되거나 할증요율이 부과되었을 경우 등이다.

다) 정보 보안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보험사가 공유하는 정보는 매우 조심스럽게 취급

되고 있는데, 특히 MIB 정보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보험사 내부적으로 의

료분야, 언더라이팅 분야, 지급심사 분야 등에 종사하는 직원에 한정하여 동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각 보험사에는 정보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책

임지는 의사(m edical director)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보장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회원사별로 정보공유 담당자가 사전

에 등록된 암호인증번호 입력 후 조회요청이 가능하다.

또한 보험사가 공유하는 개인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

해 정보를 암호화하여 집적하고 있으며 코드 해설서를 사용해야만 정보를 해

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청약자의 정보공개·수정 요청권

보험사는 청약과정에서 청약서의 일부분으로 사전동의 조항을 삽입하여

MIB의 성격 및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에 MIB의 주소, 전화번호를 기

입하기 때문에 청약자는 MIB에 기록된 자신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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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수정요청권

(Requ est for Disclosure)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체중감량에 성공하여 더 이

상 과체중이 아니거나, 심전도검사 결과 정상판정을 받았다면 MIB에 수정된

정보기재를 요구한다. 따라서 MIB의 정보는 정태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변화가능한 것이다26).

미국에서 각종 공공기관 및 압력단체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의료 관련 정보를 100년 이상 공유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은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부실고지, 사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이해상충적인 가치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절충하여 이들 두 가지 목적을 동시

에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27).

4 . 시사점

가. 다양한 정보원 및 용이한 정보 취득

이상에서 살펴본 선진사의 사례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보험자의 위험인

자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정보원이 매우 다양하고 충실하

다. 청약자, 모집인, 의료 관련 기관, 보험사간 피보험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

교환시스템(북미 국가에 한정) 등을 통해 위험분류에 필요한 정보를 비교적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역시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험사에 알리

는 데 큰 거부감이 없다.

26) 연간 13만 8천명 정도가 자신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는 0.4%에 불과한 550명 정도라고 한다.

27) 최근에는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 공표한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에서 건강보험과 장기간병보험 등을 취급하는
사업은 건강과 관련된 정보라는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

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건강보험 및 장기간병보험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
하고 있는 MIB 회원사들의 변화가 예상되며, 언더라이팅과 보험금 지급심사 목적
으로 정확한 건강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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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서

언더라이팅을 위한 1차적 정보원인 청약서의 내용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를 평가하기에 충실하다. 과거병력에 대해 신체 부위별로 매우 상세한 질문

을 하고 있으며,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피보험자의 과거 질병에 대해 기간제

한 없이 알리도록 하며, 가족력 및 경우에 따라서는 자각증상도 알리도록 하

여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2) 질문서 및 모집인 보고서

청약서상 질병 관련 내용을 고지했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해당 질병과 관

련된 질문서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며, 위험한 취미 등을 고지했거나, 보험가

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비의료 정보로서 위험한 취미, 재정상태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묻는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청약서 내용을 보

완할 수 있다.

모집인이 청약자를 직접 대면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

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집인으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전반적 건강상태, 재무상

태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청약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데,

특히 고액계약인 경우 동 자료를 요구한다.

3) 건강관련 소견서 및 진단서

보험사는 의사 및 병원 소견서, 각종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피보험자의 과

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의사 소견서의 경우 특히 과거 병

력이 복잡한 피보험자에 대한 할증요율 부과를 위한 구체적 자료로서 귀중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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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교환

미국, 캐나다 등 북미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건강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MIB를 설립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정보를 타 보험사와 교환함으로써 언

더라이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및 정보획득 비용을 절감하고, 역선택 및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액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회계사, 변호사 또는 외부조사기관

등을 통해 재무상태, 보험가입동기 등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나. 폭넓은 보험인수가 가능한 선진기법

선진보험사들은 경험통계에 기초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언더라이팅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는데, 매뉴얼에는 질병에 대한 정의, 언더라이팅에 필요

한 서류, 기본요율 및 할증·할인요율 부과방법 등을 설명한다. 매뉴얼, 언더

라이터의 판단 등에 따라 피보험자의 위험등급은 6∼9등급으로 세분되는데,

우량체에 대해서는 할인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우량체 확보를 도모할 수 있으

며, 표준미달체에 대해서도 할증요율을 적용하여 인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보험자의 위험에 적정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선진적 기법으

로 인해 결과적으로 보험인수의 폭을 확장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다. 전문인력

숙련된 언더라이터의 경험, 전문지식을 통해 언더라이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원, 기법 중 비용 대비 효익이 가장 높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것

이 가능한 것은 전문 언더라이터 이외에도 필요할 경우 언더라이터에게 자문

을 해줄 수 있는 의료진, 계리인 등과의 협조체제가 잘 갖추진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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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보험사의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현황 및 문제점

1. 설문조사 개요

현재 우리 나라 대부분의 보험사는 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보험사의

제반 경영여건에 따라 취급하는 상품 종류 및 내용에는 큰 격차가 있다. 예

를 들면 단순한 상해보험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보험사가 있는 반면, 치명적

질병보험상품과 같이 기존 상품보다 진일보한1)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도 있

다. 따라서 언더라이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업계 공

통으로 취급하는 상품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손·생보사가 공통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암보험 및 3대질병 등 특정질병보험

으로 국한시켰다.

2002년 10월 현재 일부 외국사를 제외한 대다수의 생·손보사에서 질병보

험을 판매하고 있는데, 동 보험의 경우 타 보험종목에 비해 시장 집중도가

매우 높다. 2002년 4월∼10월 동안 질병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상위 생명보

험 3사가 전체 수입보험료의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도

상위 3사가 전체의 75.0%를 차지하고 있다2).

질병보험과 관련된 제반 인프라 구축상태는 시장 내 위치에 따라 많은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설문조사에서는 설문조사 대상 보험사를 질병

보험의 수입보험료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일정 비중을 초과하는 회사로 한정

하였다. 동 기준에 의해 생명보험의 경우 1%를 초과하는 6개사, 손해보험의

경우 7%를 초과하는 5개사 등 총 11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암 및 특정질병보험 상품에 대한 언더라이팅 현황에

관한 것으로 ①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보원, ② 언더라이팅 정보평가, ③ 언더

라이팅 인프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였다.

1) 약관에 보상하는 질병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기술하고, 보충적 질문서를 사용하는
등 기존 질병보험상품과 차별화된다.

2) 보험개발원에 제출하는 보험통계월보 자료에 질병보험 코드를 보고한 보험사에 한
정하여 조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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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보험사별 질병보험 실적(2002 .4∼10)

(단위: 백만원, %)

순위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수입보험료 점유율 수입보험료 점유율
1 711,373 48.2 104,523 44.8
2 545,080 37.0 35,678 15.3
3 96,702 6.6 34,885 14.9
4 34,176 2.3 19,745 8.5
5 33,364 2.3 17,173 7.4
6 27,280 1.8 6,250 2.7
7 8,565 0.6 5,136 2.2
8 5,186 0.4 4,794 2.1
9 5,042 0.3 3,118 1.3

10 2,093 0.1 2,198 0.9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 원자료.

2 . 현황

가.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보원

1) 청약서

언더라이팅의 가장 기초적 정보원으로서 역할하고 있는 계약전 알릴 의

무사항 3)을 담고 있는 청약서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모든 보험사가 현재 판

3) 보험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의 발생여

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①보험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②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
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
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③보험사가 청약시 건강상태를 판
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때, ④보험모
집인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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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고 있는 암보험 및 3대질병보장보험과 같은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타 상

품과 동일한 내용의 청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Ⅳ-1> 건강보험 청약서를 타 보험종목과 구분하는가

가) 생명보험사

현재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으로 기재된 질문 내용은 중요한

사항 과 기타 사항 으로 구분되는데, 중요한 사항은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

치는 사항으로 보험약관상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에 의해 부

실고지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된다.

중요한 사항 에 관한 질문은 ① 현재 및 과거의 질병, ② 현재의 장애상

태, ③ 외부환경에 관한 것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및 과거의 질병에 관한 사

항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진찰, 검사, 약물복용 여부, 특정질병4)에 대해 최근

5년 이내의 질병 진단 및 치료여부에 관한 것이다. 만약 현재 및 과거의 질

병·장애에 대한 질문항목 중 예 에 응답한 경우 진찰, 검사내용 및 병명(원

인 및 증상), 치료 및 수술 내용 치료병원명, 치료기간, 병명 및 치료방법(입

원, 통원, 입원+통원), 재발경험, 완치여부, 현재후유증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4)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
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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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장애상태는 정신 또는 신경 기능의 장애 여부, 외관상 신체의 장애

등에 관한 질문으로 만약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 원인(재해, 선천적 질병, 후

천적 질병)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환경에 관해서는 직업(근무처, 근무지역, 취급업무), 운전 여부, 위험한

취미 여부 등을 질문하고 있다. 직업에 대해서는 직업(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연금·이자소득자, 주부, 일당소득자) 및 직무(사무관리, 연구개발, 생산노무,

판매영업, 전문직, 소유주)로 구분하여 묻고 있으며,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차

종(승용차, 영업용택시, 사업용택시, 오토바이, 중형승합차, 대형승합차, 소형

화물, 중·대형화물, 폭발물·인화물수송차량, 특장차량, 건설·토목중장비)을

묻고 있다.

일반 사항 에 관한 질문은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항목으로서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 종사업무, 해외위험지역으로 여

행 예정, 거주환경(자가/ 전세/ 월세), 월소득, 음주 습관(횟수 및 음주량), 흡연

습관(흡연량, 흡연기간), 체격(키/ 몸무게) 등에 관해 질문하며, 타 보험사의 보

험가입(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 여부(가입회사 수, 건수, 월 보험료) 등을

묻기도 한다.

나) 손해보험사

손해보험사의 장기상품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은 생명보험사와

달리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으로 구분되어 중요한 사항 을 명시하고 있다.

양자 공통으로 중요한 사항은 직업(근무처, 근무지역, 구체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타 보험사의 중복 보험 가입 여부, 현재 장애상태(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후각장애, 씹는 기능 장애, 정신지체 등) 등이다. 상해보

험 가입시 중요한 사항은 현재 운전 여부(차종, 오토바이 소유·탑승 여부),

최근 5년 이내 사고(자동차 사고 포함)로 보험금 수령 여부(사고연도 및 횟

수) 등인 반면, 질병보험 가입시 중요한 사항은 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최

근 3개월 이내 건강상태, 과거 5년 이내의 병력에 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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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경우 생명보험사와 달리 중요한 사항 으로서 타 보험사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있다.

보험사의 해지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사실과 다르게 알

린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일반 사항 에 관한 질문으로는 음주횟

수 및 음주량, 흡연량 및 흡연기간에 관해 묻고 있다.

전체적으로 질병보험의 경우, 생보사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에 해당하

는 질문내용에 비해 손보사의 질문내용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 청약자의 위

험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2> 청약서의 질문 내용

다) 건강보험 청약서를 타 종목과 구분하지 않는 이유

보험사가 질병보험상품에 대해서도 타 상품과 동일한 내용의 청약서를 사

용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첫째, 판매하는 상품의 급부내

용이 간단하여 별도의 청약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청약자

가 복잡한 청약서 작성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셋째, 감독 측면에서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 및 제20조에 의하면 생명

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질병보험의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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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양식을 예시하고 있으며, 보험종목별 특성에 따라 일부 사항을 생략 또

는 추가하는 등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일부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종목의 계약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며 그 외의 사항을 임의로 추가 또는 확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영업측면에서 자세한 청약서 작성이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현재 주종으로 판매되고 있는 암, 3대질병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이 간단한

정액형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사 측면에서도 종신보험과 차별화된 청약서를 작

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좀 더 복합적인 질병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이 판매될 경우 보험사별로 언더라이팅 기준이 다

르고, 보험상품별로 필요한 고지의무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이에

적합한 청약서 도입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며, 감독 측면에서도 이에 대해 일

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3> 질병보험의 청약서를 타 보험과 구분하지 않는 이유

2) 추가적 정보 획득

현재 청약서상 기재된 질문내용 이외에 정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

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으로 부가되어야 할 항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89



는 9개 보험사가 과거의 모든 질병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고지하도록 할 필

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개 보험사는 가족력, 5개 보험사는 자각증상 등

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과거 질병에 대한 고지를 기간 제한 없이 하도록 하자는 것은 언더라이터

의 판단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가족력의 경우 암과

같은 특정 질병의 경우 발병 요인의 상당 부분이 유전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언더라이팅 할 필요성이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각증상을 고지하도록 할 필요성은 실제로 이를 이

유로 해지권을 행사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자각증상이 나타난 이후 악의적

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 현상을 막기 위한 방지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의한 것이다.

<그림 Ⅳ-4 > 청약서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질문

주: 복수응답 가능

우리 나라 대부분의 보험사는 청약 당시 질병을 고지한 청약자에게 설계

사가 별도의 고객용 설문지 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사만이 미리 준비된 고객용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

지 8개사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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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고객용 설문지 작성 여부

현장 언더라이팅의 활성화를 위해 설계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자발적

인 고지의 필요성 및 상품의 보장내용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교육하고 있는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1개 보험사 모두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모집인

은 모집과정에서 피보험자 및 계약자를 직접 대면하게 되므로 이들의 생활환

경, 건강상태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모집인에 의해서

수집된 청약자 관련 자료는 언더라이팅을 위한 1차 선택 자료로서 매우 중요

하다. 따라서 청약서 및 모집인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어 언더라이팅의 핵

심적 정보원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모집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Ⅳ-6> 설계사에 대한 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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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집인은 본질적으로 영업실적에 더 많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모집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언더라이

팅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계

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약서를 통해 입수한 정보만으로 계약인수 여부가 곤란할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가 추가적인 정보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10개 보험사는 의사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를 요청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6개 보험사는 적부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7>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정보원

주: 복수응답 가능

3) 역선택 방지 조항

현재 판매되고 있는 질병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고지의

무위반시 해지 가능하도록 약관에 명시하여 청약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급부 지급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 보험의 경우에는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존재하며 장기간병보험의 경우

에도 180일간의 면책기간이 적용되어 역선택을 방지하고 있다. 손보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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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 실손보상형 상품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금액을 설정하여 매

회 일정금액(예를 들면, 5천원)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원의료비

담보 중 병실료 차액의 50%를 자기부담비율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실손보상

형 입원, 통원 급부에 대해서는 사고당 또는 1일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1998년 생보사에서 특정부위부담보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가입 전에 질병

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가 담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

쟁, 폭동, 자해, 출산, 임신, 정신질환, 자동차 및 산재사고, 기왕증 등에 대해

서는 담보하지 않고 있다.

현재 여타 질병에 대한 면책기간의 설정은 감독당국에 신고나 보고시 행

정지도 차원에서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실손보상형 상품이 전면 도입될 경

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면책기간의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나. 언더라이팅 정보 평가

1) 언더라이팅 매뉴얼

현재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암보험, 3대질병보장보험의 언더라이팅을 위

해서는 암 보험의 심사 매뉴얼, 3대질병보장보험의 심사 매뉴얼, 수술 및 입

원급부의 심사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현황은 생보사와 손보사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보사의 경우 대체적으로 대형사를 중심으로 자사나 외국사 기준을 준용

한 심사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 6개사 모두 암보험

과 관련된 언더라이팅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개사는 3대

질병보장보험과 수술 및 입원급부 심사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

다.

반면 손보사의 경우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생명보험협회에서 출판된 생명

보험 언더라이팅 기준집 등을 참고로 심사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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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eanRe에서는 2002년 11월말에 생명보험 언더라이팅과 관련된 매뉴얼

을 발간하여 생보사 및 손보사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자

료는 외국사의 언더라이팅 매뉴얼, 우리 나라 사망률 통계 및 원수사 통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나, 생명보험, 장해 상해 및 재해 장해 관련 급부에 대한

매뉴얼만 있을 뿐 질병 관련 매뉴얼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동 매뉴얼의 구체적 내용은 결함의 종류에 따라 각 결함에 대한 의학적 해

설 및 생명보험, 재해사망 및 재해장해에 대한 요율 부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

으며 해당 결함의 기본 위험지수를 중심으로 위험인자의 상태에 따라 일정 점

수를 가감하도록 하고 있다. 당뇨병의 예를 들면,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로

구분하여 연령별·진단 후 현재까지의 기간에 따라 기본요율이 <표 Ⅳ-2>, <

표 Ⅳ-3> 및 <표 Ⅳ-4>와 같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생명보험에 청약한 피보

험자가 제1형 당뇨이며 가입연령이 34세이고, 진단 후 기간이 5년 이하 경과

했다면 기본 위험지수는 125로서 표준사망지수보다 125% 높은 위험지수를 가

지게 된다. 여기에 심질환, 뇌혈관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표준사망지수보

다 150% 높은 위험지수를 가지며(125+25),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거절된다.

<표 Ⅳ-2> Kore a nRe 언더라이팅 매뉴얼(제1형 당뇨 기본요율 , 생명보험)

가입연령
진단 받은 후 현재까지의 기간

5년 이하 6∼10년 11년∼15년 미만 15년 이상

∼20세 의사의 정밀소견 혹은 거절

∼25세 200 250 거절

거절

∼30세 175 200 250

∼35세 125 150 175

∼40세 100 125 150

41세∼ 75 100 125

(+25) 심질환, 뇌혈관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25) 소변에서 아세톤이 검출된 경우
(거절)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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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Kore a nRe 언더라이팅 매뉴얼(제2형 당뇨 기본요율 , 생명보험)

가입연령
진단 받은 후 현재까지의 기간

7년 이하 7∼10년 15년 미만

∼30세 당뇨 제1형(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으로 요율

∼35세 100 150

의사의 정밀소견

혹은

합병증 유무 확인

∼40세 85 135

∼45세 70 120

∼50세 55 105

∼55세 40 90

55세∼ 25 75
(+25) 중등도 이상의 비만인 경우
(연기) 치료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거절)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재해사망의 경우 생명보험요율이 150 이하까지는 표준사망지수의 1배, 15

1∼250까지는 2배 높은 위험지수를 가지게 되며, 재해장해의 경우 생명보험

요율이 151 이상이면 청약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Ⅳ-4> KoreanRe 언더라이팅 매뉴얼(당뇨 기본요율, 재해사망 및 재해장해)

분류 재해사망 재해장해

생명보험요율이 50이하 1 1

생명보험요율이 50∼100 1 1.5

생명보험요율이 101∼150 1 2

생명보험요율이 151∼200 2 거절

생명보험요율이 201∼250 2 거절

생명보험요율이 250초과 거절 거절

기본요율이 결정되면, 조절지표로써 위험인자에 따라 가감점수를 부여하는

데, 만약 공복시 혈당이 201∼250, 식후 2시간치가 251∼280이면 50∼100점을

가산하고, Hb A1C가 6% 이하이면 25점을 감점하고, 12% 이상이면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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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기하도록 하고 있다.

<표 Ⅳ-5> Korea nRe 언더라이팅 매뉴얼(당뇨 가감요율)

혈당
검사

공복시 혈당(FBS) 식후 2시간치(PP2) 가산점수

180∼200 180∼250 25∼50
201∼250 251∼280 50∼100
250 이상 280 이상 연기

H b A1C 6% 이하 25점 감점
9∼12 % 25∼50 가산

12 % 이상 연기

2) 정보평가 방법

건강보험의 위험에 관한 정보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5개사가 두 가

지 방법을 혼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숫자사정법과 특정부위부담보법을

병행하는 회사가 4개사로 가장 많았다. 숫자사정법만 사용하는 회사 2개사,

판단사정법과 특정부위부담보법을 병행하는 회사, 판단사정법만 사용하고 있

다고 응답한 회사도 각각 1개사로 조사되었다.

<그림 Ⅳ-8> 위험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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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위부담보법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 중에 부담보로 지정된 부위에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의 유무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로서, 언더라이팅 기법이 발달되지 못한 우리

나라에서 표준미달체를 인수하는 특별인수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위험분류 체계와 관련하여 6개사가 표준체·표준미달체·거절체와 같은 3

등급의 위험분류를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5개사는 우량체·표준체·표

준미달체·거절체와 같은 4등급 체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량체 등급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5개사의 경우 일반사망 급부가 존재할 경우 몇 가지 조건

을 만족할 경우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우량체 등급을 두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의 보험사들은 실질적으로 질병 발생과 관련된 위

험인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언더라이

팅이 표준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량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대

정책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9> 위험분류등급

실제 언더라이팅 과정에서 위험분류에 사용되는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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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조사되었다. 혈압 및 총콜레스테롤의 경우 11개 보험사 모두가 적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격(신장/ 몸무게)의 경우 6개 생보사 모두가 위

험인자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손보사는 2개사만이 이들 요인

을 언더라이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습관 및 가족력의 경우 5개 생보사와 2개 손보사가 위험인자로 고려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가족력은 청약서상 질문내용에는 없지만 주로 건

강검진시 질문을 통해 확인한 후 언더라이팅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음주습관 및 직업의 경우 4개 생보사와 2개 손보사가 언더라이팅에 반영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에 대해서는 3개 생보사 및 1개 손보사가 언더

라이팅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전력과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각각

3개, 2개 생보사만이 언더라이팅시 고려하는 위험인자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암 보험, 특정질병보험과 같은 건강보험 가입

시 음주습관, 흡연습관, 직업, 운전력, 교육수준 및 수입 등은 실제 위험심사

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0> 위험인자(ris k factors)

표준미달체 인수 방법은 상당수 보험사가 2개 이상의 방법을 병행하여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험금 삭감법이나 특정부위부담보법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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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보험사가 가장 많으며, 할증보험료를 부과하는 보험사

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의료 관련 언더라이팅기법의 낙후로 인해 보험계약

자의 거부감이 적고, 판매가 용이한 보험금 삭감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금 삭감법은 보험가입 후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위험발생 정

도가 점차 감소하는 체감성 위험에 적용하며, 주로 외상, 위궤양, 십이지장궤

양의 질환 등에 대해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가입 초년도부터 최고 5년까지 15∼

80%의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다. 이러한 보험금삭감법의 경우는 보험혜택이

필요한 비표준체 그룹에 대해 보험금액이 삭감되기 때문에 충분한 보험혜택

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암 및 특정질병보험의 경우 표준미달체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법으

로 인수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생보사에서는 특정상품

에 한해 할증보험료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향후에는 할증보험료 부과도 보

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Ⅳ-1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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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수 현황

건강보험은 연령별·급부별로 진단기준이 달리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가입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보통진단과 특별진단으로 구분되며 일반진단은

체격, 혈압, 맥박, 뇨검사 등 간단한 검진을 실시하며, 특별검사는 심전도검사

등 정밀검사를 추가하여 실시한다. 우리 나라 보험사의 연령별·진단기준별

보험가입금액5)은 회사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생보사의 경

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무진단의 경우 45세 이하의 연령계층에 대해서는 가입금액 1억원까지, 45∼

50세의 경우 5 내지 6천만원까지, 50세 이상의 연령계층에 대해서는 1천만원

까지 인정하고 있다. 일반진단의 경우 45세 이하의 연령계층에 대해서는 가

입금액 1억원 초과∼2억원, 45∼50세의 경우 5 내지 6천만원 초과∼1억원, 50

세 이상의 연령계층에 대해서는 1천만원 초과∼3 내지 5천만원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 특별진단의 경우 45세 이하의 연령계층에 대해서는 가입금액 2억

원 초과, 45∼50세의 경우 1억원 초과, 50세 이상의 연령계층에 대해서는 5천

만원 초과시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손보사의 경우는 대부분 무진단 및 일반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2

개사는 특별진단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조사한 위험평가기법 중 숫자사정을 하고 있는 보험사 중 5개사는

135점까지를 표준체 범위(board lin e)로 인정하여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6). 표준체 범위를 125점까지 엄격히 제한하여 인정하는 회사는 1개사,

130점 2개사, 135점 5개사, 150점 1개사로 나타났으며, 손보사의 경우 표준체

인정범위가 130점 이하가 많은데, 생보사의 경우 이보다 높은 135점, 150점으

로 조사되었다.

5) 기계약합산 금액
6) 질병의 위험인자나 질병이 없는 일반 인구집단의 정상사망지수를 100으로 간주하
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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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2> 표준체 인정 범위(boa rd line)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인수하는 최대한도인 총 사망지수(m axim um limit)

는 6개 보험사가 150점이라고 응답하였는데, 135점을 총 사망지수로 인정하

는 보험사는 손보 1개사, 대형 생보사의 경우 300점까지 인수하는 회사도 2

개사로 나타났다.

표준체 인정 범위와 마찬가지로 총 사망지수 역시 손보사에 비해 상대적

으로 생보사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언더라이팅 기법이 발달한

선진사의 경우 500점까지를 인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인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3> 총 사망지수(maximum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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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건강보험의 인수방법에 대해서는 6개사가 2개 이상의 방법을 병행

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위험직종급수별 가입한도를 설정하고 있

는 회사가 6개사, 특약제한 및 가입거절을 채택하고 있는 보험사가 각각 5개

사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할증을 채택한 보험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Ⅳ-14> 위험직종별 건강보험 인수방법

주: 복수응답 가능

직종별 가입한도의 경우 생명보험업계 공통기준으로 표준직종분류표 를

작성, 직업별 위험도를 측정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한도를 설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분류 방법에 의하면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직종은

비위험직종과 위험직종으로 구분되며, 위험직종은 다시 4등급으로 분류된다.

위험이 가장 높은 1등급에 해당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다. 농축산 임업 및

수련업의 벌채, 벌목, 운반 적재원, 연근해 어업 종사자, 해남, 해녀, 원양어선

선원 등, 광업의 갱내작업자, 발파원 등, 금속가공 기계 부품업의 프레스 및

선반공, 선박건조·수리·해체공, 전기·통신·가스 및 수도사업의 고압전선

가설·수리자, 건설업의 철근, 철골, 건축구조물 관련 육체노동자 등이 포함된

다. 또한 굴뚝, 건물외벽 등 고소 청소자, 기타 단순 노동자 등이 포함되며, 직

종에 상관없이 36세 이하 오토바이 운전자 및 헬기 운전자가 포함된다.

2등급의 경우 도축 관련 작업 종사자, 라이터 및 연소품 제조 관련 작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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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용접공, 고공장치 설치 및 정비자, 영업용 택시운전사, 각종 레포츠 종

사자, 군경, 비행기 승무원 등이 포함되며, 직종에 상관 없이 35세 이상 오토

바이 운전자도 포함된다.

3등급의 경우 제당, 제분 및 각종 사료 제조자, 유기, 무기화합물 제조 취

급자, 금속가공 관련 컴퓨터 제어장치 조작자, 통신·음향·방송장비 제작·

수리자, 화학섬유 제조 관련 종사자, 토목 중장비 운전기사, 사업용(개인) 택

시운전사, 전문경비원, 주유 및 가스 판매 종사자, 경운기(트랙터 포함) 운전

자, 소형화물차(2.5톤 미만) 운전자 등이 포함된다.

4등급의 경우 목재 표면처리 및 방부처리 관련 작업자, 금형공, 가전제품

조립·수립자(전파사), 실내장식 및 각종 인테리어 종사자, 건물관리원, 행상

인, 숙박업 종사자, 우체국 집배원, 중형승합차(25인승 이하) 운전자 등이 포

함된다.

이 밖에 전쟁지역 근무자, 열대·한대 등 미개척지 탐험대원, 해외등반예

정자에 대해서는 직종과 상관 없이 인수 거절하는 대상으로 분류된다(<표 Ⅳ

-6>∼<표 Ⅳ-8> 참조).

위험직종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최고 가입한도를 설정하여 개인 및 단체보

험의 기존 계약 금액을 합산, 위험직종 등급별 피보험자 1인당 한도를 초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4등급까지 위험등급별로 일반재해사망(장해)보험금, 고위험 재해사망(장

해)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일 입원급여금

및 응급치료비에 대해서도 순수 암, 특정질병, 순수재해, 입원비최고, 응급치

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위험등급별로 한도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험직종 1·2등급의 경우 1일 입원급여금을 순수 암 20만원, 특정질병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1등급의 입원비 최고는 1만원, 응급치료비는 10만원

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에도 영업용택시, 개인택시, 오토바이 운전

자의 응급치료비 가입은 불가한 것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표 Ⅳ-9>∼<

표 Ⅳ-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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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위험직종등급표(1, 2등급)

등
급 구분 위험직종

1

농축산임업및수련업 벌채, 벌목, 운반 적재원, 연근해 어업 종사자, 해남, 해녀, 원
양어선 선원

광업
갱내작업자, 발파원, 착암원, 시추원, 갱외 근무자, 채석장 작
업자, 석공, 석공예 종사자, 해저자원 개발, 개척 종사자, 자
갈·모래 채취 작업자

금속가공 기계 부품업 프레스 및 선반공

기계조립 설비 정비업 선박건조, 수리, 해체공
전기, 통신 가스 및
수도사업 고압전선(외선)가설, 수리자

건설업 철근, 철골, 건축구조물, 설치공 및 건축물 해체공, 기타 건설
현장 육체노동자

운수 창고업 각종 선원용 선박 선원, 헬기 등 경비행기 조종, 승무원, 각종 차
량 시운전 담당자, 각종 화물하역 작업자 및 중기계운반작업자

문화, 사회, 오락, 취
미, 서비스업

굴뚝, 건물외벽 등 고소 청소자, 도로 및 주택가 청소원, 스턴
트맨, 곡예사 및 차력사, 잠수부, 해난구조원, 자동차·오토바
이 경주, 전문등반가(암벽, 빙벽 포함)

기타 기타 단순 노동자, 남자무직(16∼60세)
직종에 상관 없음 오토바이(36세 이하)운전자, 헬기(경비행기 포함)운전자

2

농축산임업및수련업 해수면 양식 및 양어 종사자

음식료 담배 제조업 도축 관련 작업 종사자
목재가공 제지 및 인
쇄 출판업 원목제재, 절단, 절삭, 운반공, 일반 목공기계 조작공

화학제품 제조업 라이터 및 연소품 제조 관련 작업종사자
비금속제품제조업 시멘트, 석회 및 석고 제조자
화학제품 제조업 용해로원, 레이들원, 용해원, 주물, 주조원
금속가공 기계 부품업 용접공, 화염절단공

기계조립 설비 정비업 금속구조물, 산업용장비 설비 및 기계장치 조립, 설치, 수리
자, 고공장치 설치 및 정비자

건설업

도로, 교량, 고가로, 댐, 터널, 지하철, 철로 건설, 준설 작업
자, 페인트공(도장공), 미장공, 벽돌공(조적공), 타일공, 방수공
(방습공), 내화공, 콘크리트공, 시멘트공, 견출공, 비계공, 거푸
집, 조립공, 지붕잇기공

운수 창고업
영업용 택시운전사, 폭발물, 인화물 수송차량 운전자 및 정기
적 탑승자, 각종 특장차량 운전자 및 정기적 탑승자, 항공기
테스트 조종사(시험비행사포함)

문화, 사회, 오락, 취
미, 서비스업

맨홀, 각종 탱크, 지하도관, 산업용 정화조 청소자, 가정용 정
화조 청소, 분뇨 수거자, 각종 레포츠 종사자

행정국방 사무 관련직 특수부대군인(영관급 이상 제외), 군경, 비행기 승무원
직종에 상관 없음 오토바이(35세 이상)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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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위험직종등급표(3등급)

등
급 구분 위험직종

3

농축산 임업 및
수련업

농업종사자, 축산업 종사자, 맹수 사육사 및 조련사, 농장 및 과
수원 종사자, 갯벌 채취작업 종사자

음식료담배제조업 제당, 제분 및 각종 사료 제조자

목재가공 제지
및 인쇄 출판업

목재가구 제조공, 합판제조 관련 작업자, 기타 목재, 합판 가
공자, 제지, 종이 제조 관련 작업자, 제본, 제책, 종이 및 판지
재단, 절단 작업자

화학제품 제조업 유기, 무기화합물 제조 취급자, 화학제조 관련 작업종사자, 염
료, 안료, 유연제 제품 제조자

비금속제품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자

화학제품 제조업 압출, 인발, 압연, 단조공, 금속경화, 표면처리 및 열처리원, 기
타 제철, 제장 작업자

금속가공 기계
부품업

선반, 빌링, 쉐퍼, 판금, 절곡, 제관, 연마, 연삭, 드릴, 보우링,
금속가공 관련 컴퓨터 제어장치 조작자

기계조립 설비
정비업

내연기관, 터빈 농업용기계, 금속공작기계, 목공기계 및 기타
산업용기계 조립공 및 정비공, 자동차 등 운수장비 및 중장비
조립, 정비자, 철도차량 조립, 정비공, 통신, 음향, 방송장비 제
작, 수리자

섬유, 의류, 가죽
봉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 관련 종사자, 가죽무두질 및 모피처리공

전기, 통신 가스
및 수도사업

주택, 건물내 전선 가설, 수리자, 전신, 전화, 통신기기 가설
및 케이블 접속공

건설업
배관, 연관, 난방, 단열, 정화조 설치 및 수리자, 간판공, 샤시
공, 유리설치공, 함석공, 색구공, 건설, 토목 중장비 운전기사,
건설현장 소장 및 관리자

운수 창고업

사업용(개인)택시 운전사, 중형트럭(2.5톤 이상)운전자 및 정기
적 탑승자, 각종 대형 승합차량(26인승 이상)운전자 및 정기적
탑승자, 간수, 신호원, 철로 보수원, 민간 항공기 승무원, 소형
트럭(2.5톤미만, 경운기, 트랙터 포함)운전자 및 정기적 탑승자

문화, 사회, 오락,
취미, 서비스업 경호원, 전문경비원, 경마기수 및 조마사

판매, 숙식, 요
식, 유흥업 주유 및 가스 판매, 유흥업 종사자

행정국방 사무
관련직 방범대원, 청원경찰, 소방원, 군경, 함정 승무원, 주차단속원

직종에 상관 없
음

경운기(트랙터 포함)운전자, 대형승합차(26인승 이상)운전자,
중대형화물차(2.5톤 이상),특장차량운전자, 소형화물차(2.5톤 미
만)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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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위험직종등급표(4등급, 거절)

등
급 구분 위험직종

4

음식료 담배 제조업 기타 음식료품 제조 관련 종사자

목재가공 제지 및
인쇄 출판업 목재 표면처리 및 방부처리 관련작업자

화학제품 제조업
도료(페인트 등) 제조자, 의약품 제조 관련 작업종사자, 타이
어 제조공, 고무, 플라스틱 및 수지제품 제조관련 작업 종사
자, 비누, 세정제, 화장품 제조 관련 작업종사자

비금속 제품 제조업 타일, 내화물, 벽돌 등 기타 비금속 제품 제조자

화학제품 제조업 금형공, 기타 합금 및 특수강 제조자, 비철금속의 제련, 정련,
제조자, 도금공

금속가공 기계 부
품업 기타 금속가공 공작기계 족작공 및 각종 금속부품 제조공

기계조립 설비 정
비업

가전제품 조립, 수리자(전파사), 의료, 정밀, 광학 및 측정기구
조립 및 수리자, 항공기 조립, 정비공

섬유, 의류, 가죽
봉제품 제조업

염색, 나염, 표백 관련 종사자, 천연섬유 제조 작업자, 신발
및 기타 가죽제품 제조공

전기, 통신 가스
및 수도사업

발전소, 변전소, 자가발전소 근무자 및 발전기 취급자, 가스
제조, 공급 취급자 및 설비, 설치, 수리공, 상하수도 설치, 수
리, 청소 작업자, 산업용 보일러, 냉동기 조작 및 온수공급자,
가정용 보일러 설치, 수리공

건설업 실내장식 및 각종 인테리어 종사자(도배공 포함)

운수 창고업 각종 중형 승합차량(25인승 이하)운전자 및 정기적 탑승자,
국철, 지하철 관리사무원 및 승무원

문화, 사회, 오락,
취미, 서비스업

건물관리원, 건물내 청소자, 난방용 보일러실 근무자, 세탁업
종사자, 오락장 종사자, 각종 중개업자, 사회사업가, 카운셀
러, 장의업 관련 종사자, 연예인, 기타 체육인 및 관련 종사
자, 체조, 스키, 싸이클, 승마, 권투, 레슬링, 태권도 선수

판매, 숙식, 요식,
유흥업

도소매업, 대리점 등 판매직, 행상인, 숙박업 종사자, 요식업
종사자, 기계 장비 및 자재 판매직 종사자

행정 국방 사무
관련직

우체국 집배원, 일반직 경찰관, 교통경찰, 수사관, 기동대 등
특수직경찰관, 의경, 전경, 해경, 군인(군무원, 영관급 이상
특수부대 포함)

직종에 상관 없음 중형승합차(25인승 이하)운전자

거
절 직종에 상관 없음

전쟁지역 근무자, 열대, 한 대 등 미개척지 탐험대원, 해외
등반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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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위험직종 등급별 최고가입한도(사망·재해보험금)

구 분
일반재해보험금 고위험보험금 일반사망

보 험 금사 망 장 해 사 망 장 해

위험
등급

1급 1억5천만원 3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급 2억5천만원 7억원 1억5천만원 4억원 1억원

3급 4억원 10억원 2억원 7억원 4억원

4급 7억원 12억원 3억원 10억원 7억원
주: 1) 고위험 재해사망(장해)보험금: 재해고보장성보험 및 상해보험의 재해사망, 장
해보험금

2) 기계약(개인, 단체) 합산 위험직종 등급별 피보험자 1인당 가입한도 초과분은
보장받지 못함.

<표 Ⅳ-10> 위험직종 등급별 최고가입한도(1일 입원급여금 및 응급치료비)

구 분
1일 입원급여금

응급치료비
순수암 특정질병 순수 재해 입원비 최고

위험
등급

1급
20만원 10만원

가입불가 1만원 10만원

2급 1만원 2만원 20만원

3급
30만원 20만원

1만 5천원 3만원
50만원

4급 3만원 5만원
주: 1) 영업용택시, 개인택시, 오토바이 운전자 응급치료비 가입불가

2) 입원비최고는 순수재해 입원급여금을 포함한 금액

이와 같이 위험등급별로 보험가입한도를 제한하는 기법으로 보험을 인수

할 경우, 위험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계약자들에 대해서도 비위험직종 계

약자들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다. 또한 고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에게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

험의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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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언더라이팅 인프라

1) 경험통계

건강보험상품의 이익은 대부분 위험률차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경험통계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나라 보험사의 데

이터 집적 현황은 회사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형사를 중심으로 경

험데이타의 집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집적기간이 매우 짧아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정도는 못되므로 보험료 산출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 생보사의 경우 재해율(사망, 장해), 입원율(질병, 재해), 질병

발생률, 수술, 입원기간, 통원 및 요양일수, 보험금지급액에 대한 경험통계를

축적·관리하고는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데이터 마이닝에 활용할 수 있을 정

도의 정교한 자료집적은 2000년 이후부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전문인력

회사 내 의사 인력 보유와 관련하여 생보사의 경우 4개사가 최근의 의료

발달 정보를 제공하고, 언더라이팅 기준을 마련·개정하는 의사를 두고 있는

반면, 손보사의 경우는 5개사 모두 사내 의사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응답

하였다. 생보사의 경우 질병관련 건강보험을 판매한 경험이 오래되었으며, 청

약 건 수 및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량도 많기 때문에 사내 의사를 고용할 필

요성이 있지만, 손보사의 경우 현재까지 상해보험 위주로 건강보험을 판매하

고 있기 때문에 상품 내용이 단순하고 업무량도 많지 않아서 전문 간호사를

채용하거나 외부 의료진과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할 경우 자문을 구하는 방법

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질병 발생 추이(trend)의 변화가 급격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질병의 발생 및 이환에 관한 분석을 하고, 이를 위험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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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교환제도

우리 나라에도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공동으로 피보험자의

의료 관련 정보를 집적하여 언더라이팅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교환제도

(미국의 MIB와 같은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응답한 11개 보험사 모두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림 Ⅳ-15> 의료 정보 교환제도의 필요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사간 계약정보교환제도7)가 건강보험의 언더라

이팅을 위해 적절히 기능하고 있다고 응답한 보험사는 손보 1개사에 불과하

였으며 나머지 10개사는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7)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의 생명보험 제35조에서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①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
소, ②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③보험금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④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반면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계약내용

의 교환에는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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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6> 현행 계약정보교환제도의 언더라이팅 공헌 여부

보험사간 정보교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가 공감하고 있

으며, 또 대다수 보험사에서 현재 정보교환제도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고 있

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사항에 대한 응답 내용은 같다.

7개사에서 계약정보 범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보교환의 실

시간화 및 생명보험사의 정보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 관련 정보

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보험사가 각각 4개사로 나타났다.

<그림 Ⅳ-17> 현행 계약정보교환제도의 개선점

주: 복수응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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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더라이터 직무 및 교육프로그램

언더라이터의 경력연수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한 10개 보험사의 건

강보험을 담당하는 언더라이터의 75.8%가 5년 이하 경력자이며, 6∼10년은

19.6%, 10년 이상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언더라이터의 경력연수가 선진외국사에 비해 매우 짧은 것은

언더라이터를 전문 업무직군으로 인정하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기근속을

유도하지 않았으며, 우리 보험사의 잦은 인사이동 관행, IMF 이후 장기근속

자 위주로 고용조정을 단행한 결과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학 관련 지식 보유 및 활용 능력, 재정적 위험평가를 위한 전문

지식, 직업별 상세 위험 분석 능력 및 보험 분야별 전문 언더라이터의 양성

을 위해서는 실무경험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 외국보험사와

같이 경험이 풍부한 언더라이터의 양성 및 보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Ⅳ-18> 경력연수별 언더라이터 현황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언더라이터의 평균 교육수준

은 응답한 9개 보험사 평균 고졸 17.3%, 대졸 82.7%, 대학원 이상 졸업 0%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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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9> 언더라이터의 교육 수준

언더라이터의 전문자격증 소지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9개 보험사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언더라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응

답한 보험사 전체 언더라이터의 19.6%만이 ALU1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ALU2 및 ALU3는 각각 5.2%, 2.1%에 머물고 있으며, CKLU8)의 보유자는

45.4%에 달하고 있다.

대형 생보 2개사의 경우 ALU1, ALU2, ALU3 등 외국의 자격증을 소지한

언더라이터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개 생보사는 CKLU 자격

증 소지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손보사에 비해 전문자격증을 소

지한 언더라이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손보사의 경우 건강보험의 심사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언더라이터의 보유 규모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자격증을 소

8) 우리 나라의 생명보험협회에서 주관하는 생명보험언더라이터 자격시험으로 제1회
시험은 2002년에 실시되었다. 우리 나라 생명보험 언더라이터의 자격은 CKLU(Certificate
of Korea Life Underwriter), AKLU(Associate of Korea Life Underwriter), FKLU(Fellow
of Korea Life Underwriter)으로 구분된다. CKLU는 언더라이팅 업무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갖춘 자, AKLU는 언더라이팅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심도 있는 의학지식
을 갖춘 자, FKLU는 언더라이터로서의 전문 의학지식을 갖추고 보험리스크 관리
를 위한 종합적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자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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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 언더라이터가 1명도 없다고 응답한 손보사가 2개나 되었다.

<그림 Ⅳ-20> 언더라이터의 전문자격증 소지 비율

언더라이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대부분 보험사에서

사내 의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외교육으로는 재보

험사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준의료검사기관 교육과정 등에 참여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언더라이터의 경력연수별로 계약승인권한이 차등적용되는가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는 1개 생보사만이 경력연수별 차등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보험사들은 경력연수에 관계없이 계약승인 금액이 동일하다고 응답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년 이상 장기 경력을 가진 전문

언더라이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언더라이터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업무프로세스 및 협조체제

언더라이팅 업무는 상품개발이나 영업과 같은 업무와 상충되는 측면이 존

재하기 때문에, 언더라이터가 상품개발부서나 영업부서를 견제·모니터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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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이들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교류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언더라이터가 이러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서는 3개 생보사 및 1개 손보사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3개 생보

사 및 4개 손보사는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손보사의 경우 언

더라이팅 측면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더라이터가 계약적부심사뿐만 아니라 상품설계 과정 및 마케팅 분야에

도 참여함으로써 역선택 위험이 낮고, 위험선택이 용이한 건강보험 상품설계

를 유도할 수 있으며, 현장 언더라이팅의 중요성 등도 부각시킬 수 있는 등

건강보험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보험사들은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서 상호간 피드백, 견제 및 모니터링 기능이 활발히 작용하도록 배

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Ⅳ-21> 언더라이터의 상품개발, 마케팅 참여 여부

5) 기타

자동전산화시스템 도입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2개 생보사와 1개 손

보사가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4개 생보사 및 4개 손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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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자동전산화시스템은 영업현장에서 계약인수나 추가조사 여부 등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으로서 보험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계약에 대해

서는 정형화된 인수과정을 통해 인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므로 간단한 언더

라이팅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금

액이 소액이어서 언더라이팅 절차를 대폭 생략할 수 있는 건강보험상품을 판

매할 경우 동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만하다.

동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언더라이터는 보다 전문적인 위험평가를 필요로

하는 업무 및 고액계약에 집중하도록 하여 건강보험 전문 언더라이터를 양성

하는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22> 자동전산화시스템 도입 여부

준의료검사제도의 경우 생보사 4개, 손보 2개사가 채택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의료검사 제도는 앞서 선진 보험사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등의 임상검사기사, 간호사 등에게 간이진단

서 작성을 의뢰하는 제도로서 사의를 통한 진단에 비해 비용이 낮고, 진단

결과의 정확성도 높은 것을 알려짐에 따라 우리 나라 보험사도 적극적으로

동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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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3> 준의료검사제도(pa ramedica l examination) 활용 여부

3 . 문제점

가. 개인정보 획득의 곤란

1) 언더라이팅 관련 법률적 및 제도적 기반 미비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정보수집이 선

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9)를 의미한다. 그런데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을 위해서는

당연히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연령, 성, 체격(신장과 몸무게), 현재의

신체상태, 병력, 생명보험 가입과 관련된 경력(운전경력, 보험가입 경력), 가족

질병내력, 직업, 해외거주 및 해외여행, 항공탑승활동, 위험한 취미활동, 주거

지, 약물남용, 피보험이익, 재무정보 등과 같은 요소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어

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9) 이러한 정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의 정의에 따른 것이
다. 개인정보는 수집주체에 따라 공공정보, 신용정보, 금융정보, 통신정보 및 의료
정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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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정보의 수집과 관리 및 이용에 세심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의 일반원리에 맞게 건강보험을 운영하

여 보험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노력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공공의 목

적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는 헌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

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10), 구체적으로는 규제대상별로 법률을 제정하여 접

근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1994.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995.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 (1997. 12)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1999.2)12),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1. 1), 의료법 (1973. 2)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체계에 비춰볼 때 건강보험 언더라이

팅을 위한 정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신용정보의이용및

보호에관한법률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의료법 등의 규제

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언더라이팅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하나의 법률이

아닌 여러 법률로부터 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규제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

게 되고 아울러 적절한 정보이용의 근거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률적 및 제도적 정

비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청약서상 건강 관련 정보 미흡

우리 나라 생보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약서는 보험종목별로 구분되지 않

고 단일한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손보사의 장기손해보험 역시 상해 및 질

10) 현행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다 라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1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명령 (1993. 8)이 그 효시이다.

12)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1986. 5)이 그 효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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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구분할 뿐 피보험자의 건강 정보를 획득하는 데는 부족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청약서를 통해 건강보험에 적합한 정보를 얻

는데 제한이 많다.

특히 계약전 알려야 할 사항과 관련된 질문이 질병내용 및 기간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이어서 질병의 경우 10개 정도에 한정되며, 고지해야 할 기간도

과거병력은 5년, 현재 건강상태는 최근 3개월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외국보

험사들이 특정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과거의 모든 병력을 고지하고 있는 것

에 비하면 대단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모집인 보고서, 재정상태보고서, 기타 질문서 등도 작성하지 않고 있

으며, 주치의제도가 없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도 요구하기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정보획득이 용이하지 않으며 획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매우 제한적이다.

3) 정보교환제도의 미흡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교환제도는 고액보험 중복가입, 상해보험 중복가

입, 의적거절체 정보교환, 사고보험금 지급 정보교환, 입원급부금13) 특약정보

교환 등이 있다. 고액보험 및 상해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정보교환제도는 일

정 정도 언더라이팅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정보교환이 주 1회 이루어

지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즉,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주기의 사이에 도덕적 해이를 의도한 보험계약이 들어올 경우 즉시 적발하지

못하고 사후에야 적발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겨난다. 이렇듯 현재의 정보교환

제도는 실시간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언더라이팅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사고보험금 및 입원급부금 정보교환은 1999년 1월부터 실시하여, 계

약심사 단계에서 불량한 계약의 유입을 차단·방지하고 있으나, 계약인수의

판단근거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

13) 1일 입원급여금이 2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자료를 보험회사에서 입력하고 있으며,

3개사 이상과 계약을 맺은 경우 생명보험협회에서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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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을 위해서는 개인의 의료정보는 물론

재무정보, 취미활동 등 비의료정보의 집적도 필요하나, 이에 대해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교환

제도는 손해보험사의 계약정보는 집적되지 않고 있어 완벽하게 도덕적 해이

를 막을 수 있는 언더라이팅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건강보험이 생

손보사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3분야 보험임을 고려할 때 정보의 집적

은 생손보사 모두의 계약정보를 집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Ⅳ-11> 생명보험 정보교환제도의 개선

구분 기존시스템 개선시스템

교환 급부

재해사망보험금(고액)
장해1급급여금(상해)
1일 재해입원급여금(입원)

일반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장해1급급여금
암진단급여금
특정질병진단급여금
1일 입원급여금
1일 암입원급여금

대상 계약
입력일 기준 2년 이상 유지된
계약

입력일 기준 2년 이내 체결된
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계약

교환 주기 15일 매주
회사입력일 매월 15, 30일 매주 화요일
협회제공일 - 매주 금요일
주: 2002년 10월 1일자 제도개선 기준임.
자료: 생명보험협회·생명보험언더라이팅회(2001), p . 86.

나. 건강보험 경험통계집적의 미흡

현재 민영건강보험 관련 통계의 집적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건강

보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일인데

다, 어떠한 통계를 어떻게 집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보험업계가 구체적 작

업을 착수한 것이 최근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통계를 집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에 대한 개념 정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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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사업의 범위, 집적 대상 통계, 통계분류 등이 정해져야 한다. 이러

한 절차가 마무리될 때 전체 보험업계 차원에서 경험통계가 집적되고, 이를

활용하여 정확한 요율산출 및 언더라이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경험통계의 원천은 두 가지 차원에서 존재한다. 하나는 국민건강보

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집적된 질병 및 상해 관련 통계이며, 다른

하나는 개별 보험회사 차원에서 집적하고 있는 질병 및 상해 관련 통계이다.

전자의 통계는 주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를 중심으로 집계된 통계이므로, 국

민건강보험을 보충하는 실손보상형 의료비보장보험에서 필요한 비급여에 해

당하는 정보는 충분하게 집적되어 있지 못하다. 비급여에 해당하는 통계는

실손보상형 의료비보장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에 주로 집적되어 있다. 그것

도 담보위험별로 통계가 집적되어 있는 것이지 진료내역과 관련하여 통계가

집적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실손보상형 의료비보장보험을 판매한 지 얼마되

지 않아서 그에 대한 통계량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렇듯 민영건강보험통계는 민영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운

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를 활

용할 수 있어야 하나,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통계자료집 수준의 통계만 이용

가능하여 요율산출 등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원자료를 시계열로 이용할 수 있어

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운영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 언더라이팅 기법의 미발달

1) 위험분류기준의 미발달

언더라이팅 기법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험분류기준이 제대로 확

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건강보험에 대한 경험통계의 축적이 미

흡하여 위험을 세분화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언더라이팅 매뉴얼을

외국에서 들여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위험분류기준

120



국내 보험사의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현황 및 문제점

을 세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위험분류가 세분화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기법이 확립되어 있

는 보험사에 비해 경쟁력이 뒤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보험사들이

언더라이팅 선진화를 통한 위험률 차익의 확보를 위해서는 위험분류기준을

발달시켜 가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2) 표준체 중심의 제한된 보험인수

우리 나라는 경험통계 및 전문인력의 부족, 선진기법의 미비, 요율차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미비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인수의 폭이 표준체 중심으

로 제한되어 있다.

위험등급이 표준체, 표준미달체, 거절체 등 3등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우량체에 대한 할인혜택 등 유인이 존재하지 않고, 표준미달체에 대

해서는 보험료 할증보다는 특정부위부담보 조건을 사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표준체 중심으로 보험인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선진

사는 총 사망지수 500점까지 인수하고 있는데 비해, 국내사의 경우 최대 300

점까지만 인수하고 있어 표준체 중심의 인수 현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한

언더라이팅 매뉴얼은 아직 정비단계에 있어, 질병급부(수술, 입원)에 관한 매

뉴얼이 아직 구비되지 않은 회사도 있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표준미

달체에 대한 인수기법이 부족하여 이를 거절함으로써 차별대우의 문제가 사

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극복하는 것이 요청된다.

라.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업무의 전문화와 체계화 미흡

우리 나라에서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업무는 아직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

이는 언더라이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도 원인이지만 기존의 업무와 별

도로 분리해서 수행해야 할 정도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보험사들도 충분하게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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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아직 건강보험만 별도로 언더라이팅을 행하고 있지 못한 점은

향후 건강보험시장의 성장 전망을 고려할 때는 아쉽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영에서는 성장이 중요했기 때문에 언더라이팅을 통해

건강보험사업에서 위험률차익을 도모하고 사업상의 리스크에 대비하는 노력

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다. 그러나 외국사들이 업무프로세스상으로 요

율산출 및 상품개발 부서, 보상부서 등과 협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는 협조적 업무프로세스의 구축이 절실하다 하겠다.

마. 전문인력의 부족

우리 나라 보험사는 언더라이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업무의 전

문화가 미흡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인력의 전문성도 미흡한 실정이다.

언더라이터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우리 나라 보험사의 언더라이터 근무경력은 5년 미만으로 매우

짧으며, 10년 이상 장기경력이 가진 보험종목별 전문 언더라이터가 거의 전

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력연수에 따른 계약승인권한의 차등도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또한 언더라이터에게 의료 관련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의료 인력, 언

더라이터가 분류한 위험등급에 대해 적절한 할인·할증요율을 산출하는 계리

인과 같은 전문인력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만하다.

이들 관련 전문인력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렵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업무

프로세스가 이를 위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데서 기인하지만, 가능한 전문인

력부터 체계를 세워 갖추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바. 언더라이팅에 따른 요율 차등화에 대한 이해 부족

보험회사가 언더라이팅을 하게 되면 위험의 크기에 따라 요율 등을 차별

화하거나 가입조건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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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세하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

무법인 지평에 의뢰하여 민간보험의 장애인차별 실태를 보고하고 있는데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4). 첫째, 정신적 장애를 신체의 질병과 구별하여 보상

에서 제외하거나, 신체장애인의 경우 유진단이라 명시하여 보험가입시 장애

의 원인·상태·정도 및 보험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

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보험

공통계약 심사기준 에는 장해항목 71개 중 57개 항목은 정상으로 완화되었

지만,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히 잃었을 때 등 9개 항목은

여전히 인수불가 항목으로 되어 있어 해당장해를 가진 사람의 구체적인 상태

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모든 보험상품에 대해 인수를 거절하고, 특히 위험률

에 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

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셋째, 보험회사들은 15

세 미만자·심신상실자·정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

효로 한다는 상법 제732조에 근거해 약관이나 인수지침 등에 심신상실·심

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와, 정신적인 장애인의

보험인수 거절을 명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장애의 경우 보험업계에서 표준미달체에 대한 인수기법이 발달하

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애자의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했는데, 문제는 실제 가

입대상자인 장애인에게는 그러한 조치가 차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

구나 향후 건강보험 시장이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이 언더라이팅을 강화하여

표준미달체에 대해 다른 보험요율로 차등대우할 경우 이를 과거 보험사의 잘

못된 관행이 연장된 것으로 인식하면서 사회적 거부감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참여정부가 5대 차별15)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의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정법과 충돌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이 건강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적 과정임을 알

리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보험가입 조건 까다롭고 혜택 적다 , 보도자료, 2003. 2. 17.

15) 성, 학벌,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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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1. 언더라이팅 선진화를 위한 법률 및 제도적 정비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의 이용과 언더

라이팅에 따른 차등대우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정비라고 생각한다. 언더라

이팅을 선진화하기 위해 시도되는 위험분류기준 마련, 위험평가기법 선진화,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등은 회사 내에서 준비되고 마련되어야 하지만,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데 원천적인 제약이 따른다면 그러한 노력은 일정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Ⅳ장의 문제점에서 언급하였듯이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의 선진화를 위해

서는 개인정보의 집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집적이 되지 못했던

것은 법률적 및 제도적 기반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언더

라이팅을 위한 법률적 및 제도적 정비는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보험자, 보험

판매인, 보험 관련 기관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 이용, 관리하는 데 필요

한 기준을 단일하게 마련하여 보험업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1).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이용과 관련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표 Ⅴ-1> 참조),

이것만으로는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을 위한 의료정보교환제도를 운영하기 힘

들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의 집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체계적인 규제내용

을 보험업법 및 관련 법규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개인의료정보의 집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제를 보험업법에

명문화할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 이를 위해서는 각 개별법에서 보험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 등에 대한 규제를
적용배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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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보험업법 (안)중 보험개발원의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조항

제176조(요율산출기관)⑪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의 산출에 필요한 경우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⑫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는 개인정보와
제10항의 규정의 의하여 제공받는 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범위·절
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
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적용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
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첫째,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보수집의 목적과 사용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

다. 정보수집을 명목으로 보험업무 이외의 목적을 위한 면담을 금지해야 하

며, 이와 아울러 청약자 또는 계약자에게 정보수집의 목적과 사용범위를 설

명해야 한다.

둘째, 보험자, 보험판매인, 보험관련 기관이 정보수집을 위해 사용하는 양

식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과 정보의 성격, 정보의 수집목적, 허가의 유효기간 등이 명

확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객의 자기정보에 대한 결정권과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절차가 명

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약자 또는 계약자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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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정확성을 다투기 위한 정보접근권, 잘못된 정보에 대

한 정보정정요구권, 변경사실에 대한 수정요구권, 정보이용 및 제3자에 제공

하는 것에 대한 사전·서면동의권 등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불리한 위험인수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청약자나 계약자에게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제시하거나, 문서로 요청하였을 경우 이유를 알 수 있다

는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정보공개의 한계와 조건을 규정해야 한다.

여섯째, 정보의 관리와 관련하여 전담직원 외 직원의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보안기술과 정보관리기준, 정보취급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의무위반시 해당

직원과 보험사업자의 책임, 보험사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험업법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 이외에도

감독측면에서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을 위한 청약서 및 계약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도 있는데, 실손보상형 상품과 가입금액이 고액인 건강보험상

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명보험 위주의 청약서와 구분

하여 질병보험에 적합한 청약서를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

다. 계약심사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관련해서는 계약심사에 필요한 적절한 질

문사항을 예시하고, 비차별적인 계약심사 관행 이외의 검사절차를 준수하도

록 해야 하며, 청약자의 의료기록에 대한 비밀보장기준을 세워야 한다.

나. 언더라이팅에 따른 차등대우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 개선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을 통한 보험요율의 차등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가 표준미달체를 적극 인수하는 방향에서 언더라이팅 기법을 발전시

킴과 아울러, 언더라이팅을 통한 요율의 차등화가 차별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보험의 원리에서 보면 위험의 크기에 따라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차별대우 금지라는 사회의 공익적 가치

로 인해 언더라이팅을 통한 요율의 차별화가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점이 생

겨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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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보험자들의 비중이 주마다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언더라이팅을 통한 가입기준 강화가 아니라 평균임금, 연령, 결혼

여부 등과 같은 요소였음이 보고되고 있다2).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 공유를 통해 선량한 보험계약자 보호 및 보험산업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험교육을 강화하고, 언론 등의 매체를

통해 이를 홍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험교육은 학교교

육과 성인교육으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여 개인의 건

강관련 리스크를 보험을 통해 전가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것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인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

직하다.

2 . 보험산업 차원의 대응방안

가. 건강보험 경험통계의 집적

1) 통계집적의 일원화

건강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공동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제3분야 보

험이다. 다만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실손보상 건강보험상품 허용은 우선은 단

체보험에 한해 허용되지만, 향후 개인보험에 대해서까지 허용될 예정이므로

생손보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통계집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손보를 포괄

하는 통계집적이 이루어질 경우 자료량이 많아짐으로써 대수의 법칙이 작용

하여 정확성이 높아지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3), 자료관리의 일원화를 통

2) Browne, Mark J.(1992), p . 595.
3) 보험계약자의 역선택이 심각할 경우 위험분포상 고위험쪽으로 치우친 분포가 나타
날 수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존재한다 하여 통계량이 많아짐에 따라 정확성이 높
아지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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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부수효과도 생겨날 것이다.

그런데 건강보험통계의 집적은 기본적으로 건강 관련 보험의 위험률을 산

출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손보 위험률 산출의 경험이 있는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보험개발원에서 건강보험통계를

통합하여 집적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험개발원에서 건강보험통계를 통합하여 관리하게 될 경우 국민

건강보험통계를 민영보험업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공적건강보험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은 개별 보험회사를 상대로 통계를 제공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건강 관련 기초통계를 입수

하고 이와 아울러 보험회사들로부터도 경험통계를 받아 집적함으로써 더욱

많은 통계량으로 정확한 위험률을 산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경험통계와 위험률 산출의 관계

일반적으로 경험통계는 현행 가격수준 및 가격체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

하고 향후의 가격체계 하에서의 가격수준을 예측하기 위하여 집적된다. 이는

보험가격인 보험요율이 일정한 기간에 적용될 예측 값의 성격을 갖는데, 과

거의 경험과 미래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결정되며 그 예측의 결과 또

한 경험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가격인 보험료(율)과 경험통계는 체계적인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게 되며 이러한 보완성은 양자간의 순환을 통하여 정리된다(그림 Ⅴ-1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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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보험요율과 경험통계의 상호보완성

통계집적 → 적정성검증 → 위험율제시

↑ ↓

3) 집적대상 통계

일반적으로 요율 산출을 위해 집적되는 대표적인 통계는 발생률과 손해율

이다. 여기에서 발생률은 평가대상기간 동안 노출된 위험단위당 사고발생 위

험단위의 크기로 정의되며, 손해율은 평가대상기간 동안 발생된 수입(보험료)

단위당 지출(손해액)의 크기로 정의된다4). 따라서 적정한 요율통계자료를 생

산하기 위하여는 담보조건, 지급조건 및 가격체계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가) 발생률 통계

발생률 통계는 급부조건이 정액보상인 경우 필요한 통계로서 동일위험집

단을 구분하는 요소들과 이들 요소들에 대한 발생률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

들이 집적되어야 한다. 이들 요소는 통상 현재의 가격체계 및 향후의 예상가

격체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피보험자의 성별, 나이, 직업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 그룹별로 전체 위험노출단위와 사고위험노출단위가 구분되어야 한다.

준정액의 급부 지급형태인 경우 평균입원일수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발생률 통계의 주요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즉, 담보 위험(질병/ 상해의

4)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정한 담보조건, 지급조건 그리고 가격체계(가격수준을

포함)라는 조건 하에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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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담보 기간(건강보험담보기간), 가입기간(평균위험노출기간산출), 위험노

출단위(피보험자수), 사고건수(동일사고), 사고원인, 피보험자코드, 성별, 연령,

직업, 병원코드, 치료기간(입원일수, 통원일수), 요양기간, 의료비/ 요양비종류

(비용발생항목별), 의료비종류별 의료비크기, 급여 중 국민건강보험자부담액,

급여 중 본인부담액, 비급여액, 공제액 등이다.

나) 손해액 통계

손해액 통계는 발생률만으로 산출될 수 없는 가격체계 하에서 사고당 심

도를 반영하여 작성되는 통계로서, 실손보상형 의료비용보험을 위해 필요하

게 된다. 따라서 실손보상형 의료비용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손해액 통계

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손해액 통계로는 발생률 통계 외에 사고당 총 발생의료비, 국민건강보험급

여 중 공적건강보험자부담액, 국민건강보험급여 중 본인부담액, 국민건강보험

중 비급여의료비, 공제액, 보상한도액 등이 추가적으로 집적되어야 한다. 특

히 향후 정확한 요율 산출과 언더라이팅 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의료비 전체

의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가 집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의료정보교환체계 구축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별회사 차원의 정보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보험사기의 가능성과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전업계에 걸친 정보의 집적이 필요하다. 미국과 캐나다 생명보험회사들

이 MIB를 설립한 배경에도 이러한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

보교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서 제1절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보험회사 언더라

이팅을 위한 정보공유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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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비를 논하였다.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MIB와 같은 기구를 효율적으

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1) 생손보 공동의 기구 운영

우리 나라 보험사간 언더라이팅 정보교환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용하고 있

는 MIB 수준에는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정보

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보가 집적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앞서 살펴보았듯이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을 위해서는 계약정보 이외에도 개

인의 질병정보, 재무정보, 취미활동 등에 대한 정보가 집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적절한 수집을 위해서는 보험회사들간 의료정보교환기구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많은 보험회사들이 그에 대한 필요성을 인

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한데, 이는 보험회사간에 정보의 집

적과 이용에 관해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로 인해 이해관계가 완전하게 일치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MIB의 경우도 회원가입이 강제화되어 있다기보

다는 상호이익을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5).

그러나 의료정보의 교환은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원칙

적으로 금지되고 언더라이팅 자료로서만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호간에

혜택이 될 수 있음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민영건강보

험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의료정보교환기구

의 설립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료정보는 건강보험을 생손보사 모두 운영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

으로 집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건강보험통계와 같이

관리됨으로써 정보 집적 및 유통의 일관성을 기하는 한편, 시스템 운용의 효

율성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미국의 경우에도 모든 보험회사가 MIB에 회원으로 참여하여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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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정보교환기구 운영방안

가) 의료정보의 입수 및 입력

의료정보교환기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의료정보가 충분

하게 집적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의료정보는 고객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의료정보를

집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계약시 청약서에 개인정보 교환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자기정보에 대한 결정권과 이를 실현하

는 구체적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객의 동의를 얻어 청약

서에 기재된 정보는 보험회사가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입력한 정보에 대해서는 청약자 또는 계약자가 그 내용

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를 확인

한 결과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도 동시에 명시하며, 계약이 만기되었을 경우 자신의 정보를 폐기

할 것을 요구할 권한도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의료정보교환기구는 정보정

정 요구를 받을 때 사실확인을 하여 수정해주어야 하나, 정확한 정보에 근거

하지 않은 정정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완료

될 때 비로소 개인의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의료정보의 관리

의료정보의 관리는 크게 어떤 정보를 집적할 것이며, 집적된 정보는 어떤

운영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허용되어야 하는지를 살핀다.

□ 집적대상 정보

의료정보의 집적대상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6)

개인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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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령

· 성

건강 관련 정보

· 체격(신장과 몸무게)

· 보험 가입시의 신체상태

· 병력

· 가족 질병내력

재무정보

· 연수입

· 채무상태

기타정보

· 생명보험 가입과 관련된 경력(운전경력, 보험가입 경력)

· 피보험이익

· 직업

· 해외거주 및 해외여행

· 항공탑승활동

· 위험한 취미활동

· 주거지

· 약물남용

□ 의료정보 운영시스템

손/ 생보, 유사보험이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한 정보공유체계 필요

최적의 시스템 유지 조건 마련

· 항온 및 항습

6) 이들 정보가 왜 선정되어야 하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제Ⅲ장의 내
용을 참고하면 되므로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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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에 대비한 전원 공급

· 화재예방시설 등

보안기술과 정보관리기준

· 개인의 의료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7)

□ 시스템에 대한 접근 허용

전담직원 외 직원의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 시스템실 출입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보안관리방식(지문, 홍채, 스

마트카드 등) 적용

정보취급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의무위반시 해당직원과 보험사업자의 책임

다) 제공하는 서비스

MIB의 경우 제Ⅲ장에서 살보았듯이 건강 관련 정보검색서비스, 계약후 추

적서비스, 보험청약지수, 소득보상보험 관련 서비스, 소득보상보험의 보험료

청구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소득보상

보험이 판매되고 있지 않으므로 건강 관련 정보검색서비스, 계약후 추적서비

스, 보험청약지수를 먼저 제공하고, 점차로 소득보상보험 관련 서비스, 소득

보상보험의 보험료 청구 관련 서비스 등으로 제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라) 의료정보의 이용

의료정보의 이용은 온라인 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의료정보교

환기구의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격을 부여받고, 이용시 용도, 이용

내역 등을 명확히 작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MIB의 경우 230개의 코드화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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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교환기구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

상자는 언더라이터로 국한하고, 이용시마다 신원을 확인받도록 해야 할 것이

다8). 그리고 이용유자격자가 이용시에는 용도와 이용내역을 사전에 기록하도

록 하고, 사후에 이를 실제 이용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과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언더라

이터의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아무리 제도적 장치

를 갖추어도 이를 피해가려는 의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력해질 수 있으므

로 자율규제방식으로 윤리강령을 작성하여 언더라이터들 스스로가 이를 실천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 보험회사 차원의 개선방안

가. 정보원의 확대 및 보완

앞서 제Ⅳ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영위하기 위한

언더라이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극히 미비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언더라이팅을 위한 법률적 및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고 언

더라이팅 기법이 선진화된다 하더라도 언더라이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건강보험 청

약서 마련, 모집인 보고서, 재정상태보고서, 기타 질문서 등의 작성을 통해

정보원을 확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건강보험용 청약서의 마련

8) MIB의 경우 각 회원사의 chief underwriter중에서 medical underwriter를 지정하
여 MIB관련 업무의 총괄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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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른 생명보험 등과 함께 사용되고 있는 청약서와는 별도로 건강보

험에 적합한 청약서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9). 건

강보험 청약서에는 계약전 알려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질병내용을 확대하고,

과거병력 및 현재건강상태에 대한 고지기간을 연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습관, 가족력, 자각증상 및 타사 거절 및 연기 등에 대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도록 청약서 개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실손보상형 의료비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향후 생·손보사가 같이 영위하게 될 것이므로 생손보

공통의 청약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용 청약서에는 일반적인 생명보험계약 청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건강관련 위험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

야 해야 할 것이다10). 모집종사자는 이러한 양식에 맞추어 필요한 정보를 완

전하고 정확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청약서에는 계약자가 자신

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조사하는 것에 동의함은 물론 이렇게 조사된 정보

를 법에서 주어진 한도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따라 교환될 수 있음을 확인하

는 서명란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모집인보고서의 작성

건강보험용 청약서의 작성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문제는 계약자가 얼마

나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모집단계에

서 모집인 또는 대리점의 역할이 부각된다고 본다. 모집종사자들은 언더라이

팅의 최전방에 서 있기 때문에 계약자에 대해서 가장 잘 관찰할 수 있고 그

9) 이를 위해서는 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제17조제1항관련) 제11조(보험
증권 및 청약서의 기재사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10) 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제17조제1항 관련) 제11조제2항에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표준적 양식을 기준으로 일부사항을 생략 또는 추가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종목의 계약
인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도록 엄격

히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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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초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모집종사자들은

계약자에 관한 모집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11).

모집인 보고서는 모집인의 관점에서 계약자를 관찰하여 얻을 수 있는 정

보를 보고하는 양식이다. 이 때 모집인 보고서에는 보험가입자의 건강과 성

격 및 습관 등에 관해 나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보험가입자가 현

재 생명보험을 위하여 지불하고 있는 금액, 보험가입자가 다른 보험을 위하

여 지불하는 금액, 보험가입자의 연간소득에 대한 추정금액, 보험가입경위 등

을 담게 된다12).

모집인보고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주류가 무진단으로 이루

어짐을 고려할 때 중요성은 크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모집인 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인센티

브 부여 방안이 필요하다.

3) 건강진단을 통한 정보수집 확대

본인이 작성하는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건강진단을 통해 의료정

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중 언더라이팅의

기능이 특히 중요한 질병보험의 경우 진단을 통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파

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나라 보험사의 경우 외국 선진사에 비해 무

진단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손보사의 경우 생보사보다 무진

단 비중이 더욱 높다. 원칙적으로 질병보험은 가입금액이 일정액 미만을 제외

하고는 모든 계약에 대해 진단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령 및

가입금액에 따라 간이진단 및 정밀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11) 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제17조제1항 관련) 에서는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청약서, 모집인보고서, 건강진단결과에 따라 피보험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 박상준(2002), p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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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이진단 및 대용진단을 활용하는 방법

간이진단 및 대용진단은 보험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크지 않을 때 활용된

다. 간이진단은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임상검사기사 또는 간호사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대용진단은 직접 진단을 하는 대신에 기존에 이루어진 진단, 즉 의사소견

서, 병원소견서, 진료기록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치의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의료기관에 언더라이팅을 위해 진료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용진단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진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보충질문서를 작성하여 정보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진단의에 의한 방법

이렇게 본인이 직접 청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정보를 얻는 방식 이외에

도 직접 건강검진을 통해 의료정보를 얻는 방법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보험진단의를 통해 인수할 피보험체의 건강상태를 의학적으

로 조사하여 위험측정자료를 작성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진단의는 촉탁의(appointed physician), 가족의(family physician)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된다. 진단의에 의한 방법은 보험금이 일정 수준 이상

일 경우에만 활용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건강검진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이에 필요한 사업비가

적정히 확보될 수 있을 정도로 보험료가 높은 고액계약을 중심으로, 특히 위

험이 높은 고연령 계층에 대해서는 정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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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언더라이팅 기법의 선진화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정비

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확보되면 언더라이팅을 제대로 할 수 있

도록 언더라이팅 기법이 선진화되어야 한다.

1) 위험분류기준 확립

보험회사가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분류기준을 확립하

고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험분류란 보험의 가망고

객을 그에 관한 여러 항목에 관한 정보를 통하여 보험의 수락 여부, 보험의

종류,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의 결정 등과 같은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을 뜻한다13). 이러한 위험분류를 위한 체계

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동질성과 공평성이라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는

위험의 크기가 같을 경우에는 같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위험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를 대응시키기 위함이다. 즉, 언더라이팅을 통해 역선택

을 방지하여 가입자간 부적절한 보험료 보조를 막고 보험산업의 효율적 운영

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위험분류 기준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통계의

집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위험인자별로 상해 및 질병에 미치는 영향

을 판별하기 위한 충분한 경험통계의 집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집적

된 경험통계를 기초로 위험을 평가하여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판단사정법 또

는 숫자사정법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보험회사들은 아직 충분한 경험통계의 부족과 개인의료

정보의 부족으로 위험분류기준을 제대로 확립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

나 향후 실손보상형 의료비보험이 주류를 이루고 계약금액이 고액화될 것을

13) 김두철(1994), p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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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위험분류기준을 세우고 언더라이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의학적 언더라이팅의 강화

의학적 언더라이팅(m edical u nd erw riting)이란 질병과 피보험자의 위험 정

도를 사정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 할증 또는 보험금삭감 등의 방법을 통해 인

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향후 실손보상형 의료비건강보험이 활

성화될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의학적 언더라이팅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14). 이렇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확인되면 기타 다른 의료정보와 통합하

여 기대사망율을 산출하여 초과사망지수에 따라 위험등급을 분류하여 인수등

급을 결정하는 방법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건강보험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

준체 중심의 언더라이팅을 하고 있을 뿐 표준미달체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언더라이팅의

목적이 가입을 거절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위험의 크기를 적절하게 파악하여

인수하는 데 있으므로 언더라이팅 기법을 선진화하여 표준미달체도 적극적으

로 인수하는 언더라이팅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표준미달체의 경우 주로 보험금삭감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피보험자에게 충분한 보장혜택이 부여되지 못하는 한계점

이 있다. 그러나 외국의 선진보험사들의 경우 표준미달체의 인수를 위해서는

보험금삭감법 이외에도 할증보험료 부과, 일정기간 할증보험료 부과, 연증법

등을 사용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인수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외에도 재보험을 통하여 표준미달체 인수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14) 건강보험을 위해서는 의료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나, 보험금이 크지 않거나 다
른 대체수단으로 의도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의료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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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이는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 비해 비표준위험을 적극적으로 운

영하는 경향이 있어 재보험을 이용할 경우 비표준위험의 인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직업적 언더라이팅의 강화

직업적 언더라이팅(occup ation al u nd erw riting)이란 직업별 위험도를 측정

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하는 기법이다. 직업적 언더라이팅은 단

체보험을 인수할 경우 중요한 인수기법이나, 개인의 건강이 직업에 의해 영

향받는 비중이 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개인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에서도 중

요하다.

일반적으로 직업적 언더라이팅은 의학적 언더라이팅에 추가적인 기준을

갖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비록 의학적 언더라이팅의 결과 표준

체라고 인정되어도 직업병을 유발하기 쉬운 직종에 종사할 경우 인수에 따른

부가조건을 부과하게 된다. 즉, 특정 보험상품의 가입이 거절되거나 아니면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직장의 안정성이 낮아지면서 직업의 안전성 여부도 언더라이팅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즉, 직업의 안정도가 낮아지면서 자해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는 보험사기가 발생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적 언더라이팅에서는 직업의 위험

도뿐만 아니라 직장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재무적 언더라이팅의 강화

재무적 언더라이팅(financial un derw ritin g)이란 보험가입시 피보험자의 재

무상태와 현재의 경제상태를 평가하여 보험가입 동기와 보험가입금액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15). 재무적 언더라이팅도 직업적 언더라이팅

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언더라이팅에 추가적인 기준을 갖기 위해서 사용된다

15) 생명보험협회·생명보험언더라이팅회(2001), p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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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진다.

미국의 경우 재무적 언더라이팅은 개인의 신용조사보고서를 요구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 개인의 신용평가가 활성화되어 있

지 않으므로, 대신에 단기적으로는 은행연합회 등에 집적되어 있는 신용불량

자 리스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보험회

사도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자체적

인 신용조사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적 언더라이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입수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도덕적 위험이 있는 청약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

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미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은 일반적으

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목하여 언더라이팅하고 있음을 참고할만하다16). 즉,

◆ 정당한 피보험이익이 있고 적법한 계약체결사실이 있었는가?

◆ 보험회사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의도나

유혹이 보험대상자나 다른 사람에게 없었는가?

◆ 보험가입금액 등 청약내용이 가입자의 요구(need), 라이프 스타일 및

보험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능력과 균형을 이루는가?

5) 도덕적 위험에 대한 대응력 향상

보험계약에는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서 도덕적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언더

라이팅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 위험 요소를 많이 내포한 계약자를 적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적

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보험개발원에는 보험사기를 적발할 수 있는 보험사고정보시스템

(ICPS)을 구축하여,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장기보험의 사고정보를

구축하고 있다(<표 Ⅴ-2> 참조).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MIB 기능은 ICPS와

16) 생명보험협회·생명보험언더라이팅회(2001), p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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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통합된 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됨으로써 보험회사가 도덕적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Ⅴ-2> ICPS에 집중하는 보험사고정보의 범위

종목 생 명 보 험 장기보험, 상해보험 자 동 차 보 험

공통

항목

가입회사, 보험종목구분, 보험료, 상품명, 상품코드, 피보험자주민(법인)
등록번호, 피보험자성명(상호), 피보험자우편번호, 설계사(대리점)주민(법
인)등록번호,설계사(대리점)성명(상호), 계약자주민번호, 계약자성명, 사
고번호, 사고발생일시, 사고접수일자, 사고지역/ 피보험자 우편번호, 보험
금, 보험금지급일, 사고구분, 장해급수(지급율), 장해부위, 입원일수, 통
원일수, 수익자구분, 수익자주민번호, 사고개요, 병원(정비공장)코드, 병
원(정비공장)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부상병명

개별

항목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연금형태
연금지급방법
사고원인

증권번호
보험가입금액
연금형태
연금지급방법

사고차량번호
사고운전자주민번호
사고운전자성명
담보코드
부상급수
차내외구분
탑승구분
피해자동의여부
피해자주민등록번호
피해자성명
피해차량번호

주: 1)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피해자를 말하며 식별정보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위 집중범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산처리를 위해 필요한 항목을 집중범위
에 추가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보험회사는 도덕적 위험이 있는 계약자를 무조건 거절하기보

다는 그에 대한 언더라이팅 기준을 마련하여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트랜스

아메리카사의 경우 마약, H IV 감염자는 거절, 마리화나 복용은 보험금 삭감,

과속위반 등은 보험료 할증의 방법을 사용하여 언더라이팅을 하고 있다17).

17) 생명보험협회·생명보험언더라이팅회(2001), p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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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체건강보험 언더라이팅 기법 개발

건강보험은 개별적으로 가입하기보다는 단체로 가입할 경우 언더라이팅 비

용과 관리비용의 절감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록 현

재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단체건강보험이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향

후 경제가 호전되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또는 종업원복지의

제고를 도모할 경우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건강보험 언더라이팅

의 일반적 특성은 개인별 심사를 하지 않고 단체의 특성에 따라 심사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의 위험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장의 내용에 맞

추어 위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건강보장에 대한 단체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업종, 작업환경,

구성원의 연령 및 성별 분포, 과거 보험금 청구 경험, 신구 구성원의 적절한

교체 여부 등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7) 언더라이팅 매뉴얼의 개선

마지막으로 언더라이팅 매뉴얼의 정비가 필요하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나라 보험회사들은 언더라이팅 매뉴얼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오거나 재보험회사

가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매뉴얼은 아직 우리 나라 보험

환경 및 의료환경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위험분류·평

가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언더라이팅 매뉴얼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

다. 따라서 언더라이팅 매뉴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관련 정보와 경험통계

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언더라이팅 정책에 맞춘 위험분류기

준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언더라이팅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기 위해서는 회사별 정확한 통

계산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험회사 차원에서 경험통계 집적

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도

보험사들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계약자 정보 및 보험금지급 통계 등 정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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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통계집적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상품판매에만 중점을 둔 경향이 있었다. 따라

서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가입자 정보 및 보험금지급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향

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언더라이팅 매뉴얼을 수

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다.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1) 언더라이팅 자격제도 및 보수교육체계 개선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언더라이팅이 전문적 영역임을 인

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언더라이터의 전문자격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

라에서 언더라이터 자격제도는 생명보험의 경우 CKLU, AKLU, FKLU라는 3

단계에 걸친 단계별 자격제도를 두고 있다18).

<표 Ⅴ-3>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과정

구분 CKLU AKLU FKLU
취득
자격

Certificate 자격취득 Associate 자격취득 Fellow 자격취득

목표 기본지식 함양 전문지식 함양 전문지식+의사결정력 함양
자격
요건
필기시험 합격 필기시험+실무1년

필기시험합격+면접+실무3
년

시험 4과목/ 객관식
4과목/ 객관식
(과목별 응시 가능)

2과목/ 주관식
(과목별 응시 가능)

과목

보험기초이론
언더라이팅 개론
계약법규
클레임&커뮤니케이션

의학개론
보험리스크평가
보험계리/ 재보험
보험세제/ 재무이론

생명보험의학 각론
언더라이팅 관리

응시요건 제한 없음 CKLU과정 합격 AKLU과정 자격취득
자료: 생명보험협회·생명보험언더라이팅회(2001), p . 36.

18) 앞서 제Ⅲ장에서 지적하였듯이 미국의 경우 ALU(Academy of Life Underwriting)는
학위개념에 입각하여 언더라이터의 자격을 ALUⅠ, ALUⅡ, ALUⅢ로 구분하여 운
영하고 있다. 즉, ALU는 이들 각각의 자격을 얻기 위해 합격해야 되는 학과목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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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3단계를 두어 순차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국제적인 기

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언더라이

팅 수요가 늘어남을 고려할 때 과정의 내용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선진적인 교육과정을 확립하고 있는 ALU

의 과목명을 참고하여 의학 관련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LU의 경우 ExamⅠ에서는 교재의 15개 장중에서 1개 장만 의료 관련 내용

인데, ExamⅡ에서는 교재의 15개 장 모두가 의료 관련 내용이며, ExamⅢ에

서는 교재의 23개 장 중 대부분이 의학용어 및 약어, 검사결과 해석, 심전도

<표 Ⅴ-4> 국제언더라이터 자격제도 현황

자격 지역 주최 단계 과정내용
응시
자격

대우 시행

FLMI 미국 LOMA
Level1

FLMI280: 생명/건강보험원리
FLMI290: 보험회사 운영

-
자격사항
명함기재

연2회

Level2
FLMI310: 마케팅/ 보험법규
FLMI371: 수리/인력운용 등

Level1
이수

자격사항
명함기재

연2회

ALU 미국 ALU

Exam 1
비의학적 요소: 직업/ 환경 등
의학적 요소: 해부학/ 생리학

FLMI
이수

자격사항
명함기재

연1회

Exam2 의학적·재정적 언더라이팅/ 재보험
Exam 1
이수

자격사항
명함기재

연1회

Exam3
논문제출 및 필기시험 중 택1
필기시험: 의학용어/주요질병 등

Exam 2
이수

자격사항
명함기재
최고대우

연1회

CLU 영국 CLU

CoP

section1:보험상품/고객서비스
section2:언더라이팅
section3:지급(사고/ 해약 등)
section4:법규 및 규제

-
기초능력
인 정

연2회

CIP
기초코스:생명보험실무/ 법규
부분코스:의료보험입문
전문코스:연금/ 재보험

대졸
CoP

자격사항
명함기재

연2회

ACII
필수:리스크/보험계약법/보험환경
전문:생명보험및질병보험언더라이팅등

대졸
CIP

자격사항
명함기재

연2회

FCII
논문평가
*실무공적 평가반영

ACII
자격사항
명함기재
최고대우

-

JII 일본 JII
보험사보→보험사→보험경영사
총11개과목(미국교재 번역사용)

보험
브로커

연1회

자료: 생명보험언더라이팅회 홈페이지(http :/ / www .underwriter .or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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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검사 해석, 해부학, 생리학,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 및 결함 등에 대한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 언더라이터의 전문성은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게 유지되기 어렵다. 이는 새로운 질병

이 생겨나고 아울러 치료법도 계속해서 개선되는 등 언더라이팅 여건이 바뀌

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전문 언더라이터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하

고 능력을 갱신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일반적으로 정기적 세미나, 워크샵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

로 실시하는 방법이 채택된다. 또한 언더라이터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여 보상과 급여결정에 연결시킴으로써 자발적인 노력

을 기울이도록 함과 아울러 회사 전체적으로 업무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단계별 언더라이터 자격증 취득과 지속적인 보수교육 이외에도 언더

라이팅 시스템의 전산화가 필요하다. 이는 기본적인 업무는 시스템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되, 언더라이터는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이다19).

2) 언더라이팅 업무체계 개선

언더라이터의 자격제도상 건강보험만을 언더라이팅 하는 자격을 별도로

두지는 않지만 언더라이터의 업무 세분화는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건강보험이 규모의 경제상태에 도달해있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만을 별도

19) 뉴욕생명의 경우 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보험가입금액 및 모집채널이 입수한 중
요자료를 입력하는 경우 동 시스템에 의해 1차 청약이 이루어지며, 여기서 청약되
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MIB의 계약정보나 외부조사회사(Vendors)에 의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획득하여 심사한다. 2001년 현재 뉴욕생명의 경우 이러한 전산
심사에 의해 승낙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전체 계약건수 대비 15%정도이며, 보험가
입금액 기준으로 150만$ 이하는 대부분 동 시스템에 의해 자동승인되고 있다. 생
명보험협회·생명보험언더라이팅회(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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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급하는 언더라이터를 두고 있지 않다20). 그러나 대부분의 외국보험회사

들은 언더라이터가 건강보험만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전문

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물론 건강보험만 별도로 취급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함께 취

급하게 할 것인가는 업무의 호환가능성, 규모의 경제효과 발생 여부 등을 고

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규모의 경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이 일반 생명보험

과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다른 종목과 함께 취급하는 것이 효

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건강보험시장이 향후 확대

되어 규모의 경제성이 확보될 것이므로 건강보험 전문 언더라이터를 양성한

다는 차원에서 업무의 전문화를 확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장기근무 유도

언더라이터가 언더라이팅 부서에서 장기근무를 할 수 있을 때 이를 통한

경험이 축적될 수 있을 것이며, 장기간의 업무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장기근무를 통한 경험이 축적될수록 언더라이팅 능력이 제고될 것이

므로 경력에 따른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맞게 언더라이팅 취급한도를 설정

해주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보험회사의 경우 언더라이터

의 경력에 따라 취급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트랜스아메리카의 경우에는 7

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표 Ⅴ-5> 참조).

20) 일부 보험회사가 CI보험의 발매를 계기로 이를 전문적으로 언더라이팅하는 언더
라이터를 두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른 생명보험종목의 언더라이팅을 겸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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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트랜스아메리카의 언더라이터 분류체계

구분 취급한도 비고
Und erw riting Trainee ~ $100,000
Ju nior Und erw riter $100,000 ~ $1m illion 정상~ table D
Senior Und erw riter $1million ~ $2.5m illion 정상 ~ 거절
Lead Senior Un derw riter ~ $5m illion 정상 ~ 거절
Assistant Director ~ $10m illion 정상 ~ 거절
Director ~ $30m illion 정상 ~ 거절
Chief Und erw riter 무제한 정상 ~ 거절
자료: 생명보험협회·생명보험언더라이팅회(2001), p . 46.

그런데 우리 나라는 아직 건강보험이 활성화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대체로 외국에 비해 언더라이터들의 근무경력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Ⅴ-6> 참조). 여기에는 아직 언더라이팅 업무에 대한 충분

한 인식이 확산되지 못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데, 향후에는 언더라이터

직군을 따로 두고 이들이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Ⅴ-6> 건강보험 언더라이터의 근무경력분포 비교

(단위: %)

5년 이하 5년초과 ~ 10년미만 10년 이상
미국 16.0 28.0 56.0
한국 75.8 19.6 4.6
주: 미국은 푸르덴셜 생명보험 언더라이터의 근무경력 분포이며, 한국은 저자들
이 자체 조사한 건강보험 언더라이터의 근무경력분포임.

자료: 생명보험협회·생명보험언더라이팅회(2001), p . 36.

4) 모집인 언더라이팅 교육 강화 및 건강보험 전문 모집인 양성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은 일반 생명보험과는 달리 영업현장에서 모집인 등

이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언더라이팅을 하는 현장 언더라이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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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앞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보험사 모두가 모집인에 대해

언더라이팅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러한 현장 언더라이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대개의 경우 영업부서

와 언더라이팅부서간 이해의 상충으로 인하여 현장 언더라이팅이 크게 활성

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즉, 영업부서는 영업실적을 최대화하려는 데 우

선적인 목표가 주어지는 데 반해, 언더라이팅 부서에서는 위험의 크기를 정

확하게 측정하여 그에 합당한 요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적인 목

표가 주어지는 데서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언더라이팅의 목적이 가망가입자를 거절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

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그에 합당한 요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모집종사자가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

다. 그보다 모집종사자는 전문 언더라이터들이 제대로 된 언더라이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의 언더라이팅 정보를 충분하게 확보한 후 이를

언더라이팅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모집인에 대한 언더라이팅 교육이 중요한데, 보험계약에서 언더라

이팅의 필요성과 중요성, 청약서 기재요령, 의학용어 및 간이건강진단기법 등

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모집인 수당 체계도 보험금 지급

내역 등 유치한 계약의 사고실적과 연계하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질병보험의 경우 현장에서 피보험자를 면담하는 모집인의 의료 관련 지식

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전담하여 판매할 수 있는 판매인력으로 유휴 간호

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유휴 간호인력

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이들을 질병보험 전문 판매인력으로 개발할

경우 높은 수익성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보완적 업무프로세스의 확립

건강보험은 사업운영상의 리스크가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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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적하였듯이 영업부서와 언더라이팅부서간에 업무목표가 상이하여 이

해가 상충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언더라이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품개발, 영업, 보상 등 각 업무부문, 최고경영진이 유기적으로 결

합되어 과학적인 의사결정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과학적인 의사

결정 메카니즘이 구축될 때 건강보험의 리스크 관리 및 수익성 추구가 가능

한 업무프로세스가 확립되는데, 이러한 과정의 핵심에는 언더라이터가 타 부

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품개발을 할 때에는 언더라이팅 부서와 의견교환을 통해 위험률,

보장내용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위험의 크기에 따라 차등적 요율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상품개발단계에서 정확한 위험

률 적용, 보장내용, 관련 용어의 정확한 정의 등이 이루어진다면 언더라이팅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므로 상품개발단계에서 역선택을 배제하고, 관련

급부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중요성을 상품개발담당

자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영업부서와는 판매 일변도의 영업정책에서 벗어나 보험계약은 프로세스상

청약과 승낙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현장에서 얻은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언더라이팅부서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상부서와의 정보공유도 필수적인데, 이는 실제 보험금지출이

언더라이팅 단계에서 의도한 대로 관철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

해서이다. 특히 보험금 지급단계에서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언더라이팅 단계

에서 예상한 것보다 과도한 지출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통계적으로 반영하여

이후의 언더라이팅에서 고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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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보험산업은 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의 활성화를 계기로 과거

사망 중심의 보장에서 생존 중심 보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전국민을 대

상으로 광범위한 4대 사회보험제도가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공적보험에 의한

부보가 인구의 고령화, 제도 설계상의 한계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생존위험

을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더

욱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민영보험의 적극적 역할 분담은 더욱 필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건강보험 및 장기간병보험 분야에서 민영보험이 이러한 역할을 확대하는 것

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확대에 앞서 보험산업 및 보험회사 차원의 준비는 다

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를 위해 선진보험사의 언더라이팅 사례를 조사

하고 국내 보험회사의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에 대해 행해진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볼 때 선진보험사에 비해 국내 보험사들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여 좋고 나쁨을 언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과거 영업 중심으로 보험사업이 경영되었던 환

경 하에서, 특히 가격자유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환경 하에서는

언더라이팅보다는 마케팅이 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

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한 가격자유화가 이루어져 있고 가격비교공시가 시행

될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정확하게 측정하

여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언더라이팅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건강보험 특성상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 정보의 비대

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항상 역선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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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히 예방하는 것이 사업운영상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상의 문제점은 첫째, 외국보험사에 비해 개

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원천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보험용 청약서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계약전 알려야 될 사항에 대

한 질병 항목이 10개 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고지해야 할 병력에 대한 기

간도 너무 짧게 되어 있다.

둘째, 경험통계 및 전문인력의 부족, 선진기법의 미비 등을 이유로 표준체

중심의 제한된 보험인수를 하고 위험이 높을 경우 거절함으로써 장애인 등으

로부터 차별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셋째,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련 인력의 전문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언더라이터들의 근무경력이 짧아 전문성이 축

적되기 어려우며, 경력연수에 따른 계약승인권한의 차등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

집하여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현재 개별법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업법 에 이에 대한 적용조항을 신설하고, 타법에서는 적용배제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언더라이팅을 통해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료

의 높고 낮음이 결정되는 메카니즘이 부당한 차별대우로 인식되지 않도록 보

험업계 차원에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건강보험 통계의 집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강

보험통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축적되어 있

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실적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영보험 차

원에서도 의료비 전체 세부내역에 대한 통계가 집적될 수 있도록 생손보사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미국과 캐나다의 MIB와

같은 의료정보교환체계를 국내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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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의료정보의 입수 및 입력, 의료정보 집적 대상 정보 선정, 의료정보

운영시스템, 시스템에 대한 관리,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의료정보 이용의

범위와 조건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 마련과 더불어 생손보 보험회사의 광범

위한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개별 보험회사 차원에서는 정보원을 확대할 수 있기 위해 건

강보험용 청약서의 마련, 모집인 보고서의 작성, 건강진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더라이팅 기법의 선진화를 위해 위험분류기

준을 확립하고, 의학적·직업적·재무적 언더라이팅 기법의 개선, 도덕적 위

험에 대한 대응력 향상, 단체건강보험 언더라이팅 기법 개발, 언더라이팅 매

뉴얼 개선,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언더라이팅 업무체계 개선, 모집인 언

더라이팅 교육 강화, 보완적 업무프로세스 확립과 같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성과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업무절차 실태를 파악하고 선

진보험사와의 격차를 찾아내 이를 우리의 업무환경에 맞추어 선진화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언더라이팅의 선진화 방

안이 어떠한 성과제고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언더라이

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반 기법의 선진화, 언더라이터의 전문화를 도모하는

데는 비용이 수반되나 단기적으로 이를 성과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통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러한 연구는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언더라이팅 제도의 개선에 따른 효

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확보될 때 수행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이상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로만 구

성되지는 않았다. 이는 외국보험사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나 기법을

국내 환경에 맞추어 도입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내용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인 내

용을 제시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널리 양해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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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조사 내용

다음은 귀사 건강보험 부문의 언더라이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암보험 , 3대
질병과 같은 특정질병보장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보원 (i n f o r ma t i o n s ou r c e )

1. 현재 귀사가 판매 중인 개인건강보험상품은 무엇입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질병보험(정액보장) ② 질병보험(실손보장)

③ 장기간병보험 ④ 소득보상보험(Disability Incom e)

⑤ 기타 ( )

2. 암보험, 3대질병보장보험과 같은 상품의 경우 타 상품과 구별되는 내용

의 청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1. 위 질문에서 아니오 에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우선 순

위가 높은 순으로 답변 바랍니다.( → → → )

① 보장의 급부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청약서가 필요하지 않음

② 자세한 청약서 작성은 영업 측면에서 불리함

③ 감독 측면에서 불허하고 있음

④ 청약자가 복잡한 청약서 작성을 기피함

⑤ 기타 ( )

3. 건강보험의 위험요인을 선별하는 항목으로서 청약서상 기재된 질문 내

용은 무엇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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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거의 건강상태 ② 현재의 건강상태 ③ 위험한 취미
④ 운전력 ⑤ 직업 ⑥ 부업/ 겸업 등
⑦ 해외여행 예정 ⑧ 음주습관 ⑨ 체격(키/ 체중)
⑩ 흡연 ⑪ 거주환경 ⑫ 연소득
⑬ 타 사 보험가입현황

기타(

⑭ 가족력 ⑮ 병원진단사유 및 결과

)

4. 실손보상상품 등과 같이 선진적인 건강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현재

정보원천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청약서에 추가적으로 부가되어야 할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과거의 모든 질병(기간 제한 없음) ② 가족력

③ 자각증상 ④ 기타( )

5. 청약 당시 질병을 고지할 경우 설계사로 하여금 미리 준비된 고객용

설문지 를 작성하도록 하십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6. 설계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자발적인 고지의 필요성 및 상품의 보

장내용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7. 청약서, 모집인 보고서 등의 정보만으로 계약인수 여부가 곤란할 경우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원을 요청하고 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의사 진단서

③ 건강검진결과

② 적부조사보고서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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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재 판매하는 건강보험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제

도는 무엇입니까?

① 공제제도(deductible) ② 상호보험(co-in surance)

③ 연 최고보장한도 설정 ④ 지급유예(w aiting period)

⑤ 가입전 상태조항(p re-existing condition)

⑥ 기타( )

9. 향후 건강보험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새롭게 도입할 필요

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Ⅱ . 언더라이팅 정보 평가

1. 현재 귀사의 건강보험과 관련된 언더라이팅 매뉴얼에 관한 질문입니다.

1-1. 귀사는 암보험에 관한 심사 매뉴얼(m edical underwriting m anu al)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1-1. ①에 응답한 경우

① 자사의 경험통계를 사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② 외국사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③ 국내사의 매뉴얼을 참조한 것이다.

④ 기타 ( )

1-2. 귀사는 3대질환보장보험에 관한 심사 메뉴얼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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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①에 응답한 경우

① 자사의 경험통계를 사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② 외국사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③ 국내사의 매뉴얼을 참조한 것이다.

④ 기타 ( )

1-3. 귀사는 수술, 입원 급부에 관한 심사 매뉴얼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1. ①에 응답한 경우

① 자사의 경험통계를 사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② 외국사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③ 국내사의 매뉴얼을 참조한 것이다.

④ 기타 ( )

2. 귀사가 건강보험의 위험에 관한 정보를 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판단사정법(Judgem ent Method of Rating)

② 숫자사정법(Num erical Rating System)

③ 특정부위부담보법

④ 숫자사정법 + 특정부위부담보법

⑤ 기타 ( )

3. 귀사는 현재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해 몇 점까지를 표준체 범위

(board line)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 점)

4. 귀사는 현재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에 대해 총 사망지수(m axim um

lim it) 몇 점까지를 인수하고 있습니까?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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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귀사는 건강보험의 청약자에 대한 위험분류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

까? 해당 칸에 실시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있음 없음
우량체

표준체
표준미달체

거절체

5-1. 위와 같은 위험분류에 사용되고 있는 위험인자(risk factors)는 무엇입

니까?(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흡연습관 ② 혈압 ③ 체격 ④ 총콜레스테롤 ⑤ 음주습관 ⑥ 가족력

⑦ 운전력 ⑧ 수입 ⑨ 교육수준 ⑩ 직업 ⑪ 기타( )

6. 귀사는 건강보험의 표준미달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을 부가하여 인수

하고 있습니까?

① 보험료 할증 ② 보험금 삭감

③ 일정기간 특별보험료영수 ④ 연증

⑤ 특약거절 ⑥ 기타 ( )

7. 건강보험에 대한 전체 청약건수 대비 거절 비중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① 5% 미만 ② 5∼10%

③ 10∼15% ④ 15∼20%

⑤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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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령별 건강보험의 진단기준 보험금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연령 무진단 일반진단 특별진단
∼35세 이하 ( )천만원 ( )천만원 ( )천만원

36∼40세 ( )천만원 ( )천만원 ( )천만원
41∼45세 ( )천만원 ( )천만원 ( )천만원
46∼50세 ( )천만원 ( )천만원 ( )천만원
51∼55세 ( )천만원 ( )천만원 ( )천만원
56∼60세 ( )천만원 ( )천만원 ( )천만원
61세 이상 ( )천만원 ( )천만원 ( )천만원
일반진단 : 체격, 혈압, 맥박 측정, 뇨검사 등 간단한 검진 실시
특별진단 : 심전도검사 등 정밀검사 실시

9. 건강보험의 무진단 계약 중 피보험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해 추가진단

을 의뢰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

10. 직종별 건강보험 인수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위험직종 급수별 가입한도 설정 ② 특약제한

③ 보험료 할증 ④ 거절

⑤ 기타 ( )

10-1. ①에 응답한 경우

위험등급별 가입한도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전체 계약 대비 각 위험

등급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위험등급 질병보험 상해보험 전체 계약 대비 비중

위험1등급 ( )천만원 ( )천만원 ( )%

위험2등급 ( )천만원 ( )천만원 ( )%

위험3등급 ( )천만원 ( )천만원 ( )%

위험4등급 ( )천만원 ( )천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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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건강보험 언더라이팅 인프라

1. 귀사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데이타를 집적하고 있

을 경우, 현재까지 몇 년 정도의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까? 관련 데

이터를 집적하지 않을 경우에는 0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라며, 동 문항

에서 언급되지 않는 경험데이타 중 귀사가 집적하는 데이터가 있을 경

우에는 기타 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질병관련 상해관련

사망률 ( )년 ( )년

발생률 ( )년 ( )년

진단율 ( )년 ( )년

수술율 ( )년 ( )년

입원기간 ( )년 ( )년

통원·요양일수 ( )년 ( )년

보험금지급액 ( )년 ( )년

기타1 ( ) ( )년 ( )년

기타2 ( ) ( )년 ( )년

기타3 ( ) ( )년 ( )년

2. 언더라이팅 부서 내에 건강보험과 관련된 통계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

는 전문계리인(underwriting actuaries)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 언더라이팅 부서 내에 최근의 의적발달 정보를 제공하고, 언더라이팅

기준의 마련·개정을 담당하는 의사(연구査定醫)는 몇 명 있습니까?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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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사는 준의료검사(paramedical examination)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공동으로 피보험자의 의적정보에 대한 통

계를 집적·공유할 수 있는 의적정보교환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니까?(예: 미국의 Medical Inform ation Bureau)

① 예 ② 아니오

5-1. 현재 계약정보교환제도가 건강보험 언더라이팅을 위해 적절히 기능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2. (5-1을 아니오 로 답한 경우) 현재 계약정보교환제도의 개선점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계약정보 범위의 확충 ② 정보교환의 실시간화

③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 계약정보 교환 ④ 기타( )

6. 본점과 지점의 언더라이팅 역할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본점 :

지점 :

6-1. 지점 언더라이터의 건강보험 인수한도금액은 얼마입니까? ( )천만원

7.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언더라이터의 언더라이팅 경력 연수별 인력은 어

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근무연수 5년 미만 6∼10년 10년 이상 평균근무연수

인원 ( )명 ( )명 ( )명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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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재 건강보험 관련 언더라이터 중 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언더

라이터는 몇 명입니까?

자격증 인원
건강보험 언더라이터 대비

비중

ALU Ⅰ ( )명 ( )%

ALU Ⅱ ( )명 ( )%

ALU Ⅲ ( )명 ( )%

CKLU ( )명 ( )%

기타( ) ( )명 ( )%

기타( ) ( )명 ( )%

9. 건강보험 관련 언더라이터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내에서 실시하고 있

거나 사외에서 개최하는 교육프로그램(세미나 포함)에 대한 참여·이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내교육 프로그램
사외교육

프로그램 참여, 이수인원

① ① ( )명

② ② ( )명

③ ③ ( )명

④ ④ ( )명

⑤ ⑤ ( )명

10.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언더라이터의 최종 교육수준은 무엇입니까?

고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전체

( )명 ( )명 ( )명 ( )명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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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언더라이터의 경력연수별 계약승인 권한(계약한

도금액)이 어떻게 다릅니까?

5년 미만(초급자) 6∼10년(중급심사자) 10년 이상(고급심사자)

( )천만원 ( )천만원 ( )천만원

12.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언더라이터 1인당 1개월 평균 언더라이팅 건 수

는 몇 건 정도입니까?

① 50건 미만 ② 50∼100건 ③ 100∼150건 ④ 150∼200건

⑤ 200∼250건 ⑥ 250∼300건 ⑦ 기타 ( )건

13. 귀사에는 언더라이팅 자동전산화시스템(Exp ert Underw riting System )

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귀사에서는 언더라이터가 건강보험 상품개발, 마케팅 과정에도 직간접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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